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원제: Reicht der Beutelsbacher Konsens?)

바덴 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교수법 시리즈

1판 1쇄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저    자 | 지그프리트 쉴레, 헤르베르트 슈나이더(편찬)

번    역 | 전미혜

감    수 | 이명기

발행인 | 함세웅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cracy.or.kr 

            100-785 서울 중구 미술관길9 배재정동빌딩 B동 1~3층

전    화 | 02_3709_7632

팩    스 | 02_3709_7610

편집·제작 | 디자인통통

이 저작물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독일 보헨샤우 출판사(WOCHENSCHAU VERLAG)에 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저작권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있으며, 이 책은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주요 학자 및 교육 관계자들을 위해 비매용으로, 제한된 부수만을 발행한다.



지그프리트 쉴레

헤르베르트 슈나이더(편찬)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1939년 출생, 바덴 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원장

독일 튀빙엔대학교 정치교수법학과 강사

1970-74: 튀빙엔대학교 교수겸 과장

1974-76: 바덴 뷔템베르크주 국회 고문

1976년 이후: 정치교육원 원장

저서: “Konsensbände” 1977, 1980, 1987, 1991 (Herbert Schneider와 함께 편찬)

전문교수법과 방법론의 문제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Herbert Schneider
1929년 출생, 정치학 박사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옥스퍼드, 제네바 등에서 정치학 공부

하이델부르크대학교 사범대학 정치교수법과 정치학과 교수

1992-93: 드레스덴 공과대학 초빙교수

1966-73: “Der Büger im Staat” 연구소 소장, 바덴 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원장

연구중점분야: 정치교수법, 주 정치, 공동체정치 연구. Siegfried Schiele와 함께 

“Konsensbände”(1977,1980,1987,1991) 편찬. “시민참여와 도시발전”에 대한 연구 준비 중



고트하르트 브라이트,  발터 가겔, 틸만 그람메스, 클라우스 호르눙, 

클라우스-페터 후퍼, 볼프강 잔더,아민 쉐르브, 지그프리트 쉴레,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베른하르트 주토어, 게오르그 바이세노

보헨샤우 출판사

지그프리트 쉴레

헤르베르트 슈나이더(편찬)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8

 

서문 

지그프리트 쉴레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연륜이 쌓여간다

발터 가겔

역사적 사건으로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결산과 평가

볼프강 잔더

보이텔스바흐 협약 후의 정치교육

클라우스-페터 후퍼

이질성 또는 공통적인 주도이념?

학교 외의 정치교육에서 합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베른하르트 주토어

보이텔스바흐 협약 - 내용 없는 형식의 최소화인가?

목  

차

13

31

51

63

101



9

고트하르트 브라이트

정치교육의 서구 지향화는 내용적 협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까?

게오르그 바이세노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클라우스 호르눙

무엇이 우리 사회를 결속시키는가? 

틸만 그람메스

수업분석 - 전문 교수법의 결점

아민 쉐르브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의 기반으로서 실용적-규범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협동심, 시민사회와 학교 - 시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교육을 위한 의견

121

153

179

197

233

269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10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시민교육에서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협약은 1970년대에 

전문 교수법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활성화 시켰던 주역이었으며, 

시민교육의 교육학적 과제를 역설하였다.  무엇보다 새로 편입된 연방 주에서, 많은 양의 

학습계획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관심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20년 전(1976년을 뜻

함 - 편집자 주)에 실행되었던 시민교육 교수법 학자들의 형식 없는 동의서에 대해, 꾸준한 

찬성이 늘어나고 어떠한 뚜렷한 반대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과연 

충분한 것일까?” 유럽과 전 세계의 정치적 상황은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개별화와 가치 몰락에 대해 한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목

표로, 우리 사회에서 유대적인 힘을 지지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형식을 확대하는 

것은 과연 필요한 일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다. - 이번에는 보이텔스

바흐에서가 아니라 바덴 뷔템부르크 주 정치교육원의 새로운 학회 장소인 바드 우어아허에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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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게 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온 참가자들과 더불어, 각 주의 정치교육원과 

시민교육을 위한 독일 통합위원회가 출석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변화와 보완을 위한 자

극 또한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발표된 여러 논문들의 주목할 만한 강연을 위한 특

별한 동기가 되었다.

특별히 나는 함께 편찬을 도와준 헤르베르트 슈나이더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는 보이텔스

바흐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다. 여기 참여하여 유능한 토론

을 가능하게 하고 진행해 주었던 모든 저자들도 감사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또한 

훌륭하고 효율적인 공동 작업을 위해 애써준 보헨샤우 출판사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감

사를 드리고 싶다. 

지그프리트 쉴레

바덴 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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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는 그 효과를 달성했다.

몇 달 전에 고등교육청 소속 정치교육담당 상임연구원이 “저의 정치교육 선생님은 아주 

형편없었는데, 심지어 그 선생님조차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알고 있더군요.”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여러 분야의 교수법 학자들이 20년 전(1976년을 뜻함 - 편집자 주)에 

보이텔스바흐에서 학회를 열 당시만 해도 이 학회의 성과가 그러한 반향을 가져오리라고

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다. 이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독일 정치교육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확신은 과장이 아니다.

우선 이 협약은 분열되어 있던 정치교육 분야의 각 진영들을 이끌어서 다시 대화를 나

눌 수 있도록 하였다. 헤센 주의 기본 교육방침과 그것에 대응해서 일어난 반대 활동들

은 그 분위기를 숨막히게 했었고, 정치교육을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맞

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는 정치교육이 기본 조건만 맞는다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

지그프리트 쉴레

지그프리트 쉴레 

Siegfried Schiele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연륜이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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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학적 행사라고 표현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인해 일단정지판이 세워졌으

며, 정치교육은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지 않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그 정지

판은 명백히 표현하였다.

이 협약에 의해 사회학이나 사회과목의 다양한 수업계획서들과 마찬가지로 독일군대에

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도 이익을 보았다. 더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이 협약이 [정치교육

의] 목표들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정치교육을 위한 조건들을 확정했음이 밝혀졌지만, 통

독 후 새 연방 주들에게도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매력적인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모순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주제 

면에서 그것은 각각 하나의 또는 별개의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 본 저서에 실려 있는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 보라 - 그 핵심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다.(1)  그것

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협정이나 계약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학회에서 한스 게오르

그 벨링에 의해서 기록된 보고서의 핵심이며, 그 당시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명백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이 협약의 장

점이 있다고 본다.

발터 가겔은 본 저서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시간적 역사적 틀 안에 설정한다. 협약

과 관련된 관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968년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

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 협약은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는 보이텔스바흐 협약

은 충분한 것인가?

바드 우어아흐에서 열린 학회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여전히 

옳지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명제는 부분적으로 반박을 받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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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오늘날 그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의무적으로 명료하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나에게도 정치교육 분야에서 협약의 필요성은 20년 전처럼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보이

지는 않는다. 그것은 확실히 보이텔스바흐의 근본원칙들이 일반화되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정치교육이 본질적으로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 그 역할의 비중이 적어졌다는 것

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날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다시 “보이텔스바흐”의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지금 먼저 다른 질문들을 해보자. 문제점이 강제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세

계화의 위협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문제 극복을 위해 필

요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배

경에서 볼 때,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보강해야만 하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질문에 다다

르기 전에 먼저 보이텔스바흐의 명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강제성 금지

강제성 금지는 언제나 정치교육의 처음이자 끝이고, 아마도 각 교육 연구 전반에도 마찬

가지이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정치교육은 그 가치와 그 정당성을 잃어버릴 것이

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헌법에 기준이 되는 핵심문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

가침이다.” 우리는 인간을 교육적 과정의 주체로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은 조작되거나 

결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자명한 이치처럼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항변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몇 주 전에도 나에게 한 

교사가 강제성 금지에 대해 편지를 써 보냈다. 

 “반대로 작용하는 힘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한 예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동물보호의 절대성에 관한 것이다. 내가 책임 수업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 지

지그프리트 쉴레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16

금 5학년에서 7학년인 모든 학생들이 학교장을 통해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

아기돼지 베이브’라는 영화를 의무적으로 관람하도록 강요받았다. (강제성을 가지는 일

은 이렇게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야만 한다.) 생물 담당 교사는 그에 따라 수업을 중단

하도록 강요받았다. 독일어 교사는 다음 강의와 받아쓰기 시간에 (반대 의견 없이) 이

미 이전에 ‘프리윌리’를 관람했었던 경우처럼 그렇게 해야만 했다. 거기에는 보이텔스

바흐 협약에 있는 두 가지(또는 아마도 세 가지 모두) 원칙이 ‘더 나은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다.”

그것이 분명 유일한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강제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터무니없

는 예들이 여전히 있다. 강제성의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고 있는지 - 대부분은 의

도적이지 않지만 -  수업방식과 교사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해볼 만한 시도일 것이다.

나는 보이텔스바흐의 첫 번째 원칙을 기꺼이 그리고 항상 새롭게 강화시키라고 충고할 

수 있다. 그밖에 투명성은 이 원칙을 실제적으로 전환할 때 가장 본질적인 도움이 된다. 

단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해 없이 표현하는 사람만이 어떤 강제성도 있지 않았

다는 것에 대한 주요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교육이란 정치적 도구화

와 반대 개념이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모든 ‘소방서 이론’은 강제성 금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 역시 여기서 지적되

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 사회적 위기 현상을  단기간에 정치교

육을 가지고 싸워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교육에 알맞지 않고 그 

외에도 너무 불리하다. 정치교육이 하나의 도구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

로 계속 민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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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법칙

 

논쟁 법칙은 여전히 실용적인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칙적으로 이것

은 강제성 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것은 곧 어떻게 사람들이 강제성을 피할 수 있

는가 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이 법칙은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치

적 논쟁 시에 정치수업의 표준적인 견해가 유용한지 아닌지 재빨리 확신할 수 있다. 이

러한 두 번째 원칙은 제한된 관점을 열고 정치교육에 신선한 공기와 생명을 가져다준다. 

또한 이러한 논쟁법칙은 합의를 조화와 혼동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의 안식을 위

해서가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논쟁의 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적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 우리 독

일에는 아직도 논쟁문화가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정치 수업에서 대립적인 입장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이미 실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정치교육은 

갈등노선(조정)에 대한 공적인 위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제

안을 했었다.(2) 각 주, 연방, 유럽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논쟁 모두를 국

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수업에서 이러한 입장들을 설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명백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외부에서 대변되는 입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너무 소

심해져서는 안 된다. 의견의 스펙트럼이 이전보다 더 열려있고 더 형성되어야 한다. 국

회의 논쟁은 정확하지 않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여러 가지 입장들의 중요도를 판정하는 데 있다. 단지 서

로 다른 관점들의 형식적 마찰이 문제인가? 자의성에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닌가? 나

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의 합법적인 수단

으로서 폭력을 변호하는 입장들은 단순히 민주적 관점을 가진 계열에 목록을 올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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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교육이란 복권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상황을 위해 국회

의 입장들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익하다. 물론 정당이 극단적인 입장

을 국회로 끌고 들어올 때 심각한 질문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확한 범위

관리가 정치교육을 위해서와 같이 국회를 위해서도 전체적인 제한보다는 더 좋은 방법

인 것으로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게오르그 바이세노는 논쟁법칙과 더불어 그 문제점들을 더 크게 만들

었다.(3) 임의의 “많은 의견들”이 솟아날 때 정치수업이 머물러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다.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명백하고 탁월하게 가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서는 단순한 토론은 경험에 따르자면 충분치 않다. 결정적인 것은 수업시간의 마지막에

는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서로서로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의 방법이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교사의 개인적인 의

견이 [학생들의 의견을] 방해하거나 특히 교사의 의견이 해명되어서는 안 된다. 다루어

져야 하는 정치적 문제는 전적으로 학급의 관점에 속해 있다.

아직 서로 다른 교수법의 접근통로들이, 게오르그 바이세노가 요구하는 것처럼, 논쟁법

칙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교수법의 접근 자체가 보이텔스

바흐 협약을 명심한다면, 메타영역이 고려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우리가 

결국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실제적인 적용의 토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학문적인 

분야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전념하는 것은 인정할만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관성 안에서 “비례배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나 

교육시설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출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논쟁법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있다. 서서히 여러 결과들이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보이텔스바흐의 잘못된 교훈일지도 모른다! 매 수업시간, 매 학회는, 그것들이 정치교

육에 의해 공개적인 위탁으로 열리고 있는 한, 논쟁적인 입장의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신념의 전달이 아니라 정치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텔스바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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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할 때만, 오로지 정치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는 정치적 일상의 

카테고리를 교육 분야로 끌어오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관심 상황

가장 큰 문제들은 항상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원칙에 있다. 이미 ‘관심’이란 개

념에서부터 그 어려움은 시작된다. 그것은 독일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외래어이

기도 하다.(4) 따라서 관심이란 보이텔스바흐의 연관성에서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연구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개념을 교육학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점들만이 생기게 된다. 

수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그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수업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수업계획과 교재, 구체적

인 수업을 분석해 본다는 것은 해볼 만 한 일이다. 젊은 세대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들

도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 제출되고 다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

은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업에서 운영하는 능력을 중개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받아들

인다면 - 그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의 본질적인 목표이다 -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스스로 정치적 문제들에 시선을 두며, 알맞게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방법론적인 도구가 그들에게 중개되어야 한다. 강제성 금지와 논쟁법칙은 바로 

운영 능력의 중개를 요구한다. 목표하는 것이 수업 일상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

들은 당연히 눈치채야 한다. 여러 종류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수업은 시간수가 

적으며, 그래서 단지 운영 능력의 요소들만이 중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

텔스바흐의 요구는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토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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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설득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관심개념이 정치적으로 이해될 때 싸움은 나타난다. “학생은 관

심의 의미에서 현존하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 상황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한스-게오르그 벨링의 텍스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정치적 관심개념이 의

미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당연히 정치적 논쟁이라는 힘의 각축장에서 자신의 관심 상

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인식된 관심 상황을 힘의 장으로 끌어오

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개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수법의 범주 안

에서 이러한 목표는 나에게 논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 목표들을 그냥 홀

로 내버려두려고 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만인 대 만

인의 투쟁은 정치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선별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 상황을 위해 발을 들여놓는 것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 연관지으려고 할 것

이다. 헤르베르트 슈나이더는 보이텔스바흐 협약 10주기 학회에서 이미 세 번째 명제

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었다.(5)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이루어진 20년 전을 돌아보며, 

세 번째 명제의 보완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들이 더 늘어났다. 그것은 늘어나는 개인화

와 경쟁정신의 증가 그리고 쇠락하는 공중도덕의 증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토대로 

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관심을 넘어서서 연대감을 드

러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정치적 문제들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독일통일이 명

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독점적인 개인적 관심사가 주가 된다면, 모든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

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 교육을 통해 아직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보이텔스바흐

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텔스바흐의 보완

을 문제 삼을 때 왜 신중해야 하는가는 공익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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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반대하는 공익을 성급하게 끌어올 때, 그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전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민

주주의에서 정부가 바뀌는 것은 견딜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당들은 정당 추종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만한 공익에 대한 입장 표명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공익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이고 늘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976년 보이텔스바흐에서 누구도 ‘Catch-as-catch-can’(기를 쓰고, 한사코 

달려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정치교육에서 자아발전에 봉사하

는 목표들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공익이 모든 연

관성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된 것은 아니다.

보이텔스바흐의 협약은 충분한 것인가?

무엇보다 개인과 개인의 발전에 강력하게 집중되었던 1976년의 관점은 1996년에 들어

서 사회 쪽으로 넓혀졌다는 것이 세 가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서 밝혀졌다. 거기에 20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근심도 존재한다. 정치에 대한 공동의식이 미디어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늘 다시 요구되어 왔다. 그밖에 가치하락이 한탄된다. 마리온 그래핀 된호

프(Marion Gräfin Dönhoff)는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회

는 연결이 필요하다: 규칙 없이, 전통 없이, 태도 규범에 대한 특정한 합의 없이는  어떠

한 공동체도 존립할 수 없으며, 안정성은 불가능하다. 어떤 윤리적인 표상을 기반에 두

지 않은 고삐 풀린 시장체계는 연대감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를 지속적으로 파괴한

다. 최소한의 윤리에 서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체계는 기를 쓰고 달려가

다가 끝날 것이다. 10년 안에 자본주의가 똑같이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붕괴된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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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다지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6)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윤리적인 최소합의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보이텔스바

흐 협약을 이러한 요청을 가지고 검토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의 주역들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협약의 기적에 대

해 말했을 것이다. 협약이 내용상 강하게 각인되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었을 것이

다. 그 장점은 항상 ‘형식적인 외관’에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면을 과소평

가하지 않았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단지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개적인 위탁 상의 정치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협약을 지

킬 시에 학생들은 교육학적인 관심의 중점에 있을 것이고, 그들은 교육과정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다!

바드 우어아흐에서 199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내용적으로 해석되었을 때 아무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부각되었다. 나는 이미 강제성금지가 바로 우리의 헌법의 첫 

조항에 있는 핵심명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는 불

가침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율적인 판단의 획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교화는 금지된다.

또한 보이텔스바흐의 두 번째 기본 명제에서는 가치 관련성이 숨어있다. 내가 이 쟁점을 

학교에나 탁아소로 가져간다면, 다른 의견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것이다. 존경과 관

용만이 이 원칙을 실제화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은 자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 그 원칙의 핵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능한 논쟁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다. 세금

의 공평성이 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듯이, 그것에 대해 매우 서로 다른 표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폭력이 정치적 논쟁에서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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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가치 관련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세 번째 원칙의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관찰할 때 이기주의의 경향이 

정치적 교육을 통해 촉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해석은 물론 이 원칙이 강제성 금

지와 논쟁법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들은 시민의 역할

을 알맞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았

을 때, 이 원칙은 형식적인 관련성 이상의 것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보이텔스바흐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미래를 위해 생생하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헤르베르트 슈나이

더는 본 저서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10년 전의 보이텔스바흐의 세 번째 원칙에 대한 보

완을 정확히 하고 있다.(7) 여기에 “잘 이해된 개인 관심사”와 “사회적 공동생활과 정치

적 총체를 위한 공동책임감”에 대한 논의가 있다. 고트하르트 브라이트와 볼프강 잔더

가 본 저서에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보완으로 제출한 제안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쓴 것이

다. 브라이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치 수업의 연관점으로 명백하게 호명했고, 잔

더는 정치교육을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문맥에 자리잡게 했다.

이런 보완들에서 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 보완들은 정치교육을 위해 주어

진 연관틀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이제까지 공기가 없는 공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에 몰두한 정치적 문화의 틀 안

에 서 있었다. 또한 우리의 헌법은 그 틀의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물론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자유민주주의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덮여 씌어지지나 않을

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질서의 원칙

들을 자율적으로 어떠한 압력 없이 습득한다. 오로지 이러한 방식에서 확고한 신념들에 

이를 수 있는바, 이런 확고한 신념들이야말로 우리 정치문화의 전통에 대단히 중요한 것

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보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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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에서 존재할 수 없는 예술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순수한 형식적 이해 

자체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예를 들어 동독의 국

민윤리 과목에도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 협약은 자유 민

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어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은 보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나의 생각이다. 

바드 우어아흐에서는 사람들이 이 협약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

면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면에서 거의 십계명의 문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보이텔스바

흐 협약과 연관된 관심사가 더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약을 긍정적으로 

파악해보려는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시도는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1. 학생들은 정치 수업에서 자립적인 판단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작

    이나 교화는 금지이다.

2. 정치수업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 및 관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할 때, 자립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다. 논쟁은 정치교육의 소금이다.

3. 운영능력은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관심과 

    전체의 관심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것이다.

정치수업에서 가치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너무 구속력이 없고 빈약한 강

령인 것처럼 보인다. 매일 언론에서 서술되는 문제들은 매우 극적이어서 더 강력한 약

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결속력이 사라져 간다고 사람들이 한

탄하고 있다. 마인하르트 미겔(Meinhard Miegel)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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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이다. 사회는 다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개인의 집합 외에 아무것도 아

니다.”(8) 그리고 어윈 토이펠(Erwin Teufel)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쿠바나 중국에서 산다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권 구축과 현실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웃과 공동체

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

다.”(9) 문제점은 “강조하다”라는 동사의 날카롭지 않음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호소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동체에 반하는 사회적 책임감이 문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특히 정치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수업시간에 사회

적 덕행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식전달을 학습서에서 떼어버릴 수 있다. 그

러나 지식만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한 어떠한 충분조건도 될 수 없다.

사람들이 학교에, 특히 정치교육에 복잡한 과제를 맡김으로써, 사회가 전체적으로 짐을 

더는 것은 아니다. 덕행과 도덕, 윤리의 문제가 바로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침에서 벗어

나 있다. 가르침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그 영향력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10) 교육이 이

러한 관점에서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수업에서 이성적인 요소와 감

정적인 요소를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서일 것이다. 즉 구체적인 분야의 사건 정보가 일찍 

알려질수록 학생들에게 불협화음이 더 일찍 나타나게 된다. 그 불화는 인식적으로 노력

하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치에 대한 교육은 쉽게 교화로 바뀌지만 정치교육은 설교와는 정반대이다. 무엇보다 

어떤 이가 교화된다면, 그는 자신을 건전히 보호하려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쪽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의 특징이 빠져있다.(11) 다양한 가치

표상들이 사라져서는 안 될 정치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양한 가치 표상들은 사

회를 생기있게 하고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의 전체 연관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

소한의 협약이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교육이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보이텔스

바흐 협약 이상의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필요한 가치가 살아있고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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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학교를 실험실로 만드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학교가 더 강한 영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 헤르베

르트 슈나이더가 본 저서 논문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 진짜 사회가 반영된 생활공간으

로 변형되어야 한다. 

2000년도를 바라보며

보이텔스바흐의 20주년이 되는 1996년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마주

치게 된다. 완전히 변화된 문제 상황을 계기로 생기는 이 향수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가 인류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연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실제로 미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일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낙천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낙천성 없이 교육을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연관지어볼 때, 우리는 전 세계적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한계에 부

딪치게 된다. 우리는 협약이 - 고트하르트 브라이트가 그의 논문에서 명백히 서술했던 

듯이 -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맥락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세계화의 기준

에서 기초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않은 문화들이 서로 충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

레이시아 수상인 마하쉬르 모하메드는 『슈피겔』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엠네스티(Amnesty)는 서방세계의 가치 체계이다. 그들은 거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세

상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누가 그들에게 전 세계

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세울 권리를 주는가? ... 인권협정은 서방세계의 창안이다. 우리

가 그 내용을 함께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었다.”(12) 여기에

서 보이텔스바흐의 논쟁법칙은 전체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에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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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문화의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와 병행

하여, 환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계화와 비슷한 의미의 문제들이 있다. 우리 지구

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살 가치가 있도록 보존할 방법이 있는가? 또는 부유한 국가들이 

구조적 해결에 힘쓰지 않는다면,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 세계적 위협이 될 남북 갈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인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파괴적인 시장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책임 있고 

현실적인 정치교육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 글의 틀 안에서 이런 급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다. 나는 단지, 보이

텔스바흐를 어느 정도 상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증가하는 문제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보

이텔스바흐 협약이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그 문제들을 우리

의 시선 안으로 밀어놓고 싶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오존층의 구멍을 막을 수 있을 

지 문제가 될 때,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그러한 논쟁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를 더 이상 돕

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보이텔스바흐 협약과의 고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협약은 앞으로 정치

교육을 위해 중요한 표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제 상황을 다루게 

될 때, 열려있는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단초가 필요하다.

지그프리트 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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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베르트 슈나이더는 20년 전 보이텔스바흐 학회에서 협약에 관한 개인적인 당혹스

러움을 이야기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것은 크로이트에서 열린 

한스-지들-후원회의 학회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

다. “우파에 충실한 정치교육은 통틀어 좌파로 평가되는 정치교육에 맞서야 했다. 민주

화를 위한 당파성은 - 그것이 충분한 근거 하에 비판되긴 했지만 - 사회 시장경제를 위

한 당파성에 맞바꾸어졌었다.”(1) 그리고 한스-게오르그 벨링은 이 학회의 이전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70년대 초반 50년의 정치적 풍경은 똑같이 강한 두 정치진영의 대립으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은 논쟁의 주축이 되는 양극의 힘에 끌려 들어가, 정치적 양극화의 충돌과 수단

으로 쓰였다. ‘헤센 주의 기본 교육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것은 바

로 교육학자들의 싸움이 의외로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것이다.”(2) 

발터 가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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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용문들은 나의 주제가 목표하는 바이다. 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역사적 사

건으로 현실화시키고 싶다. 그리하여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두 인용문이 의미하는 역사

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려 한다.

1.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

1.1  ‘투쟁의 행사 개최’

요즈음 우리는 정치교육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최근 한 전문가 연구그룹은 샤더 재단

의 틀 안에서 ‘다름슈타트의 호소문’을, 즉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혁신에 대한 호소를 

세밀히 연구하고 공개적인 홍보와 함께 주의를 다시 끌기 위해 그것을 널리 퍼뜨려야 했

다.(3) 정치교육의 교과목에 관한 정치적 싸움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아주 심했다는 것

은 오늘날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유발 원인은 1972년에 나타난 헤센 주의 기본 교육방침이었다. 그것에 대해 헤센 주의 

학부모 단체가 거세게 투쟁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기본 교육 방침을 좌파로서 심지어 

마르크스주의로 비난했던 부모들과의 사적인 충돌이었다. SPD(독일사회민주주의당)

가 이끌고 있는 주정부는 궁지에 빠졌음을 느끼고 공개적으로 싸움을 완화하려고 했다. 

주정부는 헤센포럼Ⅰ 헤센Ⅱ와 같은 큰 규모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1973년 프랑크푸르

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던 청중석에서 떠들썩한 광경이 연출되었

다. 정치학자이며 이전에 강제수용소의 포로였던 토론 진행자 오이겐 코그넌(Eugen 

Kognon)은 모든 방향에서 울리는 소음 속에서 어떻게 토론이 통제에서 벗어나는가를 

느꼈다. 그는 홀에서 소리쳤다. “이것은 순전히 싸움장의 특징을 가진다. 우리는 몽둥

이를 가지고 거의 서로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었다.”(4) “일부 관중의 이런 태도는 정말 

황당하다”고 그는 짧게 덧붙였다. 그의 토론 진행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그는 지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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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그 홀을 떠났다.(5) 

이 싸움은 곧 그 이후 나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정치 수업을 위한 기본방침에도 

번져나갔다. 라이니쉔 메르쿠어 신문에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아이

들은 ‘다른 공화국’을 위해 교육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자기주장의 깃발이 아니라 정치

적 도그마의 황량한 말 앞에서, 그리고 거만한 시스템의 혁명적인 요구 앞에서, 항복의 

깃발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말이다.”(6) CDU(기독민주당)의 원내교

섭 단체를 대표하는 의장은 뒤셀도르프 주 의회에서 학생들이 “사회주의적 교화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였다.”(7)

그와 동시에 교과서 비난이라고 불리는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지그프리

트 게오르그와 볼프강 힐리겐이 저자인 5/6학년 학생 교과서 ‘보기-판단하기-행동하

기’에 대해 당시 CDU의 연방주 의장 발터 발만은 1972년 『벨트 암 존탁(Welt am 

Sonntag)』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계급투쟁을 불러오고, 동독의 특징을 

지닌 사회주의를 위한 선전이었다.” 그는 “선전적으로 꾸며낸 것”이나 “사회 붕괴를 위

한 안내”와 같은 문구들을 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해 가져왔다.(8) 그 후에 SPD가 지배하

고 있는 주 연방에서 교과서를 위한 18개 CDU의 국회위원회가 생겨났다. 그것은 대부

분 선거의 전초전으로, 볼프강 힐리겐이나 쿠어트 게르하르트 피셔와 볼프강 미켈의 교

과서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1975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CDU는 

교과서를 주제로 한 광고시리즈를 냈다. 그 문구 중의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믿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야 한다니!”(9)

1.2 정치적 갈등

이러한 선전문구는 충분했다. 그것은 1972년에서 1975년까지 정치교육에 대한 싸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이었다. 

발터 가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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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한스 게오르그 벨링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 “교육

학자들의 싸움은 돌연 정치의 연장을 위한 다른 수단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더 정확히 알고 있다.   

역사적 상황을 핵심어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969년 CDU는 독일연방의 수상 직에서 패

배하고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사회-자유주의 연립내각이 정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점

점 정부진영의 국회의원, 대부분 FDP(자유민주당)의 의원이, 자기 정당을 탈당하고 반

대 정당으로 전환하였다. 연립내각의 붕괴에 직면하여 CDU는 구체적인 불신임 투표를 

통하여 빌리 브란트를 무너뜨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1972년 4월 27일 이 일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바로 연방의회에서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은 1972년 5월 말 새로운 투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11월 19일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것은 빌리 브란트의 승리로 끝났다. 

수상의 실각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 질 시기에 그들이 선전문구에서 암시했던 것 같이 

교과서의 기본 교육 방침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 후에 교육정치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시 연방 정권을 차지한 CDU의 전략 중의 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헤센에서 기

본 교육 방침에 대한 싸움: 1972년 9월 14일 연방의회를 위한 새 선거가 공시되고 동시

에 헤센 주의 지방 자치 선거전도 일어났던 이 시기에, CDU의 헤센 주 정치가들의 그룹 

중의 하나로 헤센 학부모협회가 창설되었다. 요셉 슈미트는 “주협의회와 CDU의 연방

정당”을 제목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학부모협회가 유니온[CDU와 CSU(기독사회당) 

의 연립내각]의 중앙 전위조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학부모협회는 간부정치

의 도움으로 헤센의 정당조직에 의해 방향이 조종되었다.(10) 그것이 학부모협회의 정당

정치의 배경이 되었고, 협회는 헤센에서 기본 교육 방침에 대항하는 싸움의 주역이 되었

으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협회가 - 비록 편파적이라 해도 - 적어도 학부모들의 관심

을 대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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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로도 이행되었다. 물론 거기서는 어떤 전위조

직이 없었으며, 또한 학부모들이 헤센 주와 같이 활성화될 수 없었다. 특히 주 학부모회

는 그들의 회장을 통해 자문회원으로서 기본 방침 작업에 통합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당

정치의 지원사격으로 이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뒤셀도르프에서는 수뇌부가 떨

어져 나갔던 국회 차원의 주관 행사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기본방침은 1975년 주 

의회 선거에 앞서 제 때에 감사를 받았고, 새로운 방침은 어떠한 공격의 실마리를 더 이

상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은 정치 차원으로 빠져들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감사에 대한 서부

독일 TV방송국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두르지 않고 문화부장관의 담당능력이나 정치적 평판을 만들기 위해, 수상은 이른

바 기본방침을 재빨리 받아들여 수상청에서 그것을 수정하였다. 또한 말만으로도 충분

히 이해가 가는 이러한 정치적 검열의 결과는 지난 주에 유니온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

다. 그 후 선거전에서 기본방침을 위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대담함은 더 이상 시급한 일

이 아니다, 지체되지 않았다. 정치 수업을 위한 이러한 기본방침은 현재 정치적으로 물

샐 틈이 없이 튼실하기 때문에 수상이 옳았던 것이다.”(11)

기본교육방침과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불러왔고, 이 개념의 사회과

학적인 이해에서도 권력과 분배에 관한 갈등, 즉 CDU의 독일연방정부 권력 재획득에 

관한 갈등으로 되었다. 70년대 교과서논쟁을 연구했던 프란츠 요셉 비치-로트문트는 

교과서논쟁에 “대표자 기능”을 덧붙이고, 교과서논쟁은 “정치적 원칙 논쟁과 근본적인 

갈등의 연출”로 사용되었으며,(12) 요셉 슈미트에 의하면 교과서논쟁은 유니온의 양극화 

전략 중의 한 부분이었다.(13)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는 1972년 유니온 내의 패배 후에 

완전한 대립의 전략을 위해 전력투구하였다. 이 대립전략을 핵심적인 단어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와 권력정치의 적으로서 상대자, 또는 모든 분야에 걸친 정치적 논쟁,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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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시즘에 맞선 투쟁, 사회적 획일화와 SPD의 전반적 권력요구에 맞선 투쟁(14)으로 표

현할 수 있다.

1.3 영향

정치교육은 마치 소용돌이로 끌려들듯이 이러한 갈등 속으로 끌려들어 왔다. 그것이 아

무 영향 없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 가지 영향을 명명할 것이다. 그것은 보이텔스

바흐 협약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1. 정치교육은 권력획득의 싸움을 위한 장이 되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도구화 

되었던 것이다. 헤센 주의 기본 교육방침에 대한 갈등은 그것이 확실히 많은 사람

들에게 불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원인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

다. 갈등의 중심은 정당의 정치적 전략의 틀 안에 있었다.

이러한 반향을 가져올 만한 기본조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했다. 1972년 테러

리즘이 국내 정치의 한 요인이 되었다. 1970년 초반에 적군파(RAF)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0년 21번의 테러리스트의 폭력사건이 독일에서 있었고, 1971년

에는 심지어 29번으로 늘어났다.(15) 유니온은 테러리스트가 얼마 전부터 국가에 

반대해서 진격하는 좌파 그룹의 넓은 전선에 속해있다고 보았다.(16) 물론 유니온

이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1972년 1월 18일에 개인의 일에 대한 문

제를 반헌법적인 배경을 갖고 제어하려 했던 ‘극단주의자들의 사면’은 수상이 초

당파적으로 각 주의 장관들과 함께 서명하였다. 그러나 CDU는 SPD가 통치하고 

있던 주들에서 교육 정책의 분야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테러리즘 논쟁을 통해 민

감해진 공공성을 이용했다. 

작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조직적이고 표현능력이 높은, 선구자격인 헤센 주의 

학부모협회를 통해, 더욱이 종합학교의 도입 때문에 불안했던 소수 학부모들이 

이 곳에서 적극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만한 일이다. 다른 주에는 그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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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었다. CDU의 전략은 잠재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만족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을 언론의 효과를 이용해 끌

어내는 것이었다.

2. 정치교육을 교육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치 가담자가 되었다. 그들 중의 몇몇

은 동시에 기본 교육방침의 저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베른하르

트 주토어(Bernhard Sutor)는 당시 라인하르트 팔츠에서, 롤프 슈뢱켄(Rolf 

Schröcken)과 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있었다. 교수법 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갈등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정치 분야에서 활동해야 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기본방침위원회에서 이른바 주 장관의 “검열”

에 반대하는 세 가지 ‘본질사항’에 대한 결정을 통해, 위원회는 저항하려고 하였

다. 그들은 주 의회 위원회 또는 토론행사에서 그들의 작품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

았고, 전문가로서 소견서나 반대 소견서를 제출했고, 주 의회 토론을 위해 뒷방

에 장관을 준비시켰다. 언론은 그들에게 인터뷰를 청했고, 신문기사에서는 그들

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비판받는, 논박을 당하거나 변호하는 기사가 실

렸다.

교수법 학자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했다: 하나는 학문적이고 교수법

적인 이론 분야, 그 틀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해력으로 원래 커리큘럼대로 일을 

해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책인데, 그것을 통해 그들은 정치적 갈등 정당의 

한 쪽 편으로 끌려 나왔다.

3. 정치교육의 정당 정치적 정치화는 정치적 교수법에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

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래 거기에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했었다. 정치적 교

수법은 서로 구별이 되었지만 두 개의 반대되는 진영이 아니라, 학문의 강목에 따

라 네 개 또는 다섯, 여섯의 서로 다른 논쟁적인 방향이 있었다. 그러한 분류는 

그 당시 많이 있었고, 이른바 홀트만(Holtmann), 힐리겐(Hiligen), 슈뢱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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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öcken)에 의한 것이었다. 나의 명제는 양극화된 두 부분이 생기고 나서, 

교수법 학자로서 정치적 갈등으로 끌려 들어왔으며, (교수법 학자들은) 직접적으

로 또는 그들이 수행했던 지원사격을 통해, 스스로 정치 가담자가 되었다는 것이

다. 그것은 - 그것에 대한 시대의 증인으로 내가 처음에 헤르베르트 슈나이더와 

한스 게오르그 벨링을 인용했던 바 - “중요한 체험”이었다. 결국 정치교육 내에

서 반대 움직임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한스-헬무트 크뉘터는 그 창시자의 한 

명으로서 그것을 “추세의 전환”이라 일컬었고 군대의 카테고리로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그것은 “법적으로 확인된 반대 입장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것이

다”.(17) 그러나 공격받은 진영으로부터 적의에 찬 대답 역시 있었다. 예를 들어 에

른스트 아우구스트 로롤프와 쿠어트 게르하르트 피셔에 대한 공격이었다.(18) 적

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논쟁을 이끌었다.

이 양극화의 원인은 정치적으로 가담한 자가 정치교육 분야에 대해서 행한 대량공

격이었으며, 정치교육의 정치적 도구화 때문이다. 정치 갈등의 이분법적 기본사

례는 교수법 내적인 토론으로 옮겨졌다. 

정치교육의 갈등으로 향하는 교수법 내적인 논쟁의 첨예화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역

사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무덤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제 분열된 

방향 간에 다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

치 교수법 안에서 학문적인 담론을 다시 끌어내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서 1976년 가을 바덴 뷔템베르크 주 연방정치교육원의 학회가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리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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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 슈미더러(Schmiederer)의 예

명백한 것은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학회가 포럼을 제공한 것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대화의 준비를 하고 보이텔스바흐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대화의 준비가 당연한 것

은 아니었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공통점에 

대한 발견과 그 인정을 위해 그들의 전문교수법의 입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공통점에 대한 발견의 방법은 개인화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수정을 

롤프 슈미더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가장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는 당

시 정치적 교수법 분야 내에서 아주 명백하게 좌파 입장을 대표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참가자 중의 하나였고, 이 학회의 발표자였다.

롤프 슈미더러의 입장 수정은 사회비평으로부터 정치교수법의 기초로서 학생들의 지도

(오리엔테이션)로의 변화에 있다.

1971년 첫 번째 그의 교수법에서 슈미더러는 정치교육의 과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

치적 과제는, 현존하는 것에 대한 비평과 현재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의 반성으

로부터 출발해서, 한 사회의 변화를 의도한다.”(19) 이것은 그의 학문적 입장, 비평이론

에서부터 일관되게 도출된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생각은 학생들을 사회의 변

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교수법이 논의의 학문적 성실

과 수업의 실제를 위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가 그 핵심진술이 정당화되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사회과학적 방

향과 가지는 관련성을 유보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

다. 핵심진술은 학문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의 편파성은 연구공동체 내

에서 학문적 토론을 통해 상대화되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논쟁의 입장들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성 속에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진술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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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교육학적인 상황에 양도된 편파성이란 교사가 그의 

우월한 능력  때문에 후견인이 되고, 학생들에게 금치산 선고를 내리고 지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슈미더러는 그의 첫 번째 교수법을 교육학자들의 역할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

과학자의 역할 안에서 저술했다.

1977년 슈미더러의 두 번째 교수법은 ‘학생들의 관심에 있는 정치교육’이라는 제목이

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교수법 개념으로부터 급진적인 전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

학 생들의 관심’은 현재 주도적인 이념을 말하며, 더 이상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었다.

슈미더러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호하게 주

관적 가치결정의 영역으로 귀속시켰다. 정치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학생들

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전에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 신념에 관하여서는 

합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그는 또한 생각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역

할 변화를 시행했다: 그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자의 역할로부터, 학생

들의 학습목록에 책임이 있는 교육학자의 역할로 전환했다. 그것은 사회비판으로부터 

학생들의 지도로의 변화이며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분석이라는 거시적 

명제에서 학교와 교육학적인 평가에서 일어나는 학습사건의 경험적 서술이라는 미시적

인 명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슈미더러가 걸었던 길을 그의 관점에서 “정

치교육의 재교육화”라 부른다.(20)

나는 학회의 비참가자로서, 보이텔스바흐 대화가 공통점 발견으로 결과될 수 있었던 가

장 중요한 전제를 바로 슈미더러가 제공했었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대화는 협약 준비를 

표시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41

3.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란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미 일어났던 정치적 갈등을 현실화 할 때, 그것을 1976년에 있었던 보이텔스

바흐 학회와 연관 지우려는 기대감은 이해할 만하다. 이러한 기대는 충족될 수 있을까?

우리는 세 단계로 질문해 보기로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란 무엇인가? 우선 원문을 

보자.

“1. 강제성의 금지: 학생들을 - 어떠한 수단이든지간에 -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기습하는 것 그리고 자립적인 판단 획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다. 여기에 정확히 정치교육과 교화의 경계가 있다. 그러나 교화는 민주주의 사

회에서 교사의 역할과 그리고 - 전적으로 인정되어지는 - 학생의 성숙에 관한 목

표설정과도 모순 된다.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

한 요구는 앞의 항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관점이 

탁자에서 밀려나고, 선택이 무시되고, 양자택일 안이 토론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

을 때, 교화로 가는 길은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점은 교사가 수정해

줄 기능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하는가이다. 즉 학생들에게도(정치교육 행사의 참가

자들에게도) 그들 각각의 정치적 사회적 출신에 따라 낯설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나 선택지들을 교사가 특별히 교화시키지 말아야하는가이다.(...)

3.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능력, 그리고 그의 관심영

역에 놓인 현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설정은 운영능력의 강조를 포함하는 것이고 언

급된 두 원칙으로부터 나온 논리적인 결과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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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당성: 협약을 구성한 공로는 한스 게오르그 벨링에게 돌아가야 한

다. 어떠한 결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는 학회 후에 발표자의 결론과 토

론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요약했다. 그는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가능

한 협약을 위한 기회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리고 제한적인 대답을 주었다: 

“저자는 그가 인정하는바 그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협약이 가능하다고 보

는 이 시점에서 개요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2) 이러한 협약

의 타당성은 그 내용이 협약의 가정으로 보는데 있다. 그래서 벨링은 다음 

세 원칙에 대한 서론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 “나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 그것이 반박당하지 않는 한 가정이 적용되는 것

과 같이, 그것이 반박되지 않는 한 협약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2 내용: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교사의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 점

에서 나는 정치교육의 원칙 구성을 약간 수정하고 싶다: 그것은 정치의 가

르침과 배움 원칙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보자.

- 요점 1은 교사에게 지시하는 금지조항이다: ‘강제성의 금지’, 학

생을 기습하고 교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사는 그의 교육자의 권위

를 오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인 사고를 가능

하게 해야 한다. 지그프리트 쉴레는 강제성의 미묘한 형식, 즉 정치

적 목적을 숨겨서 조정하는 것을 비난한다.(23) 따라서 교사의 자기반

성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사가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도 의도

하지 않고 숨겨진 채로 교화를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 요점 2는 수업의 내용 형성을 위한 행동지침을 포함 한다: 논쟁을 

논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원칙적

으로 제한 없는 학문의 지평을 열어준다. 학문적 진실은 연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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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상대화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적 논쟁이다; 그에 따

라 정치적 갈등과 정치 과정은 수업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이 모

든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논쟁은 자주 비

논쟁적으로 머물러 있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논쟁점과 관련하

여 식견을 쌓는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준비로서 사

건 분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디터 그로서(Dieter 

Groser)는 서로 다른 복합적인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 

판단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 알려주었다.(24) 여기에서 적어도 양자

택일을 언급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볼

프강 힐리겐이 지적했던 대로 행정적인 방해물들이다.(25) 그는 기본 

방침에서 비판이나 갈등과 같은 개념이 계속 금기화 되고 있다는 사

실을 지적했다. 또는 경제적인 물적 강제 속에 현재 지배적인 생각

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의 점진적인 감소를 기술 최적화의 결

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것이다; 거기에는 상쇄하는 사

회학적 환상이 그리고 결정론적인 사고가 넓게 퍼져있다. 아마도 두 

번째 원칙은 교사교육이나 교사 연수에서 규칙정합적인 훈련을 요구

할 것이다.

- 요점 3은 목표 차원에서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

은 학생들에게 권한을 전수하는 것, 정치를 자신의 관심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정치에 참여할 능력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원칙

은 특히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시선이 너무 관심이라는 개

념으로 향하거나 묵인된 결과, 그 요청이 우선 정치적 상황의 분석과 

연관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볼프강 힐리겐은 관심 개념의 가

능한 주관적 협소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관심에 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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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물어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6) 헤르베르트 슈나이더가 제

안했듯이(27) 사적인 개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원칙의 

표현을 새로 바꿔야만 할 것인가?(28) 새로운 표현은 다음 논문에 소

개되어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모든 것은 수용을 

힘들게 하는 의미론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나의 제안은 그에 반해 

우선 교육학적인 핵심에 대해 자각하자는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협

약의 세 번째 원칙은 교사와 학생에게 자립적인 정치 분석을 중개하

고,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행동 가능성을 준비하는 권한을 주려는 과

제를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요한 개념을 펼쳐 여는 것은 관심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교수법적 개념화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분석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관심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할 지도 모른다.

한스 게오르그 벨링은 그 당시 매우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합의에 대

해 말하였다. 그 안에서 그는 협약의 성공적인 전망을 보았다.(29) 사

실 그것이 사람들이 합의했던 교육학적인 행동의 영역이다. 이를 위

하여 행동의 활동공간을 허용하는 원칙들이 구성되었다.

3.3 학습상황: 행동지침들은 통틀어서 상황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벨링이 

보이텔스바흐가 열리는 동안 인지한 공통점은, 교육학적 상황으로서 정치

수업의 학습상황의 정의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치점이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세 가지 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은 상황 정의로 옮겨 보려고 한다.

학습상황은 교육학적으로 수행되는 학습자의 자신되기를 위한 공간으로서 

이해된다.

그것은 참가자로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상황 정의이다: 자신되기가 가능함

과 자신되기를 가능하게 함. 정치교수법에 더 접근해 있는 그 진술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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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이해한다. 정치적 학습에 대한 그 진술은 정치학습 너머에 놓여있다. 

그 진술은 틸만 그라메스가 테오도르 빌헬름으로부터 헤르만 기제케를 거

쳐 베른하르트 주토어에 이르는 정치교수학자들의 - 보이텔스바흐 후 10

년 동안 항상 이미 존재하였지만 숨겨져 왔던 - “방법론적이고 형식적인” 

협약을 교화한 것이다.  

“정치적 학습은 수업에서 대화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대화 협상의 결과는 열려있다...”(30) 

또한 슈미더러는 그가 보이텔스바흐에서 찬양했던 논쟁과 비권위적인 의사

소통의 형식,  수업의 내용적 열려있음에 대한 그의 요구가 이 협약 가까이

에 있음을 알아차렸다.(31)

보이텔스바흐의 세 가지 협약의 가정은 교육학적인(교육의 중심으로서 어

린이/청년층) 그리고 학습(지도가 아닌 ‘가능성’)의 관점 하에서, 행동을 

지도해주는 상황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행동을 위한 지

침이다. 안드레아스 한스-게오르그 벨링. 그는 보이텔스바흐의 원칙이 정

치교육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개념이 아니고,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

는 이상이라고 말한다.(32) 나는 그에 반해 그것을 통제이념으로 이해한다. 

그 이념은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지만, 목표도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 원칙들이 행동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 이 

행동인도를 통해 원칙들은 상황에서 구체화된다  - 이러한 원칙들은 행동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1976년의 학회를 뒤돌아보며 사람들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가치

나 사회모범, 민주화개념, 정치 참여의 모델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대

신 학습상황이 그 상황 안에서 학습자들의 자기 전개가 가능한 교육학적 상

황이라는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나간 정치적 갈등을 비교하면서, 사

람들은 그것을 정치교육에 대한 투쟁의 ‘재교육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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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식적 합의: 형식적 합의에 만족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

다. 그것은 교육학적인 태도의 특정한 자격을 정의하는 것이지, 내용적으

로 규정할 수 있는 목표의 도달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베른하르트 

주토어가 학습목표 형성에서 그것에 매우 큰 가치를 두었던 ‘법의 기본 규

범’에 대한 관련성은 배제되었다. 확실히 이러한 생각은 학회에서 교수법

적 내용의 논쟁 분야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학습목표 형성은 자주 의미론적 문제를 야기한다. 명사와 부가어의 

정의와 해석을 분류하고, 주관적이고 독특한 함축적 의미와 조합이 개념의 

핵심의미에 연막을 쳐서 그 일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양해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한 의미론적인 문제인식의 결여가 세 가지 원칙이 거의 대부

분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 세 가지 합의가정은 형식적이지만,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

니다. 합의가정의 타당성과 이용은 자유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이 

동독 출신의 교사들이 권위적인 교육학의 시스템에서 벗어났을 때, 찬성하

며 관심을 가졌던 이유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어떠한 가치평가를 포함

하지 않지만, 가치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 핵심을 허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강제성의 금지: 그것은 학생들의 존

엄성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고, 헌법 1.1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내재적으로 헌법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3.5 기획: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가설상의 특징에 대한 강조는 방법론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독단화나 견고화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 원칙들을 의식적으로 늘 합의형성 과정의 틀 안에서 볼 것

을 권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디가 개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충고와 

감독 사이의 경계인지, 어떻게 학습상황이 정의되고 또 구체적으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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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하는 것들은 늘 심사숙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교사와 

학생이라는 행위파트너 사이의 양해를 목적으로 하는 담론의 결과이기 때

문이다. 보이텔스바흐의 세 가지 원칙들은 매일 새롭게 다듬어져야만 하는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4. 상대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이러한 해석은 그 당시의 이해로 돌아가 역사적 내용을 밝혀내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옳다. 협

약은 내부의 전문적인 논쟁이 정치적 갈등을 통해 무너져 내린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다. 

협약은 이러한 담론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그 과제를 충족하였다. 따

라서 협약은 이제 문서실에 보관되어야 할까?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한 나의 교육학적 해석의 시도는 정치수업의 이해가 교육학적

으로 수행된 자신되기의 공간으로 인정되는 한, 협약이 문서실로 가지 않을 거라는 추

측을 명료하게 해주었다. 다음 논문들에서 찬성을 얻을지, 반박을 당할지 그 결과가 나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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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잔더

1. 정치로부터 교육학으로 - 

    정치교육 역사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떠한 제도에 의해 형

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교수협의회에 의한 발언에서 상의하고 구성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에서 최소의 협약을 이룬 이 세 가지 원칙은 공개 후에 얻은 폭

넓은 지지를 통해, 전문영역 토론에서 분명히 성공하였다. 그 세 원칙은 1976년 보이

텔스바흐에서 열린 한스-게오르그 벨링이 이끌었던 정치교수법 학자들의 학회를 돌아

보며 구성했던 것이다.(1) 

이전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인해 50년대 말 “교수법적인 전환”

으로 시작한 정치교육이 확실하고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 정

치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반

볼프강 잔더

Wolhgang Sander

보이텔스바흐 협약 후의 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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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정치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이 어느 정도 학문적 토론이라는 것이 새롭게 공표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육에 있어 교사행동이 정치적 행동  

(정치교육이 비정치적이 되지 않고서도)으로서 다른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

의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행동에 대한 고유 논리가 정치교육에서 수용된다면, 정치교수

법은 비교적 독립적인 학문의 부분규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교수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제한 가능한 연구대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에서 행동의 이러한 자기논리의 핵심은 바로 교육학적이라는 데 있다. 보이텔

스바흐 협약은 교습자들에게 교육학적인 역할에서 그들의 시민역할을 성찰하며 분리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강제성 금지와 논쟁법칙의 핵심이다: 교육학적인 의도를 위하여 

정치교육은 정치와는 다른 논리를 따른다. 시민역할 안에서 교습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선전하고 싸우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함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전개할 때, 설사 학

생들이 교습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반박할지라도, 교사들은 그들의 교육학적인 역할에서 

학생들에게 고유한 정치입장을 지지해 줄 임무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교육학적인 관점은 보이텔스바흐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학회는 ‘확실한 협약’을 표시하였다. 이 양해

는 정치교수법이 독일 학문 체계에서 공고히 된 후 불과 몇 년 후에 그것으로 빠져들었

던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정치교수법을 구해냈다.(3) 고요한 학문적 부분규율로서 정치교

수법은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교수법의 전환”으로부터 발전하였다.(4); 새로운 규

율을 위한 많은 교수직이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또한 정치적 양극화의 단계 내에서

도 신설되었다. 공동의 학문적 전문토론과 학문적 규율로서 정치교수법의 전문적인 정

체성의 발전이 이러한 양극화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었던 위험이 그 당시에는 확실히 있

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수법의 전문적 토론 시 실제적인 정치에 대한 거리감

에 따른 각각의 척도를 제공한 바, 그 척도는 학문적인 연구의 상대적인 자율성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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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의 학문적인 ‘협동적 정체성(Corporate Identity)’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교육의 교육화”, 아마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언급되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공식화 될 수 있었다. 벨링의 구성 안은 보이텔스바흐에서 “전적으로 인정된” 

“(...) 학생들의 성숙을 위한 목표설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5) 이러한 교육학적인 관점

에 대한 정치적 요구들은 확실히 깨져야만 하고, 교육학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이 출

현했을 때 교육학적인 관점이 핵심적인 여과장치가 된다. 성숙이란 물론 가치를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이 개념의 철학적 근거 지움의 가능성과 뜻에 대해 그 당시 보이텔스바

흐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협약도 존재하지 않았다(오늘날 또한 정치교수법의 토

론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베른하르트 주토어는 보

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가지 원칙이 내용은 없이 최소한의 형식만을 가진 것 이상이라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6)

내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90년대 초 새로 편입된 연방주에서 정치교육의 민주화가 이루

어지던 시기에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강제성의 금지는 정치교육과 교화간의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동독에서 전향 

후 새로 편입된 연방 주의 교사들과 교육 정치가들의 인식 속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국가

시민학과 민주적인 정치교육 간에 차이점을 논점으로 가져왔다. 이제 막 간결하고 절박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의 구성 안은 옛 동독 지역에서 교육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공개되면서, 정치교육의 수용을 본질적으로 촉진했고, 새로운 과목은 다른 

수단을 통한 동독의 국가시민학의 연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맞서는 작용을 하였다.  보이

텔스바흐 협약이 최소합의로서 민주적인 정치교육을 위해 어떤 충분한, 개념적인 토대

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협약이 더 이상 어떤 논쟁 불가능한 의무적인 지시를 

서술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처방도 아니라는 것이 때때

로 교사들의 수용태도에서 간과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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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개정? 

    확대와 재작성에 대한 제안을 위하여

정치교육에서 최소합의로서 이루어진 보이텔스바흐의 세 가지 원칙이 충분한 것인지, 

또는 해석이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서술했던 동일한 텍스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한스 게오르그 벨링은 당시 학회보

고서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최소합의의 간결함과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

석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토론될 수도 있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원

래 어떤 지점에서 교화가 시작되는가? 언제부터 강제성의 금지에 부딪치게 되는가? 또

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점이) 편견과는 어떤 관계인가? 편견은 논쟁적인 의

견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판단과 싸워야 할 편견 간

에 경계는 어디인가?” (7)

이런 종류의 그리고 다른 공개적인 질문들을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토론하려는 시도는, 물론 어떤 공식적인 결정과 그 결정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타

당성은 단지 협약에 대한 논증적 수용(태도)에서 생겨났었거나 생겨난 것이다. 그 토론

의 형식화 시도나 합의원칙을 법전화하려는 시도들은 전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그밖에 

학문의 자유와 양립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시도들은 - “결의안”으로서가 아니

라 - 논증적인 논쟁을 위한 논문들의 의미에서만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에 대한 지속적

인 토론에 대한 자극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옳게 보았다면, 최근에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심화를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토론에 올려졌다. 1994년 에어푸르트에서 열린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 회의에서 나는 보

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가지 원칙에 네 번째 원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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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은 민주주적인 정치 문화의 일부분이다. 정치교육은 교육학적인 방법들과 함

께 민주주의의 보존과 발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민주적으

로 형성된 사회만이 학생들이 판단력이 있음 -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의도되어지는 바 - 

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내용적으로 비슷한 방향이지만  고트하르트 브라이트는 바드 우어아흐 학회에서 또 다른 

구성 안을 갖고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9)

나의 제안의 핵심은 새로운 극우파와 극우파의 입장을 수업 중에 논쟁의 법칙에 따라 정

치적으로 정당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의 논쟁에

서, 정치교육의 교육학적 임무에 대한 반성이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벨

링이 이미 위에서 인용한 보이텔스바흐 학회 보고서에서 주제어 ‘편견’ 아래 지적한 문제 

상황은 나에게 문제였다. 내 제안의 의미는 - 내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또한 브라

이트 제안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새로운 협약 원칙을 위해 내용

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오해를 막기 위해 협약의 핵심적인 함축을 명료하

게 설명하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적 입장들에 대해 정치교육이 가지는 관계의 문제

가 그 당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때, 보이텔스바흐 학회의 자료들이 확실

히 과도하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민주적 입장들은 70년대 중반 서독

에서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참가자들은 정치교육의 민

주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슈나이더가 바드 우어아흐 학회에서 소개한 제안은 좀 더 다른 방향이다.(10) 

슈나이더는 자신들의 관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들의 능력과 관계된 보이텔스바흐의 세 

번째 협약원칙의 새로운 구성을 고무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의 논

쟁에 명백히 영향을 받아서, 슈나이더에게는 자신의 관심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문

제 지향적인, 감정이입능력과 관점의 전환, 사회전체적인 책임감과 같은 것들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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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학적 관점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드 우어아흐에서 그의 제안은 다음

과 같은 것이었다:

“학생(성인)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되어야한다: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당사자의 상황에 처해 보는 능력, 사회적 공동생활과 정치적 전체를 위해 공동책임감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이해된 자신의 관심사인 문제 해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11)

세 번째 합의 원칙의 구성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보이텔스바흐 협

약의 가장 약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나는 전문적인 입장을 가진 슈나이더의 제

안이 정치교수법 면에서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뚜렷한 새 구성을 겨냥한 이러한 제안은, 위에서 언급한 벨링의 텍스트를 적절히 다루

며 드러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회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결

국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그것에게 텍스트로서 다른 성질을 부여하지 않고는 내용적으

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역사적 자료이다. 그러면 당장 어떠한 인간집단이 어떠한 가치요

구를 갖고, 그러한 텍스트의 새로운 구성 안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교육

학적 발전에 짜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거의 필연적으로 제기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

람들이 결국 그 텍스트에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

지 못할까 두렵다.

3. 보이텔스바흐 협약 후 -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질문

보이텔스바흐 20년 후, 사실상 오늘날 이미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 하나의 대답이 되었던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와 비교하여, 교육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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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제 상황은 현저하게 밀려났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답이 거짓이 되거나 무

효화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연방주가 된 구동독 지역에서 비로소 민주 정치교육을 위한 정체성을 지원

하는 동력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협

약이 대답했던 문제점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막을 수 없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칙은 독일 민주 정치교육의 

역사의 확고한 요소가 되었다. -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협약의 성립 조건이 과거에 속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텔스바흐’는 어떻게 전통산업사회의 큰 갈등노선이 교육학적으

로 적절히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인 대답이다. 그러나 이 갈등노선은 

서서히 끝나갔다.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 사민당과 기민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주들 간

의 이념적으로 생긴 갈등노선은 교육정책에서 사라지고, 교육제도에 대한 지배권을 위

한 싸움은 통찰에 따라 제한적,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학교 통제 쪽으로 물러났으며, 정

치적 진영의 활성화는 폐쇄적인 정치 문화 환경의 파괴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날에야 비로소 보이텔스바흐의 두 번째 원칙, 즉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이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이, 엄격한 의미에서, 말의 본래 의

미대로 다양한 입장의 증가 때문에 수업에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

다.(12) 그 이유는 선택지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원칙

의 작성 방법이 확연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국내 사회의 청소년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집단내적 대립을 아직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교육은 과거의 갈등노선에 고정된 전문방향으로 인정되는 위기에 서 있다. 

정치교육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적인 토론에서, 또한 전체 교육제도의 자

기이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둘러싼 공개토론에도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 정치교수법

이 순전히 정치수업의 전문적인 내용에 노력하고, 많은 출판물에서 숙련되고 확실한 방

법으로 교과 수업의 질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도 - 학교 교육학의 많은 부분

들에서 - 학교의 새로운 학습문화와 혁신적인 학습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전공별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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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교 저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단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확실치 않은 인

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느낌으로는 정치교육의 아비투스(습성)는 고루함이다. 이 과목

은 어디에서나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과목 교사들이 언급할만한 가

치가 있을 정도로 학교교육학의 전통주의 - 이 전통주의는 이미 많은 학교에 널리 퍼져

있는 혁신에 대해 적대적인데 - 에 대한 반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혀 없다. 

사실 학교 현대화의 뒤떨어짐을 더 이상 지나칠 수는 없다. 일상적인 학습문화의 자명함

과, 또 어떻게 학교가 일상적으로(그들 당사자의 의식에서, 교육학적인 프로그램의 영

역보다 더 적게) 그 정체성을 정의하고 운영되는지, 그 방법과 방식의 자명함은 19세기

의 의무교육의 실행 이후 핵심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 “고전적인 산업사

회”의 전성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에 학교 연구 조직의 테일러주의 [작업의 과학적, 

시간적 관리를 꾀하는 제도], 즉 과목의 학습 분리, 고립되어 서로 분리된 채 활동하는 

교사 간의 일의 분배, 경직된 시간리듬, 교과과정의 단조로움에 대한 표현, 학습 집단의 

유사성도 속해 있다. 학교의 폭넓은 지식개념과 예비 학습에 대한 소개는 학교와 교과서

가 사실상 많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경험 영역을 넘어선 유일한 정보의 샘이 되었던 그

런 시대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설사 학교의 자치권과 학교행정에

서 린 경영(‘Lean Management’) 사이의 논쟁을 유발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

도, 학교를 (주 연방의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조종 받는 조직으로 이해하는 관료주

의적인 이해는 오늘날의 학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관점에 속한다.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의 책 『학교를 새로 생각하다』(13)는 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개

혁 논쟁을 위한 간략한 공식이 되었다. 그것은 세세한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학습요구에 직면하여 학교 새로운 정신적, 사회적, 제도적 창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을 새로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정치교수법의 전문 토론에서는 아직 전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여기서도 또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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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자세히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의 단면에 대한 몇몇 지적으로 여기

서는 만족해야겠다.

- “정치에 대한 한계를 없애기”(울리히 벡)에 직면하여, 정치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와 “정치 시스템”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을 때, 어떻게 정치교육

이 그 대상영역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가? (14) 새로운 청소

년 문화에서, 또한 사회적 세계로 다가가는 미적 통로에서, 정치교육이 지나쳐

서는 안 될 “정치적인 것의 원료”는 어디에  있는가?(15) 어떻게 정치교육이 학습

자에게 정치적으로 반성된 행동을 위한 새롭고 일상적인 행동영역을 “문명사회”

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정치교육이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는가? (16)

- 전공별 수업을 하는 학교 저 편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장소는 어디

인가? 어떻게 정치교육은 다른 전문분야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정치교육은 자신의 학습 진행을 필요로 하는가, 다른 한편으로 정치교

육은 “도시국가”(폰 헨티히)처럼 이해되는 민주주의 학교의 자기이해에 대해 어

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치 교사들의 역할이 전공수업을 주는 사람으

로부터 학습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의 전문가로 변화되는가?

- 어떠한 지식개념과 학습개념으로 정치교육은 사회적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 어쨌든 현안이 되는 정치적 사건과 관계되지만 또한 우선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 그 세계는 미디어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동시에 정

보를 주기 때문에 교습자의 역할은 단지 매우 제한적으로 지식의 우월성에만 기

반을 둘 수 있는 곳이다.(17) 어떻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기술과 정보기술의 기회들

이 체계적으로 정치 학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치교사의 앞으로의 

역할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동반자로서 정치적인 분야에서 충족

시킬 수 있는가?

- 어떻게 정치교육이 민족국가를 넘어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볼프강 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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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치교육은 그 하부구조를 국제화, 적어도 유럽화 할 수 있을까? 정치교

육은 학습 과정을 위해 이문화적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정치교육이 이문화적 갈등과 마찰 안에서 자리잡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모음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만일 시기를 놓친 정치교육

의 현대화를 자극하고 반성하여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질문 방향으로 정치교수법

을 이해해야하는지를 여기 이 모음집은 다만 암시해주고 있다. 정치교육은 보이텔스바

흐 협약에게 이런 질문의 대답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협약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협약은 다른 질문에 대

해 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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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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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용. Herbert Schneider의 Bad Uracher 발표논문을 위한 연구서에서

12. 비교. 본 논문집에 실린 Georg Weißeno의 기고문

13. 비교. Hartmut von Hentig: Die Schule neu denken. 뮌헨/빈 1993. 현안이 되고 있는  

 이 토론을 참고 도서로 만들려는 것은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것이다. 폰 헨티히의 저서와 

 병행하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의 회고문을 참조하라. (Bildungskomission  

 NRW: Zukunft der Bildung - Schule der Zukunft. 노이비트 1995), 전통적인 실상을 

 넘어 구성된 저명한 작가들 집단 때문에 (기타 유명한 교육학자, 철학자, 기업가, 노조 등등),  

 학교의 학습 문화와 기대 사이에 생기는 거리감에 대한 흥미 있는 자료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온 것이다.

14. 이 논쟁에 “접근한 제목”으로서 다시 불리게 된 Ulrich Beck: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Zu einer Theorie reflexiver Modernisierung. 프랑크푸르트 1993년

15. 비교. Peter Henkenborg: Wie kann die politische Bildung neu denken? 

 Ambivalenzen gestalten. 출처: Gegenwartskunde 2/1995

16. 비교. Wolfgang Sander: Beruf und Politik. Von der Nützlichkeit politischer 

 Bildung. Kleine Reihe Politische Bildung. 15권. 슈발바흐 1996

17. 사례: 얼마나 많은 정치교사들이 보스니아전쟁의 초기에 그들의 학생들, 

 물론 고학년 학생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지식의 우월함을 가졌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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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 공고 :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성인교육에 대한 토론

정치교육가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시민대학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현재 보이

텔스바흐 협약이 학교 외 정치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보고를 하였을 때, 나는 매우 놀라움에 부딪쳤었다. 몇 명은 즉각적으로 ‘염소

불알(복보이텔)’ 또는 ‘주름재단술(보이텔슈나이더라이)’을 연상하면서 재미있어 했다. 

다른 몇몇 소수는 대부분 막연하게 이전에 아! 보이텔스바흐, 그것에 대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들은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정치 성인교육에 대

한 가능한 관련성은 무엇이지? 하면, 다시 당혹하며 어깨를 으쓱하게 된다.  

학교 외의 교육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일반교육 학교에 있는 동료와는 부분적으로 완

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들은 대학에 있는 이론으로 준비된 정치교수법 학자를 포

함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한 한 예가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그것은 확실히 교육 

클라우스-페터 후퍼

클라우스-페터 후퍼

Klaus-Petter Hufer

이질성 또는 공통적인 주도이념?

학교 외의 정치교육에서의 합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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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중요한 평화였다. 협약은 학교의 현장 활동을 위해서는 개연성을 가질지도 

모른다. 학교 외의 교육 또는 성인정치교육에서도 물론 최소한의 교수법적인 합의를 추

구하는 것과는 다른 주제, 질문, 도전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매

우 중요한 학습 분야에서, 이 분야는 학교 외 정치교육과 성인교육을 의미하는 데, 공통

적인 교육 정책적 입장들과 학습목표들을 변호해야 할 충분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학교 외 정치교육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은 우익 청소년들과 논쟁을 벌이는 도시 사회 근로자, 독일노동조합 교육 담당자, 

경제교육조합의 대표, 기독교 아카데미의 원장, 거주환경 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도시구역위원회의 창시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시민대학의 부서장, 바이에른 가톨

릭 교육장의 교육 협력자, 평화교육조합에서 일하는 교사, 청소년 수련관의 교육학자, 

여성 정치교육의 협력자들인가?

나는 이러한 열거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질성, 다수, 차이.

나는 또한 바로 “그” 학교 외 정치교육에 대해 찬성할 수는 없다.

이런 한계 안에서 나는 다음에서 성인정치교육이 어떻게 오래 전 서독에서 형성되었는

지 보고하려고 한다.  

쉽게 달성될 수도 있을 유일한 협약은 모든 참가자들이 다양성을 변호하는 것에 그 본질

이 있다는 것이 나의 주제이다. 다양성의 강조는 성인정치교육과 학교 외 정치교육의 중

심적인 합의이다. 매우 보편적인 이 확신 하에도 많은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는가 평가할 때, 견해차이는 이미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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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1: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계속 논쟁할 여지가 없다...”(1) 

진술2: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학교 외 교육에서 널리 수용되지 않았다.”(2)

아마도 내가 보이텔스바흐를, 협약이 지식을 위해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

인정치교육과 학교 외 정치교육에서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 때, 종합은 이루어질 

것이다. 협약이 성인교육의 구조적인 핵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은 공감을 아예 

또는 조금밖에 얻지 못하였다. 나는 “책임기관의 정치적 기본이해에 따른 정치교육 개

념들 정리”를 지적하는 볼프강 잔더의 평가에 따르기로 하겠는데, 그런 개념정리는 성

인교육에도 전형적인 것이다.(3)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의도와 정치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적 실행의 관계에 대한 필수적인 토론을 책임기관에 특수한 연관관계

로 이행시켜 더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오늘날까지 학교와의 연관

성보다 정치교육에서 더 적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일지도 모른다.

2. 세 번 열려진 문 : 성인교육 현실에서 원칙들 

이런 구조적, 조직 정책적, 교육정책적 출발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즉 보이

텔스바흐에서 찾아진 성인교육을 위한 협약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나는 성인 학습자에게 학습 심리학적인 전제와 성인교육의 

교수법적인 추론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중요한 전제: 민주적인 성인교육은 참가자들의 자유의지에 기초를 둔다. 그들이 오

는 이유는 행사가 흥미가 있던지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1% 정도

의 소수만이 정치교육을 위한 행사에 참가한다.(4)

클라우스-페터 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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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수가 매우 의식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행동한다는 사실

을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나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정치성인교육에서 강제성금지

를 따로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크게 의심스럽다. 참여한 성

인들은 그들의 인생사의 대부분을, 그들의 사회화의 가장 큰 부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다. “성인정치교육의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결코 ‘백지’ 상태는 아니다.”(5)

성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자기정의를 

지지해 주는 것을 배운다는 가정을 정당화 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6) 또 호르스트 지버트

는 다르게 표현하였다: “성인의 ‘재교육’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의도적으로 작용

한다. 성인은 원래 학습능력은 있지만 교습이 가능하지 않다.”(7) 

두 번째 합의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성인교육에서 다양성이라는 순수하고 변경 

가능한 원칙에 대한 나의 지적을 통해 대답이 주어졌다. 만일 이 지적이 정당하다면, 두 

번째 합의 원칙의 특징인 논쟁법칙은 불필요하다. 성인정치교육의 전체 체계는 넓은 관

점에서 볼 때 조직화된 논쟁이다.

그러나 각 영역 내에서는 좀 더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왜냐하면 정치교육을 제공

하고 있는 협회나 정당들의 대부분은 기관으로서, 그들은 [교육 시에] 그들에게서 유래

하는 철학적, 정치 성향을 기르게 하기 때문이다. 노조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여는 경

제정치의 교육행사, 교회의 교육장에서 열리는 가족정치 세미나, 또는 그 정당의 역사

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정당과 가까운 후원회의 학회, 이러한 것들은 [교육 시에] 당연히 

매우 제한적으로 반대 [진영]의 입장과 뜻을 포함시키려 한다.

자신확인을 이유로 담당기관들의 행사 참여를 결정하였던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정당 가

담이나 심지어 당파성을 기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8)

세 번째 보이텔스바흐에 명시된 기본원칙은 학생들의 관심 상황을 고려하며, 그들이 자



67

신의 관심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성인교육에서 이러한 요청을 선언하는 것은 이미 거의 중복어법이다. 그 이유는 참가자

의 오리엔테이션이 성인교육의 중심적인 핵심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멀리는 1918년 이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9) 새로

운 것은 이러한 성인교육의 핵심표상이 삶의, 일상의, 주체의 준비 등으로 꾸준한 변화

를 유지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인교육이 집중적으로 학습자들과 스스로 연관

을 맺고 있음을 밝혀준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보이텔스바흐의 기준을 검열을 통과하게 한 후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론 토론과 성인교육의 현장실무로 가는 입구를 발견하였는지 묻는다면, 세 개의 열린 

문이 존재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그 문 뒤에서 기대했던 공간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상을 통해 성인교육이 이제 합의에 기뻐하며 동의하고 조화가 충만한 

평온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성인정치교육과 학교 외의 정치교육의 분야에서 

차이와 분리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바, 그 과정은 몇몇 분야와 질

문에서 이미 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성인교육은 그것

을 둘러싸고 책임지고 있는 전체 사회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며, 사회를 반영하

는 상이 된다. 

그러나 먼저 나는 관심을 학교에 맞추고 있는 정치교육자들을 위해 정치교육의 실행과 

연구 상황 등 많은 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연방 주를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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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와 구분하여 : 성인정치교육에 대한 외부 영향과 내부의 삶

성인정치교육 상황의 특징적인 표식을 현재 문학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표

식을 충분히 발견하게 된다: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10) 정치교육

의 “전통적 제안”에 대한 관심은 “후퇴하고 있다.”(11) 정치교육의 이미지는 좋지 않아

서, 그것은 “동기를 주는 작용보다 오히려 위협적인 영향을 준다.”(12) 그 곳에서 전문적

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헛수고” 일 것이다.(13)

사실 독일 성인의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정치교육을 위한 행사에 관심이 없다. 프리드리

히에버트재단의 위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당연히 서독에서는 68% 동독에서는 

63%라는 보고가 있었다.(14) 독립적인 교육자치단체와 바덴 뷔템베르크 학회의 연합은 

실망스러운 결산표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의 관심을 끌거나 단순

히 즐겁게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15) 그리고 호르스트 

지버트는 동기 상황을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무도 ‘민주주의 의지’와 그 

성숙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외국인 적대감정과 싸우기 위해, 정치

교육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다.”(16)

환상이 깨진 이런 인식 외에도 성인정치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 직업이 

교육학적 자유와 관련하여 얼마나 나쁜 상태에 있는가를 곧바로 알게 된다. 정치 교육자

들이 어떤 강요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그들 전문직에 생소한 어떤 생각들을 끌어내야만 

하는지에 관해 토마스 엘바인은 이렇게 서술했다: “권력이라는 주제는 개개인의 정치교

육자들 누구에나 ... 너무 당연해서 ... 내가 해도 될지 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지

가 ...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다음의 것들도 마찬가지

다] ... 책임을 맡은 협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재정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나

의 중립적인 의무를 다치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좌익으로 또는 우익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이미 다시 한번 정부가 바뀐 후에 나는 지금 무엇을 상상해야만 하고 어떻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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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황을 변경해야하는 것일까? - 누구도, 이러한 기본 카테고리에서 생각해 봄 없이, 

정치교육을 하지는 않는다.”(17)

이러한 질문 목록은 교육학과 교수법의 본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아무 문제없이 

더 늘릴 수 있다: 어떤 강조가 진행되는가? 어떤 발표자가 충분히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가?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는 얼마나 많은가?

학교 외의 영역에서 일하는 정치교육자들은 직업적인 협상에서 냉정한 계획실용주의가 

설립되었다. 계획실용주의에 의하여 원래의 교육학적 근거와 설립과 전문학문적 신중함

이 자주 2순위로 밀려나고 그러는 가운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의 예산안에 직면했을 때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인다. 그것은 - 만프레드 해티히(Manfred Hättig)가 주시했듯이 - “대부

분의 교육 시설에서 ... 정치교육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

실이다. 성인교육 담당자는 너무 많은 데, 정치교육은 그들에 의해 아직도 마찬가지로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18)

시민대학 분야의 한 예: 전국을 비교해 볼 때 특별히 훌륭하게 지어진 노르트라인 베스

트팔렌 주의 시민대학에서 정치교육담당 전문 지도자급 85.4%가 부가적으로 최소한 하

나의 전문영역을 더 담당한다.(19)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은 일의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난

다. 정치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확실한 매력과 믿음의 가치 손실이 아직도 나타난다면, 

성인정치교육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규정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

이다. 한 가지 특징은 성인정치교육의 제안 중 많은 것들이  취소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되는 것은 대부분 단기간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믿을 만

한 대표적인 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안 되는 시민대학들만이 나에게 [자

료를] 제출하였다: 제안된 행사의 약 삼분의 일이 참가자들의 반향 부족으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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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다는 사실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정치교육에 대한 사정평가 시에 확인되었

다. 이러한 현실화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20) 그러나 이것은 시민대학

이 아직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관한 것이다.

개별행사의 상위성에 대하여, 또한 원래 한 시간 반 이상 진행되는 강연회나 단상토론 등

에 대하여: 사회/역사/정치 분야의 확증된 자료영역 중에 있는 독일 시민대학협회의 통

계에 1994년에 전국적으로 10,685개의 과정(21)과 10,041개의 개별행사(22)가 - 거의 

이만큼이나 많은 - 기재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나타났던 참가자들의 숫자이다.: 

과정에는 184,993명이 왔고(23), 강연회에는 302,455명이 왔다.(24) 시민대학에 의해 

현실화된 모든 행사의 절반 정도는 강연회 등이며, 이를 위해 방문객의 삼분의 이에 가

까운 사람들이 왔다.

성인정치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20회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 세

미나 “정치의 기초지식”이 절대 아니고, 아마도 “여성이 그들의 도시를 계획한다”는 주

제의 주말 세미나, 또는 탁월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강연회와 토론 행사 등일 것이다.

현재 행사 계획자로 투입되는 사람은 각 학기마다 참가자의 결산을 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 또한 그는 “행사 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관점에서 계획할 뿐 아니라, 점점 더 

“행사가 재정적으로 공헌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답해야 한다. 여

기서 그는 교육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결정과 강요의 선상에 있다.

이것은 일반학교에 작용하는 힘과 관심과는 다른 이유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

요한 차별화의 특징이 있다: 성인교육은 학교와 반대로 시장에서 자기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또 매우 수요지향적이기 때문에, 성인교육은 또한 더 빨리 일반사회의 변화에 반

응해야 하며, 계획을 숙고하는데 그것을 참작해야 한다. 전형적인 현장 활동 압박을 늘 

받고 있는 성인교육학자들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감싸고 

있고 그들의 일을 함께 결정하는 일반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향과 어느 정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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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이어야 한다. 학교에 있는 동료들보다 성인교육학자들은 현실의 흐름과 현재진단

을 더 많이 찾아내서 파악하고 반영하고 교육학적으로 평가하고 전환해야만 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인교육이나 학교 외 교육이 유행에 맞고, 인기가 있으며, 흐름에 맞으면서

도, 표면적이고, 진지함이 없고, 교육학적으로 호흡이 짧고, 학문적으로 안전할 수 없

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가능한 평가와 독립적으로 관찰한 바로는, 현대의 사회적 주제와 토론들이 사회

과학자들의 베스트셀러와 같이 매우 빠르게 자기 보증과 입지를 찾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얼마나 빨리 현재 대중적인 명제, 표어, 이름들이 성인교육의 프로그램 노트에

서 다시 발견되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성인교육 시설은 고대학교의 표준화석의 중량감으로 장식되지 않는다. 이미 그것들 안

에는 긴장을 주는 동시에 긴장이 풀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 교육 관계자에게서 나오는 직

업상 특유의 강건함의 결과 시대정신과 유행정신이 울리며 빛을 발하고 있다. 

4. 분열 : 5개의 불일치점

이미 이제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전체 상황은 아직 좀 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성인정치

교육과 학교 외 정치교육 내부에서도 스스로 핵심적인 입장과 목표를 나타내는데 어떠

한 명료함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에 무리한 다양화가 확인되고 있다. 성인정치

교육의 불일치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서술되어 있다.(25) 차이점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러한 분석을 참작하면서 핵심적으로 불일치하는 점을 다섯 분야로 나누어 집

중해 본다.

- 이론토론과 목표설정

- 사회분석

- 개념적인 표상과 교수법의 결과

-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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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교육자의 자기이해

4.1 이론 토론과 목표설정

기본적으로 성인정치교육은 두 가지 관련 학문, 성인교육이론과 정치교수법 사이에 있

다고 여겨진다. 실제적으로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다운 행동에 대한 성인교육의 관

련성이  유력한 의심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전문적인 학문 토론의 발전은 실제적으로 

실무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지 않다. 나는 성인정치교육 이론에 대해 짧은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정치교육 연구의 핵심적인 윤곽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부터 이론 토론에서 구조주의적 명제가 호경기이다. 거기에는 해석의 견본이 되는 납득

할 만한 명제에 앞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교육학의 계몽 요청이 “인류개선에 대한 입장”(26)으로서, 또는 “교만하고” “편협

한”(27) 것으로 의심받거나 고발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요헨 카데(Jochen Kade)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성인교육의 몰락”을 갈채

를 받으면서 확인하였다.(28) 이러한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29)이라 한다. 성인교육

은 “대부분 70년대의 계몽문화로부터 80년대의 경험문화로 이어지는 길을 시대정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걸어갔다.”(30)

그러한 카테고리의 입장에 대해 논쟁적으로 토론하고 그것을 맹렬하게 반대했다 하더

라도,(31) 성인교육의 이론 토론에서 해방 추구의 명제들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의 성인정치교육 이론과 관련하여 교육 개념이나 교육 의도, 교육적 노력은 의심되

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해명을 하고 있다. 호르스트 지버트(Horst Siebert)는 “교육은 

체계화할 수 없는 것이며”, 간접적인 충격과 같이 자극적인 환경의 형성을 통한 “자극과 

가능성의 교수법”(32)은 생각해 볼만하다고 한다. 베른트 데베(Bernd Dewe)는 너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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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생겨나는 “교육의 도구화”에 대해서 경고한다. 교육

의 도구화와 더불어 학습하는 성인은 “(학문적으로) 교화된 현실표상에 내맡겨지고 있다 

- 그럼으로써 학문적으로 해석된 바대로의 현실 즉 성인의 삶의 경험과 세계 경험에 상

응하지 않는 현실에 내맡겨진다...” 생활세계에 “이론적인” 무죄가 받아들여진다.”(33)

그에 반해 데베는 “(재)교육의 ‘재료’를 삶의 경험 있는 자에게, 사회적 집단 내에 ... 결

합된 사람들 자체”에게 제공함이라고(34) 말한다.

그러한 입장들은 소위 개인화된 참가자들을 통해 정당성을 얻는데, 그런 참가자들을 위

해서 교육은 우선적으로 “정체성의 획득 수단”(35)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정체성과 관

련이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곧 성인교육의 과제이다.(36)

그러한 함축은 성인정치교육 이론에서 넓게 퍼져있으며 매우 대중적이다. 그러나 그것

은 또한 그들에게 모순이 된다. 발터 벤더(Walter Bender)는 예를 들어 “긍정적”(37)

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비난한다.

4.2 사회분석

불일치의 특징은 관계성 분야와 행동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분석에 등록되

어야 한다. 울리히 벡(Urlich Beck)을 통해 대중적이 된 “정치의 한계 없애기”(38)가 현

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 

에버하르트 슐츠(Eberhard Schulz)는 성인교육에서 폭넓은 정치 개념의 결합에 대

한 이유들을 들었는데, 그 이유들은 무조건적으로 객관 논리적이거나 대상 내재적이지

는 않다. 그것들은 정치교육의 인정활동과 보조금 지급 활동, 정치교육자의 전기 등이

다.(39) 슐츠는 모든 양해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생각을 보고한다:

 “참가자의 소망이나 참가자의 학습의식에 따라서가 아닌, 지도자의 의식 속에서 정치

교육인 것을 우리는 정치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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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결정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치교육으로부터 나온 재료는 어디

에 있는가?  “주로 정치 시스템과 그 기능 능력을 가리키는 정치교육은 “너무 좁은 것”으

로 보인다.”(41) “원칙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정치교육은 “인간의 능력이며, 자

신의 관심에 대해 그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42) 그러한 평가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반대질문은 - 그 평가의 납득가능성은 원칙적으

로 명료하다 - 다음의 것이다: 해체, 더불어 정치교육의 자의성, 마지막으로 정치교육

의 비정치화라는 결과가 그것의 한계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따라 나온다고 하는 정치개

념의 과잉 경향이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주의의 분석 결과는 성인교육에서 강한 반향을 획득하였다: 사회

의 개인화. 이러한 명제는 부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놀랍게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현존하는 진지하고 경험적인 실상은 “개인화가 ...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삶의 조

건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준다.”(43) 그러나 성인정치교육 이론에서 저명한 

몇몇 대표자들은 어떤 상대적인 의혹도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 개인화

는 정언적인 확실성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요헨 카데는 참가자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말한다. 그 유형은 “개인화된(!) 주체로서 성인교육에 의해 준비된 공동체로 들어갔다

가, 개인적인 판단대로 다시 자발적으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성인교육은 개인적인 

판단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퇴보의 이야기가 되었다.”(44) 개인화는 개성화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 그것은 멈추지 않고 원하는 생각 쪽으로 흘러가는 보편화를 말한다.

 “사회의 개인화”라는 진단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주석은 페터 알하이트(Peter All-

heit)의 명백한 이의제기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실제로 수

긍할 만하다면, 교육학자들은, 그들이 교사나 성인교육학자들이냐에 상관없이, 개인화

의 추진력을 특히 빨리 알아차리는 핵심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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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학술적

으로 양성된, 보수를 지급 받는 성인정치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인화되는 삶의 상황

이 결코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실용주의의 눈먼 오점이 

개인화 명제의 전문가들에게 주제화되지는 않는다.

전형적으로 서독적인 이런 토론 경향은 아직도 성인정치교육에서 동쪽과 서쪽 간의 불일

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을 낳는다. 그 이유는 사회 상황에 대한 새로워진 개념적 고

찰과 평가는 “낡은” 독일에서 유래한 40대 세대들에 의해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 동독 지역에서 온 동료들과 이해와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스스로 경험했고, 그 

사실을 서술했다.(46) 정치교육이 새로 편입된 주에서는 역사적인 부담이 되었고 “광범위

한 영역에서 토론되었다... 그럼으로써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

거나 최소한 불신에 부딪치게 된다.”(47)

나는 개인화된 서쪽에서 교육이론에 대해 생각해 낸 것이 완전히 다른 사회화의 배경 뿐 

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동쪽에 있는 수신자에게도 공

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또한 동쪽에서도 보이텔스바흐에서 요구된 강제성 금지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대를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독일의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설정

은 -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 본보기와 교육이해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 인간의 자율성을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성인교육의 자기이해와는 모

순 된다.

성인정치교육에서 인문적이고 계몽적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서쪽과 동쪽의 관계는 서

로가 배울 수 있고, 논쟁적으로 이해시키며, 서로의 관점 변화를 허용하는 배려를 조건

으로 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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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념적인 표상과 교수법의 결과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개방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문화적, 기술적, 직업적, 또는 건강관

계 교육을 변론하는 개념적인 표상은 철저하게 정치의 한계 없애기를 따르고 있다. 만약 

정치가 어디에서나 정착이 되고 또한 의도적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발생한다면, 

정치교육은 그쪽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정이나 시장경제 전략적인 신중함으로부터 나온 정치교육은 직업적이고 

일반적인 교육과 관련된다. 여기 흥미롭고 센스 있고 실용적인 사례가 많이 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에 새롭게 편입된 명제가 정치교육에 관한 것인지 또는 어

느 정도까지가 정치교육에 관한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50)

이런 통합제안의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부수적인 것이거나, 많은 것들 중에서, 

혹은 덧붙여져 주제화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것은 가끔 정치교육을 위한 장려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알리바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연과학적, 경험교육학적, 예

술적, 기술적, 생태영양학적,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양성된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중요

한 질문을 제기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판단하기 위한 정치교육적인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정치교육의 둥지에서 정치의 중심적인 핵심 질문과 핵심영역이 빠질 수는 없는

가,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없앨 수 없는가? 참가자들의 관심의 정치적 차원이 다소간에 

세세하게 소개되어야 한다면, 처음으로 컴퓨터의 사용을 배우거나 영양문제에 대한 정

보를 얻으려고 하는 참가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떠한 근거 있는 대답도 없다: 따라서 통합 명제의 정치교육적 

질에 대한 의심은 정당하다.

새로운 명제와 개념에 대한 고찰에서 과목들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인식형태와 작업

형태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인정치교육이나 학교 외의 청소년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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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배움”이라는 표상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교육에서 부족함과 단점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약점은 정치교육의 지적

인 작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교육이 이러한 배타적이고 인식적으로 지

향된 방법들을 가지고는 각 개인들의 - 몸속에서 얼어버리고 굳어버린 채 유지되는 - 갈

등 가능성, 투사, 힘의 가능성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개인이 사회

적, 정치적 주제들의 인식 작업 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1)

무엇보다 정치적 문화적 프로젝트에서 또한 생태학적인 교육연구에서 “이성과 감정, 육

체의 연구”(52)는 동등하게 강조되고 실용화된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인식형태의 강조와 장려라는 특징 속에서, 정치교육 내부에서는     

“주체의 전환”(53) 즉 “일인칭에서의 정치”(54)를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가운데 그

것은 정치교육에서 “새로운 주관성”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되었다. 

(55)

이 때 사람들은 무엇보다 해방을 추구하는 교육 연구의 신조를 떠올렸다: “개인의 자율

성은, 세계에 대한 이성적인 침투 없이는, 포괄적인 지식 없이는, 계몽 없이는 분명 생

각할 수 없다.”(56)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주관성”의 비판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책이 쏟아졌다. [그들은] 

“정당한, 무엇보다도 정치학에 힘입은 바 크다고 느끼는 정치교육의 견고한 차량진지로

부터 분노하면서 포위망 탈출을 기도한다.”(57) 마지막으로 그것을 허용할 때에는 오로지 

“성직과 패권을 둘러싼 싸움의 평가절하 전략”(58)이라고 비난되었다.

주관성과 자기지향, 쾌락주의는 성인교육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강한 자취를 남겼다. 

“경험사회”(59)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용되었다. 이에 성인정치교육의 발표와 연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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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각인되는 결과가 생겨났다. 결정적인 예는 바로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후

원 시도인데, 그것은 정치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 각자의 사회 환경의 미적

인 우월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통해 - 도달해 보려는 시도이다.(60) “경험사회에서 정

치교육”(61)은 서로 다른 느낌과 체험세계, 인간의 생활양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의 “목표 집단(Zielgruppe)의 형성”에 대한 생각은 그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습 장소의 디자인”(62)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일은 정치교육이 마케팅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며, 목표 집단은 - 원래 성

인교육에서 명백히 해방을 추구하는 내용을 통해 증명된 - 대화 전략적으로 흥미 있는 

시장의 분야가 된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진행된다면, 정치교육이 특이한 환경에 맞추어 떠다니는 현상은 사

회의 다양성에, 더불어 세분화되는 경향에 따를 것이다.

전통적인 기관교육을 넘어서는 성인정치교육의 분할과 이질성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증

거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여성교육 연구의 발전을 참조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

인 것이다.”(63)라는 슬로건의 강조와 함께, 무엇보다 주관 지향적이고 전체적인 명제가 

장려되고 세분화 되었다.(64)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체 성인교육에 지

속적으로 충격을 주며 효과를 미치고 있다.(65) 그것을 넘어서 “여성교육연구를 위한 전

문적인 강좌문화가 발전하였다”.(66)

그러나 정치교육의 여성주의 특성에 관한 여성내부의 토론에는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67) 우리가 성인교육에서 그동안 남성교육

이 발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생각한다면,(68) 다음과 같은 일이 따라 올 수 있다. 즉 개

념적인 표상과 교수법의 추론에서 현재는 차이가 합의보다 본질적으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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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정책

우리는 성인교육이 전문자격증이라는 목표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는 상황에 살고 있다. 

이른바 직업교육은 붐이 일어났지만, 비교적 정치교육은 아직 주변부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현재 우리는 경제와 정치의 목적을 위하여 현재  도구화된 성인교육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69)

성인교육의 구조에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임이 일어났다 - 물론 공적인 관심사를 지향하

는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많은 연구가들이 저술 면에

서 쇠퇴하는 경향을 본다.(70) 핵심적인 이유는 “재교육 지대가 ... ‘공개된 시장’으로 강

하게 발전되는 데 있다. 민영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하다.”(71) 동시에 국가와 공동체

는 책임감에서 물러나며 후원을 떠맡았다. 이에 언어는 유익하며,어떤 징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성인교육자들의 문서를 규정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관리의 축소, 분산된 방책의 책임감, 예산 편성 현대화, 구조변화, 적정가격, 조정, 

품질보장, 품질조정, 사회적 마케팅, 조직의 발전, 교육 매니지멘트, 유연성, 협력하는 

정체성, 성인교육 시장, 사유화, 효율상승, 사업으로서 시민대학, 세금 개념, 비영리단

체, 아웃소싱, 핵심권한, 린 교육(lean education), 제품설명.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예술언어와 인공적인 언어들이 이해되는지, 어떻게 이 언어가 성인교육학자들 사이에

서 - 어제는 아직 교육학적으로 규정되었었던 - 토론과 일의 현장실무를 선점하는지 관

찰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직업상 교육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날 재정

계획이 ... 활동과 자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72)

정치교육은 정체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상황을 환히 알고 있는 모든 이가 “정

치교육은 시장 능력이 없다”(73)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교육의 제도들은 이미 오랫동안 시장에 대한 경쟁자로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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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 있다. 거기에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의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가 

청소년과 성인의 정치교육에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성인교육을 위한 품질보장으로서 현

재 폭넓게 진행되는 DIN ISO 9000 표준 규격에 대한 토론이 청소년과 성인 정치교육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74)

나는 미래에 그들의 “생산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상황

으로부터 정치교육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면 “고객만족”에 대한,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에 대한 그리고 교육조치의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공에 대한 기준

은 확립될 것이다. 교육의 이해는 완전히 기계화되고 결과 지향적이 될 것이다. 시설들

은 우선 교육학적인 즉 정치교육자의 목적과 야망을 지탱해주던가 또는 “품질보증에” 

걸맞지 않은 공간적, 기술적 장비를 가지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시설은 품

질보장도, 사정에 따라서는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수단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각본이지만, 두 번째 예는 성인교육 시설 간에 분배투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는 것을 나타내준다.

1995년 11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열린 첫 번째 평생교육 회의에서 단체와 담당

부서, 성인교육 시설의 대표들이 토론을 나누었다. 국가의 재정의 가늠할 수 있는 한계

에 직면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평생교육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공동

체 대표 위원회의 제안은 “지원가치가 있는 시설의 크기는...앞으로 가장 작은 시민대

학의 크기를 지향해야 한다”(75)는 것이었다. 그밖에 숙소 같은 숙식을 동반한 행사시에

는  “숙박비와 식비는 ...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76)

이러한 제안이 지원정책의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규모가 작은 다수 정치교육 시설의 끝

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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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치교육학자의 자기이해

합의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논쟁적이고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 - 이

렇게 확장된 다양한 의견들의 질은 성인정치교육 내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 교육 정책적

으로, 과목의 정체성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다음과 같은 논쟁이 문제점이다: 정치교육

이 스스로 학습영역이나 과목영역이어야 하는지, 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문과 주제들

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은 이러한 조직형태를 [이미] 넘어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이 그

런 논쟁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이미 20년대에 [직접적으로] 단어를 통해 지

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한 일이 언급되었고, 그 원칙은 철저

하게 공적인 평생교육 전체에, 그 당시 무엇보다 시민대학에 효력을 발휘해야 했다.”(77)

이러한 토론은 지난 몇 해 동안 다시 새로 살아났다. 정치의 한계 없애기의 실상, 개인화 

명제, 의견형성과 입장추구에서 주관화는 그 토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르겐 하이넨-

텐리히(Jürgen Heinen-Tenrich) 니더작센 주의 시민대학에 있는 정치교육 담당자

는 이러한 입장의 주창자이다. 그는 “정치교육이라는 독자적인 학습영역”(78)에 반대하

여 역설하였다. 그 대신 “배움의 동기를 이용하고 학습의 기회를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것이 침묵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79)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넨 텐리히의 제안은:

평생교육 시설은 카토(로마시대 정치가, 변호사 - 감수자 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사람은 항상 정치적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입증된 경력증명서가 있는 전문분야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라

는 공으로 놀 줄 아는 ‘리베로’가 필요하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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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 그것은 성인정치교육이나 학교 외의 정치교육에서 뚜렷한 뒷받침을 받

고 있다 - 반대에 부딪쳤다.(81) 반대 논제는: 고유한 학습영역으로서 또는 전문영역으

로서 정치교육이 조직적으로 해체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지원수단의 폐지라는 입장에

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정치교수법적으로 정치교육이 자신의 논리, 체계

성, 방법론을 통해 공공성, 시스템, 지배력, 정치적 관심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들과 논

쟁하는 고유한 장소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필연적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한, 자주 은폐되는 정치 구조를 밝혀내는 정치학습의 과정이 누락되는 것

이다. 그럼으로써 전문 규범의 유지를 포기하게 되고, 정치교육은 어디서나 요구에 따

라 열리지만, 사실은 어디에서도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된다.

5. 합의 가능한 과제 : 정치의 재획득?

마지막으로 현재 성인정치교육의 토론에서 합의 가능한 특징을 확인하는 시도가 아직 남

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공통적, 교육 정책적, 교육학적인 의도

를 선택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성인정치교육과 학교 

외의 정치교육 분야에서 합의하려는 많은 노력들의 의의에 대해 의심이 간다. 랄프 다

렌도르프(Ralf Dahlendorf)의 경고는 매우 수긍이 가는 일이다: “합의는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 합의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82) 결

국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매우 유행이 된” “합의에 대한” 일반적 “정

치적 그리움”에 대해 쓴 에버하르트 모쓰(Eberhard Moths)의 비판적 주석이다(83):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화 이전의 복종, 즉 추종이다. 합의가 끝난 후 새로 항의해

서는 안 된다.”(84)

그러나 성인정치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적인 투쟁의 문화이다.(85) 다원성, 차이점, 다양

성은 본질적인 특징들이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도 받아들여지고 대변될 것이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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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성인정치교육에 고유한 합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교육정책적인 부당한 

요구에 대해 방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인정치교육의 다원적인 시스템에 

대한 핵심적인 공격은 현재 교육 정책적으로 의도된 성인교육의 경제화와 상업화를 통

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유유히 진행되며, 그 끝에는 “시장”의 조건에 대한 적응

을 통해 이룬 성인교육의 평준화가 있다. 이러한 발전의 결말에 제도화된 성인정치교육

이 존재할지 어떨지는 많은 내부 사람들에게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에 반해, 독일 교육기관의 연구팀이 1995년 11월의 자신의 입장표명에 단 주석처럼, 

“정치교육은 ... 그들의 업적과 가능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공격적으로 서술해야만 한

다.”(86)

거기에 대한 동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의 정치교육의 시설들은 백만 청중

이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그 청중들은 정치교육 상황의 모든 위기를 인지하고 한

탄하면서도 그들의 강연, 강좌, 세미나, 작업장 등을 방문한다. 그들에게 제공된 정보, 

반영, 의사소통, 생생한 묘사와 예증들은 경험적인 민주적인 문화이며, 이 사회의 민주

적인 합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에의 투자”(87)이다. 성인과 청소년 정치교육의 목적

은 그들이 강좌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 적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 “민주적인 정신에서 

강화시키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이다.”(88) 내 손 안에 들어온 동료들의 경험 보고서들

과 참가자들의 후기는 그것이 현실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규범적인 영역에서 나는 독일 기독교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목적 기준에 거스르는 정치

교육 주관자를 본적이 없다. 그 기준이란 “정치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어렵게 경

청을 하거나 또는 경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 기능’을 실행하는 

것”(89)을 말한다. 사회 해체가 가져온 사회 분리와 상업화된 미디어 사회가 가져온 언어

부재의 사회적 한계에 직면하여, 위처럼 이해된 정치교육이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대변

하고 있으며, 그 교육을 위해 포럼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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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한다.(90) 왜냐하면 “절대적 진실의 시대는 정치교육에서

도 지나갔기 때문이다.”(91) 소위 깨뜨릴 수 없는 지식이나 확실하게 뿌리내린 가치들부

터 나온 교수법은 전체 성인정치교육 시스템 내부에서도 현재 고려되거나 실행될 수 없

다. 그것은 각각의 교육시설의 정치적, 세계관적인 배경이 각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규

정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인 참가자들의 성숙을 통해, 다른 

교육기관의 반대되는 교육을 통해 상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상위의 지도

이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교육은 “민주적, 인간적인, 연대감 있는 사회의 이해”와 

실습을 “목표로 한다.”(92)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당대표와 정치교육 기관의 직원들이 

정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의 정치교육은 - 귄터 도멘(Günter Dohm-

en)이 표현한 것과 같이 - “공통적 관심사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형태에

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가운데 서로 다른 방법과 명제들의 공개적인 토론을 위한 가능

성을 준비할 수 있다.”(93)

그렇게 준비된 정치교육은 “사회의 공개적인 자기주제화의 독자적인 형태이다.”(94) 정

치교육은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그 효력을 나타내는 움직임의 일부분이다. 정치교육은 

문명사회의 길 안내자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정치교육은 한편으로는 체험지향

의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화의 상황에서 사라져 버린 것 즉 정치적인 것을 다

시 발견하게 된다.

정치교육 정책에 대한 항변과 재획득(95) - 그것은 아마도 정치교육학자들에게 논란의 여

지가 없는 과제일 수 있다. 또한 이론가, 전문교수법 학자, 교육 정책자에 의해 야기된 

정치교육의 비정치화를 반성하고, 어떻게 그에 맞선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

각하여야 한다. - 설사 그것이 뮌히하우젠 남작(Baron von Münchhausen)의 늪에

서 스스로 빠져 나오려는 노력과 닮아가더라도.  반대로 그것을 위한 시도가 완전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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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기 산업화가 된 서양사회에서 정치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

냈는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합법화되고, 조종

되고, 영향을 끼치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주제화되고 연구되고 매력적으로 묘사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한다. 이 목표에 공통으로 관계하는 것, 그것은 최

소의 협약이겠지만, 나의 관점으로는 최선의 협약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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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의 보이텔스바흐 학회와 관련하여 한스 게오르그 벨링(Hans-Georg Weh-

ling)에 의해 구성된 교수법의 협약은 순수한 형식의 최소화로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의 주제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약의 세 가지 원칙은 형식적 행동규칙으로서 우선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고 계획

해 나가야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강제성 금지는 교화나 조작의 포기를 의미하며, 문

제점과의 논쟁에서 생기는 모든 의문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업의 

공개는 목표 상실이나 내용적인 자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벨링 스스로 첫 번째 

원칙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의 역할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목표

인 학생들의 성숙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또한 강제성 금지를 내용상 가치지향의 맥락

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합의 원칙은 교사에게 우선 한번 형식적으로나마 그의 수업 대상에서 학문적으

베른하르트 주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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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것을 논쟁적인 것으로서 명백히 밝힐 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규칙은 물론 정치 판단교육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목표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 규칙은 논

쟁적인 것이 다만 각각의 중요도의 판정 없이, 더 좋고 더 나쁜 해결점에 대한 의문 없이, 

묘사되고 연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벨링의 논고에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

급은 없지만, 정치적 싸움에서 각자의 주장들이 똑같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한 그의 

가정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폭력을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DVU(

독일국민연합) 같은 정당의 또는 자율적인 그룹의 주장); 또는 주장들의 이유와 근거성

에 대한 질문들이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근거를 가진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착각 속에 만들어낸 순수한 자의성일 것이다.

세 번째 합의 원칙은 우선, 현재의 학회 참가자들에 올바르게 강조된 것처럼, 학생들

의 대상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수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질문과 

의견을 말로 표현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런 한에서, 여기서 관심의 개념은 여기서 무엇보다 교육학적으로 의미된 것이라는 주장

이 정당하다. 그것은 물론 벨링의 그밖의 논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학생들은 그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학습해야 한다. 여기서 관

심은 또한 정치적 기본개념으로 분류되고, 그것은 관심에 대한 그 공식에서 고정된, 전

략적인 이해가 충분한지 질문하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한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논고를 쓴 저자로 헤르만 기제케(Hermann Giesecke)와 루돌프 슈미더러(Rudolf 

Schmiederer)를 들 수 있다. 둘 다 그들의 교수법적인 제안들에서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한 순수한, 형식적 해석은 세 가지 원칙 모두에서 한계와 항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서론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형식적 합의는 정치교육의, 교육의 그리고 교수법

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순수한 형식합의로서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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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전문

교수법에 의해서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다음에서 이 문제점의 철

학적-윤리적인 면에, 그리고 정치이론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한다. 물론 그 주장을 설명

할 때에는 전적으로 교육적이고 교수법적인 면을 이끌어낼 것이다. 정치적 판단교육과 

민주 정치적 태도의 형성이 정치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설명은 진행된다. 이

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세 단계로 논해보기로 한다.

- 강제성 금지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목적인 성숙이라는 맥락 속에서 철학적,        

   인류학적 근거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 논쟁법칙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이론적인 근거가능성, 더 가까이는 갈등 이해와 

   정치 이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 관심의 방향설정 원칙을 위해 우리는 사회윤리적인 근거가능성, 더 가까이는 관

   심과 공익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1. 왜 강제성 금지인가?

    철학적, 윤리적 근거가능성의 질문에 대하여

여기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근거 지워져야만 한다: 학생들에 대한 강제성(교화) 금지 - 

그것은 성숙이라는 목표 속에서 긍정적으로 파악되는 데 - 는 인간은 즉 모든 사람은 윤

리적인 자기규정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교육과 교양을 통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기본은 두 단계로 논의된다.

- 윤리적인 자기규정을 위한 능력과 권리에 대한 신념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그러나 모든 근거는, 그것이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으로 파악된다 해도, 내

  용적인 전제가치를 가지고 있다. 

- 과제의 교육적인 해결은 사회적, 도덕적 맥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베른하르트 주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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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식적 원칙과 내용적 근거/가치 확신의 관계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규칙들은, 갈등들이 정돈되어야 하고 폭력 없이 유지

되어야 할 때, 필연적이다. 관심이 서로 갈등을 빚으며 나타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정

리된 인식과 타협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합의하게 된다. 가치와 신앙의 모순

된 신념들이 서로 다투는 곳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무리가 없

는 규칙들과 제도들에 합의하며, 그 규칙과 제도들은 [다른] 신념을 가진 그룹들의 공

존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근세의 법치국가의 발전 초기에 있었던 다양한 계약이론의 

기본사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늘 제기될 수 있다: 그럼 왜 우리는 계약을 지켜야만 하는가? 

표면적인 대답은 우선 계약이 우리의 관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익한 것이 결정될 수 있고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유익성 계산은 결코 신뢰

할 만한 기초 즉 무조건적인 의무를 야기하는 기초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우 다양한 범위

를 가진 유익성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유익성이 다른 가치 영역에서의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주의를 넘어서 윤리의 최후 근거지움에 대한 추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것은 칸트(Kant)에서 하버마스(Habermas), 존 롤스(John 

Rawls)에 이르는 인상 깊고 이론적인 노력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계몽주의시대에 형식적, 일반적인 윤리학의 이론적 근거지움를 위해 표

준과 척도를 설정한 칸트에 대해 주목해 보자. 칸트는 윤리적인 것의 절대성을 형이상

학적으로 최고 선에서 근거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칸트는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본성”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된 선의 윤리학

은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의 세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며, 

그 현상의 세계는 어떠한 의무적인 당위성도 근거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윤리적인 것의 절대성을 윤리적인 자유의 내적인 경험, “선험적인” 경험에서 근거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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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이 그의 이성의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법칙을 주는 내적 경험은 동시에 의지를 

이성법칙에 구속시키는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놓음’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세계 안에서나 또한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다.” (1)

칸트는 이 연구에서 자유에서 유래한 이성의 자기구속으로서 자율적 도덕을 구상했다. 

이성의 일반적 원칙은 단지 형식적이다. 그 이유는 내용적인 모든 것은 경험적이고 그럼

으로써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의 세계와 관련된 관심과 호기심에 의존하지 않

고, 역사적으로 제한된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은 이성에 인도된 실천을 

위한 무조건적인 의지 안에 존재하며, 그 실행의 원칙은 일반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언적 명령의 가장 유명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2)

고대 철학과 상대주의적인 경험주의 사이에서 윤리의 절대성을 위한 새로운 근거를 발

견한 칸트의 인상적인 시도에 모든 존경을 표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하고 필요한 질문

이 남아있다: 도대체 왜 나의 행동의 준칙이 일반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언적 명령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내용적인 것, 가치의 물질적 실체, 즉 “이상적인 인간본성”이 

가정되지 않았는가?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현상의 세계보다 뛰어나며, 인간에게는 이성

이 활동하는 지성적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존재는 이성적 존재로서 당

위성의 구조를 갖고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의무지워진 것이 있다는 내적인, 선험적

인 경험을 한다. 그것이 인간 경험의 형식이다. 고대 철학은 이것을 선험적이라 명명하

지 않았고,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는 초월하는 사고에 대해 언급

하였다. 또한 고대 철학은 서로 경쟁에 처해 있는 우리의 경험세계의 선과 가치 저 편에

서, 윤리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였다: 선은 행해야 하는 것이고 악

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요구는 연결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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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무엇이 선과 악인지 구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에서마다 이

러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실천적 이성의 과제였으며, 칸트에게도 또한 다를 바 없었다.

고대 철학적 윤리학의 전문가들에게도 칸트의 연구에서 정언적 명령의 계속되는 표현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내용적인 가치, 즉 “인간”과 뚜렷하게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인간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으

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너는 인간을 너의 인격에서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도 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3)

이러한 표현에서 보면 정언명령은 바로 자유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기 위한 지도이념이 

되었다. 자유주의 법치국가는 선국가적인 인권을 통해 정치에 그런 한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정치가 사람을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

을 이른바 더 높은 목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힘은 그 형식성

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힘은 우리의 인간존재 안에 있는 자기목적, 가장 높은 가치를 

만난다는 내적으로 강요된 경험 덕분이다. 칸트에게 유럽의 인간상의 본질이 얼마나 강

하게 작용했는가하는 것을 - 유대교와 기독교, 고대 사상에서 이미 형성된 유럽의 인간

상이 여기서 새로 발견되고, 혁명적인 공격의 방향을 가지고 자유를 거역하는 사회구조

에 맞서 표현된 것인 바 - 우리는 칸트의 실천 철학의 내용 전개에서 공감할 수 있다. 설

사 다른 근거 지움을 통해서라고 해도, 실천철학의 내용 전개는 근세 이전 철학의 고전

적인 주제를 능가한다, 즉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서 신, 자유, [영혼의] 불멸. 또한 이러

한 근거들이 그들의 편에서 더 이상 근거를 댈 수 없다고 칸트가 생각하더라도, 내용적 

전제들, 형식 윤리의 근거들을 여기서 밝혀야 한다. 게다가 고대 철학은 이것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 고대 철학은 최후의 원리들을 근거지우려는 시도는 순환논법

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사상을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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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줄 수도 있다. 그는 이것을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인도되는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조

건으로부터 근거지우고, 이 길 위에서 정언명령에 대한 의사소통 이론적 파악에 이른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각 개인의 관심에 대한 만

족을 위해 일반적인 복종에서 생겨나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들이 강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4)

또한 여기 이러한 질문들이 남게 된다: 왜 나는 대화를 전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가? 또

한 여기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을 나에게 강요하는 내용적인 의무감에 대한 경

험이 전제된다. 그런 경험은 경험적으로 경험 가능한 것의 저편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경험 가능한 것은 항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드 우어아흐에서 발표했던 나의 강연에 이어서 행해진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며 나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사고과정에서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려

고 한다: 윤리 원칙을 형식적, 일반적으로 이해하려는 근대와 현대의 시도를 “반박하려

는” 것이 절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시도가 다원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지속적 과제에 직면하여, 공적인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생활에서도 관심과 목표의 

갈등을 이성적인 성찰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

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형식적 규칙은 내용적 근거들의 명증

성 - 그것이 핵심적인 근거가능성이 불릴 수는 없지만 - 에 근거한다. 또는 공동생활에 

대한 문제와 관련지어 표현한다면: 일반적인 것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쓸 때만, 

윤리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된다.   

1.2 교육/도덕과 윤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이 단락의 부분 주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에게 보이텔스바흐 협

약이 설정한 교육적 과제는 단지 사회적 도덕적인 맥락에서만 수긍할 수 있다. 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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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토론에 대한 관련성을 통해서 주어져야만 한다. 

그 근거들은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우리에게도 유입되었다.

오늘날 자유로운 보편주의는 아는 바와 같이 단지 형식적 규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용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가치, 특히 인권을 대변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편주의가 인권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의심할 바 없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전통에서 유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시급

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인권의 본질이 계속 솎아 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또한 그 질서를 인권에 근거하였던 사회가 그것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분리

되고,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가 이러한 배경을 해체할 때, 인권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물론 여기서 줄여서 표현하자면, 이것이 보편적인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는 공동체

주의자의 핵심질문이다. 첫눈에는 공동체주의자가 실제적이고 교육적으로 향상된 논의

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 짧게 줄여 제공된 내용에 몇 가지 지적이 들어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대화과정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획득한다고 공동

체주의자들이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문화적 문맥에 

대해 가능한 한 점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습

득할 수 있는 문화적 문맥에서 서로 교류하게 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문맥이 없는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옳다. 윤리

는 살아있는 도덕에서 자라나고, 후자는 우선 아이들을 위해 무엇보다 훌륭한 가족을 위

해 경험가능한 공동체들의 사회적 연관을 필요로 한다. 아이가 현실적인 상대자, 즉 다

른 사람들과 마주친다면, 아이는 점차 일반적인 규칙을 경험하고, 파악하고, 마침내 이

해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수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황금규칙은 추상적인 형식으로서 교

육적인 효과가 없고, 사람들이 황금규칙을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구체적인 상황

과 연관지을 때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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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 도덕적인 관점의 형성은 이성적인 근거를 

위한 우리의 능력보다 더 먼저이다. 윤리는 살아있는 도덕을 전제로 하여 따라 나오는 

일련의 반성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어쨌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

의 근거지움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특히 조야한 상대주의에 충성하는 작가들에게 타

당하다. 그래서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적으

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주의적인 가족도덕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그의 생각

은 다윈의 진화이론을 듀이의 실용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인간 역사는 단순히 다

른 수단들에 의해 지속되는 생물학적 진화이다.”(5) 따라서 상호간 믿음의 그리고 인간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의 가족도덕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우리가 위에

서 형식적 규칙에게 던진 비판적인 질문은 여기서 올바로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물

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수단의 투입이 더 많은 장점을 약속한다면, 왜 우리가 “다른 수단”

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공동체주의의 윤리가 소그룹의 실용주의를 넘어서서 내 달리다

면, 윤리 또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문맥적, 상대적인 도덕은 충분치 않다, 더욱이 오늘날 점점 강하게 함께 자라나는 세계

에서는 전혀 아니다.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의 보편적인 요구를, 그 안에 바탕을 두

고 있는 인권과 정치 원칙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속해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라났던 우리 특유의 문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확실히 순환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편적인 요구는 역사적 문화적으

로 제한된 것이고,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제한된 출신 때문에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뿌리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문화 제국주의적으로나 강제 수단을 통해서 오늘

날 세계에 타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공동생활과 정치질서의 형식에 있어서 요구

의 상환 즉 전환은 문화적으로 매우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종 그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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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경계짓기라는 양자택일은 오늘날 인류에 너무 위협적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을 위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났다. 하나는 정치교육이 정치적 판단 교육

을 연습하는 시도를 강제성 금지에 따라 가치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속, 

갈등, 문제 분석에 대한 학습이 대화적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판단교육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몰아가야 한다.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윤리적 원칙에 접근하고, 가능

하면 자유롭게 그들의 편에서 근거를 물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성적인 노력

은 경험가능한 공동체 안에서 공공정신을 목표한다는 교육 의도와 결합해야 한다. 이상

적인 경우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서로 상호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그 이유는 찬성하

고 반대하는 논의를 나누는 대화의 공동체가 행동지향적인 방법과 더불어 학습그룹을 적

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단지 형식적 추상적 규칙과 원칙의 텅 빈 도구로 가동하려는 것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통제를 필요로 하는 서로의 문제점과 더불어 단지 경험가능한 공동체의 문맥에

서 규칙과 원칙들을 교육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화의 원칙은 해결

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서 소그룹에서도 또는 전체 사회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이성적인 이해를 위해서나 그리고 한계와 

같은 그 상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의 이성적인 이해를 위해서나 충분치 않고, 정

치적 도덕의 근거와 형성을 위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그러한 원칙은 단

지 인간에의 호소 논증(argumentum ad hominem)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효

과적이 된다.

이성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공공정신은 공동체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우리 독일 언어

의 이 개념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앵글로 아메리카 족 언어인 “Community”

를 가지고 그 개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신은, 공동체가 공개적, 대화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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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게 구조화되었을 때, 발전하고 그 안에서 안정화된다. 우리는 바로 그 점에서 

존 듀이를 따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삶의 다른 원칙

들에 대하여 양자택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 삶의 이념 

그 자체이다.”(6) 이러한 확신은 유명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의 민

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의 그의 고찰과 만나게 된다. 그 연구에서 토크빌은 미국사회는 

조망할 수 있는 공동체들의 지역적 민주주의에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관찰을 여

러모로 확실하게 해 두었다.

2. 왜 논쟁을 주목해야 하는가?

    요구사항의 갈등 이론적, 정치 이론적 이해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바드 우어아흐에서 이루어진 대화

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 속에서 정치교육에 시간적으로

나 사실적으로 설정되었던 좁은 한계들이 지적되었다. 교수법적인 계획과 행동의 규칙

으로서, 그 요구는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에 대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숙고를 목표

로 하지는 않는다. 교수법적인 환원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상에 대한 논쟁을 

산출하고 또는 경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의 교수

법적 의미이다.

여기서 요구의 다른 측면에 집중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논쟁 

그 자체 때문에 논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갈등 내에서 임의의 주장을 

알아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지워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 당시 

보이텔스바흐에서 모든 교수법적의 개념들에 관해서 합의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소간에 판단교육의 목적을 위한 갈등의 범주적 분석에 대한 것들이었다는 것은 명백하

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분석은 척도를 필요로 한다; 분석의 범주들은, 적어도 그들 중 

한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도구 이상이다. 따라서 곧 전문교수법적 토론은 그 당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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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론들과 정치 이론들과의 논쟁에 연루되었다. 보이텔스바흐의 두 번째 요구는 순

수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두 번

째 요구사항을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그 당시 토

론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입장들의 요약 개요를 통하여 명백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갈등 이론적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인가, 또는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

키는 분규인가?

- 갈등 전략은 공통적으로 인식된 놀이규칙의 범위 안에서의 적대성이라 불러야

하는가? 또는 그것을 적개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 갈등의 행동은 타협이나 적의를 극복을 통한 “놀이의 계속”을 목표로 하는 것

일까?

- 타협 불가능한 입장들도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통적인, 

민주정치적인 질서라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을 존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관용의 한계가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정치이론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칼 슈미트와 함께, 정치는 윤리적 규정의 저 편에서 기만될 수 없는, 운명적인 

친구와 적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정치를 조정된 다툼으로, 항

상 위협을 받는 평화를 보장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하는가? 돌프 

스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 칼 슈미트(Karl Schmitt)와의 논쟁에서 

인상적으로 전개했던 바대로의 이해.

- 정치는 단순히 서술적으로 권력분배에 대한 투쟁으로서 (막스 베버의 권력정의

에 따라서), 권력유지의 목적을 위한 냉소적인 도덕의 도구화로서 (마키아벨리) 

파악 가능한가? 또는 권력을 규범적, 제도적으로 묶고 통제하고 공동의 목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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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속시키는 가능성과 의무가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가? (그것이 자유

주의 법치국가의 의미인가?)

- 정치는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그것과 국가 질서를 영구 평화체제 안에서는 불필

요한 것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진 대변화의 추진을 의미하는가? 또는 정치는, 대

략 비판적 이성주의자들의 의미에서, 단계적인 향상시도의 한 미완성부분인가?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수업 중에는 보통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고 항변할 것이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치교사의 기본 태도는 원

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의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전된 판단능력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이 수업에서 대화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론문제에까지 밀고 들어간 곳에서 정치교육은 다시금 논쟁의 원칙에 올바르게 

부응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첨예하게 작성된 이론주장들의 가

능한, 상호적인 보충과 수정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일이 있다. 양자택일

이 첨예하게 표현된 곳에서 정치교육은 더 이상 칼 슈미트나 마키아벨리나 마르크스주

의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정치교육은 자신의 가능성의 조건

들을 인류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 최악의 경우에 당

연히 친구와 적의 관계로, 그러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서 폭력적인 논쟁의 막다른 골목으

로 귀착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에서 권력분배를 둘러싸고 투쟁하고, 늘 다시 부정

한 수단으로 싸우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계급투쟁 상황과 구조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

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 사회와 역사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둘러싸서 그 결과 인간적인, 자유주의적인, 사회적으로 정당한 갈등의 지배

가 가능한 것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자유 법치국가의 이성이다. 이 이성은 보이텔스바

흐 협약의 두 번째 규칙을 의무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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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무엇을 위해서 학생들은 그들의 관심을 관철할 수 있어야 하는가? 

    사회윤리적인 근거가능성과 요구사항의 보충 필요성에 대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규칙에 대한 해석이 방법론적이고 운영적인 능력의 교육

에 강조를 두는 한, 그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규칙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교수법적, 

방법론적인 행동지도로서 강제성 금지 조항과 밀접한 관련성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을 한 번 더 지적해야 하겠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율적인 판단교육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를 위한 성숙과 능력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는 방법의 획득과 적용을 

의무로 가진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의 핵심은 보이텔스바흐 협약 텍스트에 있는 관심이라는 개념에 있는

데, 이 개념은, 이미 도입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학적 개념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

적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원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것은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은 관심의 전략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다.

실제적인 정치에서는 항상 다양한 방식과 유래, 행위자의 구체적인 관심들이 경쟁적으

로 싸우면서 서로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인 관심들을 인식하는 것과 그 안에서 자신의 관

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과 행동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실제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윤리에 대한 규범적 질

문이 나타난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해하려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마키아벨리면 충분할까? 또는 칼 슈미트와 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지침을 줄 수 있을까? 또는 덜 민감하고 무해하게 질문해보자면, 조직된 관심그룹의 이

기주의나 또는 이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자유롭고 개인적인 태도면 충

분한 것일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은 우선 다음과 같다: 아니다, 대신에 

적어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놀이규칙들”이 관심의 인지와 관철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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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놀이규칙과의 깨끗한 이별,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적인 관심, 즉 놀이 자체로부터 이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현재에서 특정한 규칙과 제도들이 특정한 관심을 선호하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과 제도들은 관심 투쟁을 동기로 하여 자

주 의문시되고 변경된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특정한 태도에 대해 참가

자들이 미리 결정한 상태(선결상태)는 이미 결과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타당하고 인정된 규칙들의 틀 안에서 타협과 결과들을 둘러싸고 내용적으로 다툰

다 하더라도, 관심은 그 중요도를 판정받고 검증받고 비판받는다. 관심들이 근거를 가

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진 것인지, 어느 정도 타협의 능력이 있는지, 공통 질서의 

원칙에 적합하고 합법적인지가 물어진다. 또한 더 좋은, 또는 더 나쁜 해결책에 대해 물

어지기도 한다. 또한 민주적으로 정돈된 정치적 담론은 - 슬로건이나 표어에로의 환원

을 통해 그리고 아주 단순한 미디어 중개를 통해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 그렇다 하더라

도 관심의 싸움은 가치독립적인 권력메커니즘으로서 흘러가는 것, 그리고 관심은 실용

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진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오로지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익단체나 정치적인 정당, 그리고 비로소 전체사회의 정치제도들은 그들

에게 요구되는 통합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전승된, 공화국체제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공적인 논의에서 더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

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경쟁사회의 권력투쟁으로 축소 환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강한 남자”에 대해 호소할 것을, 또는 비정치적인 면에서 높은 통찰력을 가졌다고 생

각되는 초당파적인 전문가들의 통치에 호소할 것을 선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출구를 정치질서의 막다른 골목으로서 이미 쓰라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

떤 일반적 관심의 기준들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담론에서 타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염려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 기준들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평화

에 대한 관심, 참을성에 대한 관심, 해당되는 그룹과 전체를 위한 추정가능한 해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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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먼저 전체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제도들을 위한 

결정의 결과에 대한 물음. 이러한 기준들의 총괄개념은 전통적, 정치적인 윤리학에서 공

익(bonum commune)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정치교육은 관심개념을 공익 개념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관심을 지지하고 인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관심에 대한 관심을 발전

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잘 이해된 관심으로서 해석해야 한다. 이

러한 보편적인 관심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공공정신이라 명명할 수 있고, 평화로운 갈등

조정은 모두에게 적용되고 요구되는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간단한 전제에서 공공정신에 대한 높은 품질이 공익질서의 질을 위한 관

심과 참여로서 자라날 수 있다. 여기서 공익질서란 자유와 평화, 정의의 의미에서 말하

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관심을 제한하고 삭제하더라도, 이러한 질서의 범위 내

에서 참을 수 있고 추정가능하고, 가능한 한 정당한 타협에 대한 관심.

공익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담스러운 개념이다. 특별하게 이데올로기 비판적 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바드 우어아흐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어디에 이 개념이 항상 사용되

는지 올바르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요구의 증인으로 인용된 에른스트 프랜켈(Ernst 

Fraenkel)은 그의 신다원주의(Neopluralismus)의 이론에서 공익의 범주가 필수적

임을 확신했다. 많은 비판들이 공익의 개념에 오해를 가지고 있다. 공익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론적으로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 어떤 주어진 크기가 있

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꾸준히 새로 채워나가야 할 과제를 의미한다. 공익은 역

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정치를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 과연 공익이라는 것

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은, 진실과 같은 어떤 것이 과연 존재하는 가와 같

은 개인 윤리적인 문제를 겨냥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윤리적인 

개념은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또는 의무를 표현한다. 인간 현실사

회에서는 [과제나 의무 같은] 그런 말로 의미된 것들이 드물게 또는 너무 적게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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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는 과제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상응하는 윤리적 개념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이 늘 잘 되간다면, 우리는 윤리도 정치도 필요 없

을 것이다.

공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 공익은 한 사회의 전체적 가치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과 갈등 내

에 처해 있는 인간들과 사회적 집단들의 공존을 위한 외적, 법적, 제도적 조건들을 표현

하는 것이라는 사실. 평화와 자유와 사회정의라는 절충할 여지가 없는 정치적 목표 가

치는 확실히 오늘날 우리의 공익에 관한 이해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매우 보편

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공익은 갈등의 내용적 해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정당하게 해결하는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은 순수한 형식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공통적 지향가치에 대한 최소화를 함

축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싸움에서 그것은 규제이념으로서 실제 정치를 위하여 효과

를 발휘한다. 이러한 규제 효과는, 보편가능성, 요구가능성, 책임가능성과 같은 형식

적 검증규칙들이 빈 형태로 남지 않고, 내용적인 최소화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때, 

전개될 수 있다.

우리의 가치의 내용적 본질은,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가치 속에서, 인

권에서, 자유, 정의, 평화라는 정치적 목표 속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해석된 것이며, 철학적 인류학적으로 다양하게 근거가능하다. 그러

나 그것이 우리가 가치본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최후 근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실행을 그 안

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적이고 점점 다양화되는 사회를 어떻게 결속시킬 

것인가 하는 실제 정치의 근본문제는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합의된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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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칙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꾸준한 정치적 실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정치교육에도 적용된다. 

주제들에 대한 결론

-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순수한 형식적 규칙들 - 그것들 각각에는 내용적 공통성

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었을 - 의 집합으로 이해

될 수 없다. 

-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정치 문화와 이론 전통의 맥락에 있

다. 그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제화되어야 한다.

- 이성적, 정치적 판단교육을 위한 능력으로서 정치교육과 가치와 관련된 태도/

행동방식의 선구조물(Voraufbau)로서 정치교육은 내부에서 서로 얽혀있다; 인

식적이고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서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 정치교육은 실천의 한 형식이며, 그 이론적인 근거를 위하여서는 일반적, 형식

적 규칙이 필수적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정치 윤리의 최후 근거에 관하여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정치교육의 실천은 무엇보다 성찰된 경험과 전

통, 문화적, 제도적으로 타당한 것 - 이것이 설사 꾸준히 비판적으로 검증되고 있

다 하더라도 - 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국가는 공공 학교를 위해 윤리의 어떠한 특정한 형태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교는 수업 중에 공통의 정치질서가 근간으로 하는 가치기반을 효과적으

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형식적 최소화 이상의 것이다.

- 이때 학교는 그들의 편에서 다른 사회화 제도들(가족, 사회 환경, 미디어)의 선

행조치와 협력에 의지한다.

나는 나의 생각을 시대 역사적이고 문헌적인 회상의 도움으로 요약하였다. 영국의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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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교였던 슈테펜 슈펜더(Stephen Spender), 1945년 영국 점령군 지역에서 독일

의 나치 문학도서관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는 그의 경험과 인상을 그 당시 보

고서에 요약하였다. 그 보고서는 작년에 비로소 독일어로 번역되어 『파편 속의 독일』이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작가가 베를린의 끔찍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서술한 관찰로 이루어져있다. 그는 베를린의 폐허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의 재앙을 통해 인간사회의 꾸준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자유방임주의의 개인주의적 원

칙에 따라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인도되었다는 인식을 서술했다. 그는 이러한 관찰을 다

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냈는데, 그 문장은 우리의 문제와 과제에도 아주 선명하게 표

현한 것이다: 

“지금 이 세계는 사회가 자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을 위해서도 결정해야 한다는 인

식에 놀라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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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89년 이전 기존의 연방 주와 통일된 독일에서도 그 적합함을 입

증해 보였다. 동독의 국민윤리와 서독의 사회수업, 공동체사회 수업 간의 차이점은 세 

개의 협약문장들을 근거로 명백히 밝힐 수 있다. 동독의 국민윤리 수업은 학생이 대상이 

되었다; 학생은 학문적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정치 수업에서 학생은 

자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을 배우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재교육과 교사평생교육 범주에서 이루어진 학습 행사에서, 세 

가지 협약 문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유명한 막

데부르거 출신의 교사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정치수업의 목적이  민주주의와, 또는 인간가치의 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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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는 없는가?

그러한 비슷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20년 전의 보이텔스바흐 학회의 역

사에 나타나 있다. 발터 가겔(Walter Gagel)은 본 논문집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이를 

위해 썼다. 그리고 베른하르트 주토어(Bernhard Sutor)는 첫 번째 인상과는 달리 보

이텔스바흐 협약이 어떠한 형식적 최소화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결정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데부르거 출신의 교사의 발언은 주목하게 된다.(1) 그 발언은 다

음과 같은 질문을 유도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확대되거나 내용적으로 보완될 수 있

는가? 협약에서 기본적인 것이- 적어도 현재에 - 논의의 여지가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세 가지 협약의 문장에 덧붙여, 학교일상의 혼란 속에 있는 정

치교사들과 타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번째 문장이 우리 학생들의 관심에(2) 추가로 

형성될 수 있을까? 

추가되는 협약 문장을 구성하는 사고의 출발점은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서독의 발전

을 그린 서구 지향을 구성한다.

1. 서구 지향화(Westorientierung)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은 서방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민주주의 역사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붕괴와 함께 정치의 자

기규정과 민주주의의 자기체계화를 담당하고 있던 시민계급은 대폭 줄어들었다. 물론 

1948년까지 독일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알릴 수 있었다. 1974년에 일반적인 프로

이센의 보통법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권리에 대해 언급되었던 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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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수준으로 허용되었다. 그 후 인권은 자연적인 자유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모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하고 요구할 수 있다.”(3) 19

세기 초에 설명된 목적은 통일성과 자유였다. 또한 1848년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바이

마르와 본의 후기 헌법과 연관된 당시의 헌법이 탄생되었다.

독일에서는 서방국가들처럼 보편적인 성향을 지닌 계몽적인 전통이 있다. 거기에 대표

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는 칸트와 레싱이다.

1.1 독일의 특별한 길, 즉 독일의 특별한 자의식

   

19세기, 늦어도 20세기에 독일의 시민계급에서 이러한 유산의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은 쇠퇴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서 독일이 특별한 길을 갔는지, 즉 독일에서 특별한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토

론할 수는 없다.(4) 비스마르크가 1862년 왕권의 도움으로 국회에 반대하여 결정했던 프

로이센 헌법의 갈등 후에, 그리고 1864, 1866년 그리고 1870/71년의 통일전쟁의 승

리 이후에, 독일제국은 절반이 의회주의로 또 절반은 민주주의의 관료주의국가로 발전

하였다.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법치국가의 관계를 경험하였다.(5) 그들은 의회선거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선거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행정당국은 

세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섰다. 사회정치와 사회국가적 사고는 독일에 그들의 뿌리를 두

고 있다. 돌아보면 그렇게 상처딱지가 앉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

각되는 것보다 많은 면에서 더 열려있었다. 독일 초기 역사에 나타났던 정치문화적인 지

속성에 대한 시선은,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관료주의 국가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일 때 

차단되었다.(6) 관료화, 세속화, 산업화와 민주화에 맞추어 독일은 19세기 말, 다른 서

방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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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에서, 원칙적으로는 1945년까

지 지배했던 국가문화가 프로이센의 개신교적인 것(7)으로 규정되고, 유럽에서, 1890년

부터는 심지어 세계에서도 그 주도권을 노리게 되었다.(“태양의 자리”). 정치적 사고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독일 제국의 권력 지위를 외부로부터 더 보호하고 더 증

가하는 것으로 여겼다. 권력정치의 집중은 복종문화의 형성을 뒷받침하였다. 국가의 우

두머리인 군주가 세운 국가에 모든 것을 예속시켜야만 했다.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고 자

신의 의무에 충실했던 국가만이, 많은 독일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공적인 권력정치를 

외부로 돌릴 수 있었다. 국외정치는  대개 모두가 모두를 대항하는 투쟁으로 이해되었

다. 내부적으로 갈등 없이 닫혀있고 공권력에 복종하며 따르는 민족은 이 투쟁에서 살아

남아 몰락하지 않는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세계 권력 또는 몰락”)

조국, 제국과 적어도 1914/18년까지 왕권은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었고, 많은 독일인

들이 사적인 가정생활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믿음의 계명 같은 

것들을 왕권에 종속시켰다(“왕과 조국을 위하여 신과 함께”). 수동과 복종은 귀족과 시

민들의 사회적 역할을 특징 지어주고, 또한 어떻게 세계대전의 진행과 붕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붕괴가 나타났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복종심과 결부된 중앙 권력 강화의 기

본방침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의 지체가 1848년 혁명의 좌절 후에, 즉 1871년의 

제국 설립 이후에 결점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였다.

용맹성과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같은 군대의 덕목들은 높이 평가되었다; 평화 시에 독일

인들은 부지런하고 의무에 충실하며, 양심적이고 진실하며,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

다. 그것은 바로 어린 청소년들의 성장을 교육시킬 덕목이었다. 이러한 덕목의 현실화

는 개인들에게 자기존중과 정체성을 주었다.  이러한 덕목은 시민들에게 꽤 편안한 조화

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묵인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책임영역을 제외하고는 자율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개인은 자율적인 

결정과 자신의 책임감을 위한 강요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민계급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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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정치적 결정의 장을 멀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정치적 참여의 부

재는 정치 이해에 작용을 미쳤다. “정치과정의 진행에 대한 ... 그리고 정치의 일상적 

현실에 대한”(8) 지식과 자율적인 정치 판단과 행동에 대한 능력은 미미하게 양성되었다. 

이에 정치교육에 대해 막스 베버(Max Weber)는 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스마르크는 국가를 개개인의 정치 교육 없이도 20년 전에 이미 도달했던 수준 아래

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는 각각의 정치적인 의지 없이 위대한 정치지도자

가 그들 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해 정치를 돌보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군주 

감정의 잘못된 사용의 결과로서, 정치적 정당 싸움에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관심의 방패

로서, 군주의 통치라는 상호 아래 비스마르크의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서, 놀라운 공정

성을 가지고 통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자격심사에 대한 아무런 비평 

없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선포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익숙해져 있다. 이

러한 관점에는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에 반해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전통이 뒤

로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9)

관료주의 국가의 사고와 복종문화는 19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지 않고 존재하고 있

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패는 내부가 닫힌 사회를 승리로 이끌 수 없음을 설명하였

다. 정치 지도와 무엇보다 의회의 의회주의자들이 거부하였던 것은 군대나 민족이 아니

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남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본질적으

로 이러한 결점 때문에 파멸했다. 단지 소수만이 민주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단지 독일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10)

이에 반해 제 3 제국은 거리낌 없이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상의 정치가였고, 많

은 독일인들에게 권위적인 통치의 성공적인 시도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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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 사회를 유지하고 목표를 지향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권력국가로

서 강한 독일이 되기 위한 보증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지도하에 선포된 

목적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거나 적어도 ‘좋지 못한 것’(11)으로서 매도하였던  많은 동반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나치 체제는  일반적인 동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뻐하였다.

몇 십 년 전과 같이  독일인들은 1933년 후에도 이미 표면적으로는 문화민족으로 남아

있었다; 가족과 학교 교육은 계속 교회의 가르침이나,  괴테나 쉴러 같은 고전주의 학자

들의 말에 따랐던(“인간은 고귀한 존재이며 배려가 많은 선한 존재다!”) 도덕적 표상을 

지지하였다. 나치 통치의 시대에는 물론 이러한 시민적 도덕을 “국가 감정이 호소되자

마자, 가볍게 벗어버릴  수 있는 얇은 코트 같은 것”(12)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히틀러

는 대가답게 국가 감정에 대해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그가 독일인들의 복

종심과 정치의 몰이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나치 통치는 전 민족

을 문명에서 야만적인 집단으로 통솔하는데 성공했다.

1.2 서구 지향화 1945-1989

1945년 독일도시만이 잿더미에 놓여있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의 세계 권세와 강대국 권

세에 대한 미래표상은 -1918년과는 대조적으로- 결정적으로 묻혀 버렸다. 동시에 독

일인들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저질렀던 범죄의 크기에 대한 전율은 이제까지의 가

치와 목표의 표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었다. 독일 통치권의 집행에 대한 야만성과 비인

간성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조직적으로 비틀어진 완벽함 속에서 계획되었

던”(13) 독일과 유럽의 수백만 시민들의 살인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전쟁 막바지에, 혹

은 종전 직후에 바로 알려졌던,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을 강제수용소에서 

날아온 사진과 보도는 새로운 지침을 강요하였다. 제3제국의 야만인으로 돌아가는 경우

는 늘 배제되어야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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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많은 독일인들은 나치의 과거에 대해 아파하고 있다; 그러한 두려움은 1945

년 이후 계속 자라나는 세대들이 늘 다시 나치시대의 철저한 연구를 하도록 이끌었다. 

1945년 이후에 매 10년마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우리의 역사와의 논쟁을 강화시켰

다. 

-40년대  -  뉘른베르크의 재판

-50년대  -  안네 프랑크의 일기, 영화: 밤과 안개

-60년대  -  아이히만의 판결, 아우슈비츠 재판, 1968년의 학생운동

-70년대  -  영화: 홀로코스트

-80년대  -  1985년 5월 8일의 독일 대통령의 담화문

-90년대  -  영화: 쉰들러 리스트; 1995년 추도의 해(1945-1995)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찰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자의식’

의 극복과 질책에 기여했다. 그러한 자의식은 19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고, 나치 체제는 

그것을 지지했었다. - 또한 그것은 인간에 대한 “부정”을 말한다.(14) 비정치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과 복종정신은 1945년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포기되었다.

1945년 이전에 유럽은 독일의 국경에 대한 해명을 끝냈다. 1871년부터 1945년까지

의 시기에 국가주의의 생각을 품은 독일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표상과 가치의 세계로 인

해, 민주주적으로 작성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시민들과는 반대의 위치에 있음을 알

게 되었다.

삶과 평화, 자유, 평등, 동포애, 단결 같은 가치는 독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아

무도 결코 민주적인 국가의 본질에 대한 기초와 실행을 이해하지 못했다. 독일의 학교에

서는 아무도 자신의 관심의 현실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으며,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하지 않았고, 의견의 다양성과 의견의 경쟁을 다원적인 사회에서 참아내지 못하였

고, 타협을 견디지 못했다. 1945년에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 본질은 전통의 결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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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15) 시민의 역할을 민주적인 사회에 채워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다.

1945년 5월 8일의 무조건 항복은 근본적인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사람

들이 서구의 문화를 다시 발견하려 하였다면, 급진적인 전환을 끌어들여야 했다. 독일

인들의 표상세계와 가치세계에 제국의 권력지위가 더 이상 우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

다. 그 자리에는 인간의 가치가 새로운 헌법의 근본으로서 나타나야 했다. 

새로운 국가 질서의 규범적인 기본사상은 바로 마지막 결론과 함께 나치 시대를 명백하

고 철저하게 부정하였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서 1949년에 기본법에 받아들여

진 인권과 기본권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그것은 원

칙적이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대방의 윤리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피부색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동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문명사회에서는 아무도 정치적 공동체에서 배

제될 수는 없으며, 제3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다.(16) 

그들의 규범적인 자기이해는 모든 시민들의 융합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제공한다.(17) 

패배한 독일인들의 서구세계를 향한 개방을 쉽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의 실용주의(18)이

다. 실용주의는 미국인의 정신과 정치적 문화가 결정적으로 각인된 것이며, 독일인들

이 꾸준히 영향을 받아야 했던 철학으로서,(19) 결코 쉼 없이 흔들렸던 전통과 결부될 수 

없었던 사상이다. 기독교의 윤리, 인문주의와 계몽주의의 윤리는 새로 살아났다. 문명

사회의 자기이해로부터 사회는 정당성과 인권, 평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인식이 자

라났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더 이상 용기와 복종을 의무적인 자의식이나 희생정신

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경에 의해 규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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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독일인들은 관료주의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규정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방과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한, 그들에게 문명의 

본질은 비밀로 남아있어야 했다. 비로소 이제 비자립적인 종속의 자리에 독자적인 정치

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능력과 의지가 차차 나타났다.  정치적 사고에서 자라나는 자립심

은, 무엇보다 운명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공표하도록 한 배려를 정치에서 분리했다. 그러

한 배려는 몰이해에 의해 기인된 것이다. 개인이 독자적이 되면 될수록, 정치적으로 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할수록, 개인은 유럽 문명의 뿌리를 더 많이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1789년의 사상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항하고, 그럼으로써 서구에 반대

하여 강제적으로 복종문화로 전환해야했던 1945년 이전처럼, 1945년 이후에 몇 해 그

리고 몇 십 년 동안은 새로운 자립심이 다시 돌아와 이끌게 되었다.(20)

서구 지향화는 자유의지로 끌어온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서독의 대다수 국민은 오랜 

과정동안 민주주의를 국가의, 사회의, 생활의 형태로서 받아들였다.(21) 발전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 1967/68년의 저항운동과 같은 개

별적인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가치변화에 대한 의미는 서독에서 더 가까이 유입

될 수 있었다. 국민 대다수의 의식에, 국가세력의 압박의 자리와 지정정치학적인 권력

정치의 범주에 있는 사고의 자리에, 민주적인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자기이해가 나타

났다.  조국에 대한 감정적인 고양(22)은 오늘날 더 이상 전과 같이 국가와 정치에 대한 개

인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대한 지식(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과정과 

행동 범위에 대한)과  순수한 정체성은 민주주의 목표로서 시민의 역할에 속한다. 조국

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인간을 종속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립적인 

사고를 위한 인간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에 대한 끈을 느슨하게 한다.

국민정신의 전환은 민주적인 관계를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을 쉽게 해주었다. 거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서독의 민주주의 역사는 우선 증가하는 사회적 안

정과 성장하는 부의 역사라는 것이다. 발전하는 경제와 기능적이고 성취능력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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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국가 덕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긍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쉬워졌다. 여기에 동독의 

사회주의 통치 질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동독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구속과 권위적인 

통치가 경제적인 후퇴와 낮은 생활수준을 스스로 초래했는지 알 수 있다. 독일의 다른 

한 쪽 부분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서독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통일을 위한 자유, 민주, 

부가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적어도 기존 연방 주에서는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어떻게 통치

해야 하는가”(23)에 대한 지식은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널리 퍼져있다.

사회는 개방되어 있고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다; 사회는 정치적으로 문명화되었다. 갈

등의 해결은 자유로운 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조국이 없는 동료들의 파렴치한 활

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 사람들의 배제와 추종과 마찬가지로, 정치

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거부했다. 무엇보다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힘

입어 서독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그들이 독일인이나 외국인 친구들을 평등하게 보아야 하

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간략하고 낙관

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은 복종을 탈피하게 되었다.

물론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오늘날 아직도 곳곳에서 더러운 일로 여겨진다. 정

당정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독일의 현상만은 아니다. 정당에 대

한 많은 정당한 비평들에는, 끊임없는 정당 싸움에 대한 오래된 비민주적인 비난이 섞여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복종정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역사교

사들은 1945년 이전에 많은 독일인들의 태도를 청소년들에게 수업 중에 이해시키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안다. 물론 그들에게 관료주의국가의 사고의 자리에 민주적

인 심성이 나타나는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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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89년 이후의 서구 지향화

1989년까지 독일은 국내 경계선을 통해 나누어져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이후에 동

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째 길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주민들이 서독으로 빨리 편입

되기 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마찬가지로 양 독일 국가의 통일을 위한 결정

으로 기존 독일 연방주의 서구 지향화가 새로 편입된 독일 연방주에 공감을 빠르게 자아

냈다는 것은 확실하다.(24) 동독 시민들의 역사적 업적은 무엇보다 시민권 운동, 즉 권위

적인 지배를 무혈상태로 제거하고 민주주의의 새 기초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갈

림길을 쉽게 해주었다. 

통일 후에 국가적 자기이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1945년 전의 정

치적 사고와 행동에 다시 결부되기를 요구하였다. 독일은 현재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유럽 중앙에 있는 지정정치학적인 위치와 새로운 크기, 그리고 경제적

인 강점이 권력 정치를 불가피하게 몰아냈다 조국과, 용기, 희생정신에 대한 준비를 새

로 살아나게 하는 시도는 1945년 마지막으로 포기한 오래된 권력공간과 관련시켜 파

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저널리스트로도 유명한 베를린 전문대학 교수인 아눌프 바링

(Arnulf Barling)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 나라는 이제 다른 의식을 얻

게 되었다. 그것은 더 진지하고 용감하고 더 희생정신이 강한 것이다.”(25)

정신적 지속성과 다시 결속하려는 노력은 존재해 왔었고,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 

지속성은 1945년 이후 양 독일 국가에서 끝나고, 그 위치에 문명의 회귀가, 서독 쪽에

서는 민주주의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새로운 권리에 대해 성숙하게 설명하는  오

래된 국가주의의 추종자들(26)은 오늘날까지 공개적으로 반향이 적다. 현재로는 이전의 

“특별한 자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민들에게는 강대국과 

세계패권국들의 노력에 대한 명제가 좋게 인식될 수 없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관료주의 사고나 복종심을 얻을 수는 없다. 청소년들에게 결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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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역사적 지속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볼 때 1989년 이후 독일에서, 이전 동독 지역에 포메른사람들이 브

란덴부르크의 일부분과 슐레지엔, 동프로이센을 다시 찾겠다고 큰 소리로 호소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애향심에도 불구하고 실향민들이 폴란드와 러시

아에 대항하여 영역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럽의 평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셈이었다. 그들 태도의 명백함을 위해 크로카우 백작(Grafen Krockow)의 책 “포메

른으로의 여행”을 회상해본다.(27) 그와는 반대로 현재 주데텐 지역의 독일인들이 그들

의 이전 소유를 되돌려 받으려는 요구는, 이러한 포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독일과 체코의 관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재앙을 가져오는 싸

움은 평화와 용서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0년이 흐른 후, 옛 독일의 역사와 동쪽에서 전향한 후에 확인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

다: 민주주의는 독일에서 다시 전통을 갖게 되었다. 연방주의 시민들은 그들의 공동생활

을 국가 안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문명적으로 형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독일 통일 후 5년 동안 새로 편

입된 주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늘어났다. 1990년에 

수락용의가 51%였던 것이 1995년에는 33%로 낮아졌다.(28) 새로운 연방주에서 이러한 

감소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유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결정과 행

동을 연습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전향이란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다. 50년 이

상 지속된 주민들의 익숙함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통치의 수락을 야기하기도 한다. 많

은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스스로 익숙해져 있었다.

이전 동독 시민들 거의 모두가 1989년 이후 방향전환을 결심했지만, 서독 사람들에게

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서독사람들은 경쟁적인 사람들로서 이기주의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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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지웠고,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심사에 따라 승인했다. 이전 동독시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 대한 소속감에서 필연성과 경쟁심이 출발한다는 것이 명

백해졌다. 

소녀, 18세, 스트라우스베르크 

“나의 개인적인 관점은 당연히 꽤 변하였다. 공부는 아마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재정적

인 문제도 있고··· 당연히 약간의 생존공포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쉽게 굴복하

지 않는다. 그것은 끔찍하게 마비시킨다! 현재 단지 경쟁을 떠나 유연해지는 것이 필요

하다.” (29)

클라스 C., 19세, 동베를린

“나는 어떻게 내가 동독에서 나의 삶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매우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롭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동독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고, 나를 백퍼센트 실현할 수 있는 동독에서 나 자

신을 형성해나가기를 바랬다. 나는 예술가, 즉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현재 나는 경

쟁이 매우 치열한 서쪽의 음악시장에 진출해야만 한다. 경쟁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는 배

우지 못했다.” (30) 

자유와 민주주의는 경쟁을 시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 공동책임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와 사회국

가에서 자유와 연관이 있다. 만일 부와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가 제약이 없는 자기 현실

화와 동등하게 취급된다면, 지속적으로 그 존재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의해 현재 동독과 서독에 있는 많은 독일인들은 더 멀어져 있다.

1989년과 그 다음해에 기존 연방주와 새 연방주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

한 관계에 대해 심사숙고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 헌법의 새로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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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의 형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그 기회를 제공하였다.(31) 그러나 기본법 형태

에 대한 논쟁은 실제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편집된 헌법 개정

은 결코 주민의 의식 속에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유도

된 토론에서 아마도 해명되었던,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인 자기이해의 질문이 남아있다.

만일 헌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995년 한 해는 세계대전의 종결에 대

한 생각과 함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고통스럽고 집중적으로 진행

되는 논쟁을 가져왔을 것이다. TV의 다큐멘터리나 영화, 도서출판, 전시회, 기념행사

들은 많은 독일인들을 1945년 이전 시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신문기사와 무엇보다 독

자편지들에서 시민들은 흥분하며 글로 보도했었다. 사건에 대한 기억, 야만적이고 비인

간적인 범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 동구권으로부터 추방, 연합군들의 폭

탄투하로 인한 도시들의 붕괴, 쓰러져가는 군인들과 죽어가거나 살인당한 부녀자들에게 

과거는 다시 생생히 살아났다. 모든 가족들이 전쟁 중에 자신의 구성원들을 잃어야했다. 

해방된 강제수용소의 사진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난 후 50년의 세월동안 그들

의 끔찍한 강도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그 기억이 오늘날 아직도 사람들을 심적으로 소용돌이치게 하는지, 나치시대의 

범죄에 대한 독일인들의 참여에 대해 제기된 급박한 논쟁이 이를 나타내준다. 시대 역

사적 연구는 이미 25년보다 더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반박할만한 결과들을 제출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늘 독일국방군의 참여에 대해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

다. 탈영자들의 판결은 도시와 공동체의 주민들의 불화를 일으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동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를 명

확하게 해준다. 과거에 대한 몰두는 지난 50년 간 연방공화국 사회의 자기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속과 자유의지를 아는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줄 안다.”(3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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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통치의 현실에 대한 늘 새로운 지식은 결코 다시는 전체주의, 즉 권위주의 국가를 경

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망을 확신시켜준다. 과거에 대한 몰두는 낡고 관료적으로 

각인된 복종정신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뒤로 

돌렸던 것이다. 집단의 기억에 대해 참여했던 사람들은 독일인들의 머리에 무엇이 더 이

상 존재하면 안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다. 

-정치에 대한 자만적인 거리감과 미성숙, 행동능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최종 결론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된 수백만 명의 살인을 유도한 불평등 사상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에게 안정성을 부여한 복종심의 재활성화

1989년 전에도 일어났던 것 같은 과거 지향적인 시선, 즉 독일의 다른 쪽 부분에서 일어

난 공산주의 통치와의 꾸준한 비교는, 현재 서독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서서

히 사라지게 한다. 자신의 정치 시스템의 근본에 대한 공동의 사고부재와 민주주의 국가

와 사회질서의 발전에 대한 논쟁의 지체는 민주주의에 의해 단지 의식과 정체성을 형성

할 적은 힘조차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억으로부터 나온 생생한 미래를 허

용하기 위해”,(33)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독일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한 가치와 질서표상에 

대한 집단적인 자기이해와, 국가와 사회, 삶의 형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필수

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국가주의의 과거를 돌아보며, 인종주의와 전체주의의 반

복을 막고자 하는 소망으로,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시민들에게 그 성

과를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성과의 유지와 붕괴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책

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폭넓고 심도 있게 이루어진 자신의 과거

에 대한 자기이해의 논쟁은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그 논쟁은 보충이 필요하다. 권위적 통치의 거부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름슈타트의 호소문이 따랐다: “사회가 민

주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미래에 

증거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다. 열린사회와 민주적인 질서는 시민들에 의해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그들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 행동능력, 민주주의 목표를 지

고트하르트 브라이트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136

닌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저자의 강조) 왜냐하면 능력 없는 정치참여는 종종 

실망과 후퇴를 가져오고 시민사회의 복잡한 구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34)

안정된 민주주의 정신의 형성을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자신들의 국가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선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

체성의 교육을 받은 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며, 헌법의 규범적인 핵심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는 필수적이다.

1.4 정치적으로 자립적인 판단과 행동의 필연성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여기 유명한 두 명의 정치가, 에르하르트 

에플러(Erhard Eppler)(35)와 헬무트 슈미트(Herlmut Schmidt)(36)의 회상이 그것

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은 1945년 이후 그들의 생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

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인간 가치의 보호와 

존중이 중요하고, 그들이 기본가치, 자유, 평등, 단결의 현실화를 위해 진출했다는 것

은 전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들은 평균이 넘는 지성과 공동체를 위한 인상적인 책임감으

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청소년 시절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더 깊이 생각해 볼만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들은 특

별히 군인으로서 인간을 경멸하는 체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에르하르트 에플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내 나이 또래 집단에게 사람들은 우리가 나

치 통치에 대해 반대하였는지 찬성하였는지를 물어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나치 국가에

서 자라났고, 민주주의와 자유선거, 인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또한 우리와는 좀 다

른, 완전히 다른 그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히틀러 청년대 임무, 지구 단장, 나치

정당의 연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결코 다른 것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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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우리는 대상을 계획하기 위한 환상, 지식, 경험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37) 

그리고 헬무트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사상적 독재자의 치하에서 이미 민주적이고 교양 있고, 정보를 잘 아는 어른들만이 아

마도(!)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도(!) 그에 반대하여 또한 무슨 일이 일

어나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38) 제3제국에서 자란 세대들은 자율적인 사고를 위한 교

육을 의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자극받지도 못했다.

에르하르트 에플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당시 청소년들의 가치는 그들의 지성

이나 성적표보다는 운동능력에 더 의존했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청소년들이 그레이 하

운드 개와 같이 민첩하게 가죽과 같이 질기게, 강철처럼 단단할 것을 명령했다. 생각과  

자율적인 사고, 학습준비와 학습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관용이나 유머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쓸모 있고 소비될 수 있는 군인이어야 했다.”(39)

에플러는 그들이 그 당시 배우지 않았던 것을, 또 배우지 못하게 한 것을 한탄하면서 단

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나치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것은 더 불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백 년 전부터 프로이센이나 뷔템베르크 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

가 무엇인지 절대 경험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와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배층들의 

생각을 국가가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우리

에게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시민이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

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40)

자립적으로 정치적 분석을 하고, 독립적인 정치 판단을 할 능력 없이는, 에플러나 슈미

트와 같은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제3제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들이 함께 경험

했던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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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당수의 동반현상들을 우습게 생각했고, 그 폐해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들은 자신의 판단을 형성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는지를 알

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 의무가 이전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무

를 순종적으로 이행했다. 그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명

령이 주어지면  그것을 무조건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확고했다.

비정치적인 순종과 비판 없는 하위질서, 의존성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무방

비 상태의 “소모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속했던 많은 이들이 나

치 지배에 의해 “소모되었다”.

동독을 나치 국가와 똑같이 규정하려 하지 않아도, 동독시민들의 국가의 수행은 그들의 

청소년 시절과 비슷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1966년 로스톡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은 다

음과 같이 보고했다: “Brummi-Heft”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벌써 평화를 사랑하

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군파들과 제국의 전쟁을 선동하는 계급의 적을 알게 된다. 학교

에서 우리는 단지 개척자집단과 자유 독일 청년단을  알았을 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아무런 모순 없이 상대적인 안정과 학업과 직업에 대한 근심 없이 지속적인 부양

을 즐겨도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을 위한 발전’에 책임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 알고 있었다. 누군가 사라졌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웃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되는 것은 

슬픈 현실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과는 상관없다고 인정하는 사

건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41) 

의존성과 권력악용, 권리의식의 부재, 비인간성, 하위질서와 폭력에 대한 악순환을 깨

기 위해, 자립적이고 가치를 인도하는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준비와 능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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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주장은 주제넘고 한심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에 반해 민주주

의 시민들은 “잘못 소비되는 것”에 끄떡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 안에서 자라나고 자립심

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들도 공범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라난 청

소년들은 제3제국의 또래 동지들과는 반대로 그들의 미성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오성

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칸트).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언제 국가가 불의를 저지르는지, 기본권과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인식

  하는 것 

-정치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

-정치적 문제, 과정, 구조를 분석하는 것

-정치적 결정과 조치에 대한 판단을 자립적으로 형성하는 것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 일하는 것

서독의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정보와 참여를 통하여, 기성세대가 전체주의 체제에 눈이 

멀어 무방비하게 넘어갔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

능성을 이용하는 것은 이성의 계명이다. 여기에 정치교육과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커다

란 책임이 부여된다.

2. 내용적 합의를 위한 변론

2.1 네 번째 협약을 위한 제안

인간가치, 인권의 보호, 급진파와 인종주의의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안위는 그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반문명적이고, 반계몽적인 새로운 경향의 발생은 명

백하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문제가 위협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기다가 

파국적인 시나리오의 발전을 부추기며 일어나는 미래의 공포(42)는 주민들 안에 권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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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일깨울 수 있다; 강한 인격은 관망할 수 없는 세계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간단한 해결점을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43) 불안정과 불투명성, 국내의 

부의 손실, 외부의 위협 등이 증가할 때, 민주주의가 국가의, 사회의, 삶의 형태로서 존

립을 갖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동등

한 권리를 가진 동포로서 인정할 수 있는 지침을 보편적인 도덕이 제시할 것인가? 이를 

통해 야기된 억제심이 야만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줄 것인가?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안정과 서구 지향화 지침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기본원칙은 세

계의 많은 다른 헌법보다 많은 권리의 존속안정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

에게 민주주의의 과제 앞에서 “권리규범을 확실히 해 둘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추가

로 노력이 필요하다.”(44)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여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보이

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육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밝혀냈다. 이 세 가지 협약

원칙 덕분에 모든 정치 교사들이 나눈 것과 같은, 권위 있는 합의가 생겨났다.

칼 오토 압펠(Karl Otto Apel)에 따르면 “객관적인 구조를 가진 민주주의 생활의 질서

는 실험적인 공동체를 따른 것인데, 그 안에서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분

명하고 검증된 전제가 있음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 진실을 소유한다고는 믿

지 않는다.”(45) 이 세 가지 협약 문장은 까다로운 민주주의 생활의 질서의 특성을 정치

수업의 실제를 위한 행동지침으로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급친구들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원칙

적으로 동등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규칙에 익숙하다.

이러한 가치화에 따라 우리는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부족함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처음 보기에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형식적이고 내용이 빈약한 것처럼 보인다. 보이텔

스바흐 협약이 표면적인 내용상의 부실함에 맞서 포괄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인 가치 질

서와 생활의 질서에 대한 내용상의 확립이다. 그 사실을 서독과 동독에 있던 정치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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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에도 그런 위험은 존재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근

본, 예를 들어 기본가치와 인권, 대표적인 원칙과 가능성 같은 비폭력과 다원주의에 대

해, 즉  정치적 참여의 한계가 교수법 학자들과 교사들 중에서도 언급이 덜 되었다고 보

기  때문이다. 전문 교수법의 토론과 수업에서 다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음

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들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 학습 계획, 교과서, 정치 수업의 자료들에서 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은 명백

  하다. 관심은 근본적인 문제(46)들, 즉 세계화의 핵심문제에도 적용된다.(47)

-오늘날 수업은 어디에서나 지난 50년 동안 그랬듯이 아직도 제도에 대한 지식의 

  전달에 한정되어 있다.

-중요한 경향은 세 번째 방향에 있다. 우선 교사들과 대학 강사들도 이러한 수업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내용은  두 번째 순위이다. 정치수업은 현재 행동 방

  향을 정해주고, 학생들을 이끌어주며, 생산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정치수업에서  민주적인 자기이해의 출발은 학생들에게 별로 목표가 되지 않

는다. 서로 다른 주장과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공동의 기본원칙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

식은 소홀해진다. 그 기본원칙이란 각 개인의 공동 책임감의 존립을 책임지고 있는 것

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와 제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수업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을 잊어버린다면, 즉

-제도에 대한 연구 시에 정치적 내용과 과정에 전념할 것,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 시에 당사자들에 대한 결론과, 자유에 대한 영향

  력을 질문할 것,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학교를 위한 행동가능성의 기쁨에 대하여, 포기

  했던 연구들을 추상적 개념과 분류, 판단기준과  더불어 수업 중에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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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만일 잊어버린다면, 청소년들에게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되는 정치

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능력도 준비도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수업에서 자신의 심도 있는 정치와 민주화의 이해를 위해, 청소년들을 격려한다

면, 아마도 그들 중의 몇몇에게는 민주적인 기본태도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감정으로 확정된 정체성은 안정과 부와 마찬가지로, 효과 있는 체계 성과와 업적에 대

해 대비하지 못한다. 그것은 교사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48) 독립적으로 실행한 

자신의 사고 작동과 연관되어 만들어진다. 정치수업은 그것을 학생들의 과제로 간주해

야 한다. 그리고

-인식적인 학습과정에 대해

-당혹감에 대해

-감정과 반영의 결합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내적인 연결을 개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9) 이러한 목적

을 지속적으로 확정하고, 미래의 시민역할을 위한 강력한 사고를 청소년들에게 자극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보완한 네 번째 문장이 제안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자

유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정치교육의 전제와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50) 

이 구성안은 1995년의 다름슈타트의 호소문을 의식하고 준비된 것이다. 그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교육을 통해 안정시키

고, 민주주의 발전의 지속성에 기여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이어야 한다.”(51)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언급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며, 언

제나 확고한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영역에서 그 미래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배

려해야만 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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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정치수업을 표현하는 것으로 공개성

을 둘 수 있다. 그러한 문장은 수업참가자들에게 서구 지향화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민

주주의는 주민들이 긍정한 국가와 사회의 형태로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과 함

께 나누는 생활의 형태로서 학생들에게 더 가까워졌다.

이러한 정치수업의 실행을 위해 비중 있는 이유들이 두둔한다. 패권을 외부로 방향을 맞

춘 권력정치와, 내부의 권위주의, 즉 전체주의의 질서 유지의 편에 서는 것은, 국가사

회주의 독재자와 양 세계 대전의 파국으로 가는 길을 가능하게 했었던, 복종정신으로 가

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독일인들은  세 번의 갈림길에서 민주주의와 서구 

지향화를 결정하였다:

-1945/49년  서쪽 지역의 세 구역, 즉 서독에서,

-1957년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일된 유럽에서 독일을 받아들이면서 동등하게 대

  우받을 수 있었던,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회원으로서

-1989/90년 새로운 연방국가에서,

제안된 네 번째 협약은 우선 학생 개개인에 의한 기반이 된다. 자립적이고 가치지향적

인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역량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기회에 대한 시선을 날

카롭게 해준다.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권위적으로 끌려가

거나 그가 무엇을 위해 끌려가야 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정치적 판단과 행동능력은 

그 기회를 적당히 인식하고 반대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 놓는다. 정치 체

계에 대한 지식, 사회의 역할 방식과 발전에 대한 지식, 민주적인 가치의식과 같은 정치

적 문제와 과정의 분석들은,  권위적인 통치에 대항하는 맹목성 앞에서, 범죄적인 국가

통치를 통한 악용 앞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준다. 이러한 것들만 달성되어도, 정치교

육은 슈미트와 에플러의 기억이 보여주었던 것 같이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문장에 대한 동의는 독일의 민주적인 국가질서와 사회질서의 미래를 위

해서도 중요하다. 다름슈타트의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서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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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경제적인 성공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민주주의의 지속

과 해체에 달려있다.”(53) 늘어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변화, 정치적 전환과 세계화

의 문제 등에 직면했을 때, 정치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 번째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제안에 대해 물론 항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투르게 반박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이러한 반응은 토론의 결말과 상관

없이 이미 성공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논의에 대한 교류가 설명을 돕고, 정치교

육의 관심사에 주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국가질서와 사회질서의 

규범적인 기초에 민감해지기 위한 과제는, 현재 많은 정치영역에서 정치수업의 내용 확

장과 새로운 방법론의 현실화를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2.2 공개성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협약문장은 인정한 바와 같이 내용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그것이 서구 지향화

를 위한 세 번의 결정에 직면했을 때, 거부한 것은 건방질 것일지도 모른다. 서독이나 

동독지역, 유럽연합에서 협약이 지배적인 곳에는, 정치수업을 위한 통일성이 형성될 수 

있다.

제안된 확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정치

수업을 눈에 띄게 한 공개성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아무도 특정한 민주주의 이론, 즉 

특정한 진술이나 가치, 규범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며, 국가믿음을 위해 가르치지 않는

다. 네 번째 협약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학생과 대학 강사 간처럼 교육을 받는 자와 담

당자 간의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논쟁을, 국가와 사회와 생활의 형태로서 훨씬 더 새롭

게 살려야 한다. 따라서 1945년 이후 독일의 청소년들이  다시 역사에, 특히 나치 역사

에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더 필수적인 것은 두 번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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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다.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교육은 공개

적인 자기이해에 대한 토론을, 1995년의 견줄만한 역사적 기억과 함께 가져올 수는 없

다. 그러나 정치수업 중에 토론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질서와 민주적인 법치국가

의 근본요소”(54)들은, 그것을 교사들이 확정하지 않고서도, 청소년들을 납득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정치수업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정치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자신의 표상을 만

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결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것인지, 이 논쟁은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인지해야 하는지, 청년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규

정을 시행하거나 교화하지 않고서도, 정치수업은 그 공개성의 가치에 따라, 청소년들에

게 민주적인 자기이해를 위한 길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감소되는 부와 증가하는 실업에 직면하여, 미래의 공포와 관련된 세계화의 핵심문제에 

직면하여, 또한 주민들의 가치와 정신의 전환에 직면하여, - 핵심어의 개별화(55)는 여기

서 충분해야 하지만 - 정치수업은 강화된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통찰력 있는 것

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치수업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질서와 

사회질서에 결속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주

목하는 정치수업은, 국가주의의 축소와 단순하고 권위적인 해결의 경향 때문에 민주적

인 자기이해가 약화될 위험을 예방해 주는 것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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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텔스바흐 협약문장과 진술의 내용은 막데부르크 출신 교사의 의견과 반대된다.

2. Schmiederer, Rolf: Politische Bildung im Interesse der Schüler. 하노버 1977

3. “기본법”에 대한 인용, Wochenschau 1988년 2월호(Sek.Ⅰ), 86쪽

4. 특별한 방법론 주제의 비평가로서 Thomas Nipperdey와, 연구서에 토론 공간을 허가하였던 

    Hans-Ulrich Wehler의 증명은 충분했다.

5. Eschenburg, Theodor: Also hören Sie mal zu. 베를린 1995, 296쪽. “민주주의가 

    없어도, 왕국은 의심할 것 없이 법치국가였다.”

6. Rohe, Karl/Dörner Andreas : Von der Untertanenkultur zur

   “Partizipationsrevolution”? Kontinuität und Wandel politischer Kultur in 

    Deutschland 출처: Politische Bildung 1990년, 3권 24쪽

7. 그와 반대로 가톨릭 신자들과 남부 독일의 자유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의 영향 받은 연구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8. Darmstädter Appell. 학교 정치교육의 개혁을 위한 호소. 출처: Politische Bildung 

    1995년 4권, 140쪽

9. Weber, Max: Parlament und Regierung. 출처: Gesammelte Schriften 튀빙엔 ³1958, 

    307쪽부터

10. Eschenburg, Theodor: (주 5번 참조), 242쪽

11.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다.

12. Tugendhat, Ernst: Das totale Wir.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5년 2월 16일자 신문(Bilder und Z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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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erzog, Roman: “Erinnerung lebendig halten”. 1996년 1월 19일 독일 국회 

      연설에서, 출처: Frankfurter Rundschau, 1996년 1월 20일, 4쪽

14. Habermas, Jürgen: Die Normalität der Berliner Republik. 프랑크푸르트 1995년 

      33쪽

15. Eschernburg, Theodor (주 5번 참조), 177쪽

16. Habermas, Jürgen (주 14번 참조),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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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16쪽. “자유로운 삶은 무엇보다 각 개인의 삶의 주권과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와 평화를 

      전제한다. 이러한 존중 없이 모든 정의는 테러가 되며, 평화는 사라진다.”

18. Gagel, Walter: Der Pragmatismus als verborgene Bezugstheorie der politischen 

      Bildung. 출처: Ballestrem, Karl Graf 외(편찬): Sozialethik und politische 

      Bildung. Festschrift für Bernhard Sutor. 파더본 1995년, 205-221쪽

19. Gagel, Walter: Geschichte der politischen Bildung 1945-1989. 옵라덴 ²1995, 

      29쪽

20. Habermas, Jürgen (주 14번 참조), 16쪽,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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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üddeutsche Zeitung, 1996년 1월 4일, 1쪽

29. Leidecker, Gudrun 등등: Ich weiß nicht, ob ich froh sein soll. Kinder erleben die       

      Wende. 슈투트가르트 1991, 141쪽

30. Moericke, Helga: Wir sind verschieden. Lebensentwürfe von Schülern aus Ost 

      und West. 프랑크푸르트 1991, 83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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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를 위한 서문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용인은 교사진이나 대학 교수법 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있어왔다. 

물론 오늘날 협약은 더 이상 20년 전과 같이 교수법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동등하게 이끌

었던 교육정치적인 싸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 당시 전문 교수법 학자

들과 교사들의 정치적 입장은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에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

라서 전문 교수법과 학습계획은 주로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도표에 따라 분류되어야 했

다.(1) “전문 교수법 내부에서 이 양극화는 정당정치의 양극화에 의해 유도되었다”.(2) 물

론 전문 교수법 학자들은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교과서를 저술하고(3) 교육 방침에 결정

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정당과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었고, 그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을 야기시켰다. 협약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평화롭게 만든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오르그 바이세노

게오르그 바이세노

Goerg Weißeno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요구의 변환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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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정치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 일상 업무는 - 아마도 너무 조용해진 감이 있지

만 - 조용해졌다. 나아가 정당은 기본방침에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주의하였다. 물

론 오늘날 기본방침은 반대로 더 이상 학문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4) A라는 연방주

가 교육정책적인 발전을 주로 행동방침이나 직업방침에서 보았다면, B라는 연방주는 그

것을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의 주제화로 본다. 정치 교수법에서 그러한 교육정책적인 

논쟁은 70년과 같이 더 이상 원칙 토론을 이끌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문제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론형성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개별적 양상에 대한 접

근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론적인 명제는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

하고 서로 서로에게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이 더 조용해졌다고 해서, 그것은 논쟁이 결코 없어진다거나, 이

론과 실제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방침에 대한 변환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1976년 협약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종종 자신의 의견을 타당하게 하려 

했던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의견수업은 파헤쳐졌다. 비정치적으로 형식적 규칙의 성

과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입장표명을 벗어나려 했던 사회제도의 수업도 마찬가지이

다. 이를 위해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교

육 정책 상 야기된 학부모와 학교장과의 수많은 갈등에 처한 교사들에게 논쟁에 유용한 

명백한 원칙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날 문제 상황은 20년 전과는 다르다. 학

생들 세대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새로운 그러나 그 사이 확정된 과목에서 다르

게 움직인다.

변환 시의 문제점에 대한 의문은 ‘올바른’ 전문 학문분야와 정치적 논쟁의 선택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한다.(5) 논쟁이 다양성 발견의 선례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과 항의, 가

담, 양자택일을 타당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어떤 의무적인 내용적인 합의도 있

을 수 없다. 정치와 학문에서는 오로지 몇 개의 기본규칙만이 확립될 수 있으며, 물론 어

떠한 인식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불합의 조항의 구조 특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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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벌이는 것은 필수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일은 나에게도 아주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계명은 종종 행동지시로서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직업적인 지식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교사들의 행동 

문제를 계명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면서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에서는 그 문제를, 전

문 강사들이 교육을 할 때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업적 지식의 조화로운 몇 가지 기

준과 대비하겠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변환 문제를 수업상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계획 

사례를 고찰하면서 이론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규범적이고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요구들을 경험적이고 연구적인 관점으

로 밝혀내 두 번째 합의문장의 필연성과 의미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

유는 첫 번째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사들은 실제 활동에서, 전문 교수법 학자들처럼, 어

떻게 그 계명을 다루는지, 예를 들어 어떻게 그것들을 수업계획에서 고려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나는 몇 가지 요구와 기대를 상대화하기에 이르는 데, 이런 

상대화는  협약의 자리에 세워지고 또 협약이 오로지 프로그램적인 요구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 그러나 계명의 파괴는 내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지침 기능이 늘 주어지고 그리고 수업을 위해 중요한 점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정식들의 행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6)

2. 논쟁을 다루면서 생기는 수업 중의 행동 문제

수업 중 서로 다른 의견들의 표현은 오늘날 70년대 초와 반대로 확실히 더 일상적인 것

이 되었다. 논쟁의 표상은 이제 교과서와 자료모음집, 시간 계획서와 보고서 등의 표준

목록이 되었다; 그것은 계획놀이의, 토크쇼의,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법론적으

로 쉽게 변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제 우리가 실제

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된 계명의 실행을 단지 경험적인 자료를 근거로 더 가까이 관찰

게오르그 바이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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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다면, 교사들이 논쟁을 다루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안드레아스 

운거는 “망명권”에 대한 그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공공연한 생각 속에서 그러

한 문제들의 핵심을 짚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에 대한 입장표시를 하거나, 올바른 위치에 

자리 잡고, 가지런히 해야 할까?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쪽에서 한 의견을 가지고 그에 반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런 한에서 토론 과정에 참여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

을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토론과정이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견해를 수정할 수 없음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부분 망명자들이 서독으로 오며 그래서 우리도 넘쳐난다

는, 그래서 그 토론과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

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실을 통해 수정하고 변용시키면서, 관여하려고 시도하였다.(7) 

그 교사는 어떤 특정한 수업의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의식적으로 거두고 신중하게 행

동을 제한하며, 사실을 통해서 토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한다. 학생들이 의견

발표를 하는 기쁨과, 사실전달이 “토론을 ... 중단하게”(8) 하는 위험 사이에서, 그는 토

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학생들의 수많은 의견들은 올바르고, 틀리며, 반쯤은 맞고, 참

을 수 없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영원히 수정하고 보충하고 

지원하고 거부할 수는 없다. 토론적인 수업은 그러한 표현의 다양성을 견뎌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둔 관찰자들에게는 물론 대부분 임의의 의견 다발에 대한 인상이 떠

오를 것이다. 그러한 의견 다발들은 표면적으로 색색깔이지만, 사건의 핵심과 평가에로

는 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9) 이러한 성급한 비평은 안드레아스 운거가 적절하게 서술

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다루면서 생기는 일상적인 행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변환 시에 직업을 통해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을 지시한다. 그 

문제점의 의미는 교사들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협약 문장은 실제

로 명백히 형식적으로 이해되어서, 그 결과 양자택일에서 사고의 행동영역은 결코 충분

히 평가되지 않았고 대등하게 되지도 않았다. 이것은, 교사들이 강제성 금지 조항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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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수업 토론과정에 투입할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그래야 

할지에 대해서, 교사들을 불확실하게 한다.

또한 더 지배적이고 절제력이 덜한 교사들은 논쟁적인 학생 의견을 다루면서 생기는 문

제점에 직면한다. 따라서 한 여교사는 “시민운동”(10) 시간에 자신이 많은 얘기를 하다

가, 중단하고 종종 학생들을 수정해준다. 물론 그녀는 학생들의 많은 의견에 자신의 내

용적인 목적 표상 없이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의견을 조망할 수 없는 데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그래, 좋아. 또 다른 의견은? 너?”(11) 같은 표현은 의견들을 임의적으

로 나열한다는 인상을 전해준다. 의견을 다루면서 생기는 분열 상태는 어떻게 그 여교사

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또 누구 의견 있는 사

람? 좋아, 그럼 나도 또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했었어.”(12) 직접적이고 실제적

으로 어떤 비중을 갖지 않은, 그녀의 입장은 학생들과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입

장은 구속력 없이 다만 덧붙여지고, 단지 겉보기에만 더 믿을 만 하다. 왜냐하면 그 것은 

학생들에게 그 입장에 대처하라는 요구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견을 부가하는 것은 

전문 교수법적인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논증의 대표성과 비중에 대한 의문

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교사 유형은(13) 그들이 한스-게오르그 벨링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한 내용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두 번째 원칙의 확

정에서, 왜 교사의 개인적인 입장과 학문적 이론의 출신, 정치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상

관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이미 언급한 사례를 새로 다루어 보자: 그의 민주주의 이해

는 어떠한 문제도 표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바로 언급되기 

때문이다.”(14) 변환 문제를 고찰할 때, 교사들의 의견은 1976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흥미가 있어야 하며, 토론진행 중에 확실한 관련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

주 든다.(15)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자의성에, 미디어로 전달되는 산만하고, 조망

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표상 등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근본주의적인 의견 수업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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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토론수업, 때로는 “실험수업”은 목표가 될 수 없지만, 입장과 관련된 내용의 대

안을 논하고 종종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수업은 목표가 될 수 있다.

3. 전문 지도자의 관점으로 본 전문 교수법의 논쟁

1996년 교사들이 학적이고 정치적 논쟁을 수업으로 가져왔지만 그들은 평가를 매우 자

제하는 인상은 전문지도자 사이에서의 전문교수법적인 논쟁과 관련된 관찰을 통해 더 

강화되었다. 전문지도자들은 교수법 전문학자들의 정치교육의 명제에 관한 격렬한 논

쟁을 오늘날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밖에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왜곡했다. 이

에 반해 전문학문과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은 내가 표현했듯이, 바로 수업의 대상을 말

한다; 이에 반해 전문교수법 영역에서의 논쟁은 거의 인지되지는 않아서, 마치 전문학

문적 논쟁과 전문 교수법의 논쟁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것 같다. 그 때 정치적 

입장과 전문학문의 입장 등의 선택은 전문교수법적 문제이다. 그 이유는 규범적인 명제

가 내용 선택의 질문을 서로 다르게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문과 정치, 전문교수법

은 그에 따라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엮여있다. 전문학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에 대

한 선택과 비중은 전문교수법의 숙고를 통하여 비로소 설명되고, 마찬가지로 논쟁적으

로 판단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전문지도자 D의 인터뷰 진술은 예증으로 도움을 주고, 직업지식에서의 변

환문제의 가능한 원인을 지시하고 있다.(16) 전문지도자의 의견은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본업의 지식을 전달하고 구성할 때에 여론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I: 현재 기제케, 주토오, 힐리겐 같은 학자들을 전공 세미나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D: 네, 그것은 당연히 본질적인 것이지요. 또한 제가 있었던 위원회에서,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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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가 전공 세미나 계획을 세웠던 곳인데, 거기서는 서로 다른 전문교수법의 

명제가 나타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늘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업시리즈로 만들 수 있을텐데요. 우리는 수업

시리즈를 전공 세미나에서 계획하고, 그 중 두세 개를 본보기로 선택하고 가능한 

서로 다른 교수법적인 명제를 계획하였지요. 저는 칼리스(Callis)를 선택했는데, 

그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자였습니다. 『엘케 칼리스(Elke Callis)의 학교를 위

한 사회과학』, 『슈투트가르트 1974』 이 책은 완전히 이상하게도 사라졌어요. 저

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가겔을 선택했습니다. 슈미

더러는 주변으로 물러나고, 얀센은 일시적인 기쁨이었지요. 저는 이러한 방법론

을 지향하는 수업계획을 고안했는데, 별로 뒤에 숨겨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저는 기제케, 힐리겐을 철저하게 사고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가끔은 너무 철저

해서 다시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죠. 저는 주토어를 가톨릭 신자인 예비교사의 소망

으로 한 번 더 프로그램에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

아요. 어쨌든 수업시리즈나, 수업시리즈의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논쟁적

인 교수법 명제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전시킨 것이지요.

I:  그럼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D: 무엇에 대한 공통점이요?

I:  수업시리즈의 계획 시에 차이점이 거의 없다면, 원래 서로 달랐거나 또는 다르

게 이해하였던 전문교수법의 명제는 많은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D: 사람들은 모두 가겔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적인 정치교육을 수업으로 계획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곧 모두가 복잡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내용 선택, 내

용 구조화, 수업을 위한 방법론의 세트를 계획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

이, 이용수단이 되는 수업계획과 교수법의 방법론적인 분석과 구성에 대해 노력

하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수업 성공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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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즉 교사들의 행동역량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의 행동역량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는 것

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모든 교수법 학자들에

게 적용되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명백한데, 첫 째

로 강제성 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 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전문 교수법과 

수업 중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한다는 논쟁의 법칙, 세 번째로 학생들의 관

심이 수업의 계획과 실행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앞서 말

한 모든 교수법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얀센이라는 교수법 학자가 있

는데요, 제가 교수법의 성공에 일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교수법 학자들 인용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는 방법론 지향적인 수업계획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에 의

해 공격당한 교수법학자들과 교수법의 큰 차이점은 아직도 저에게 명확하지는 않

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로 진행된 행사에서도 그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지요. 

그 점에서 전공세미나 교육 “다양한 교수법”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예비교사들에

게 오히려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전공세미나 교육에 대해 예비

교사들이 재등록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교수법학자들을 그렇게 오랫

동안 다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종종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이 별

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I : 당신이 교수법학자들에 따라 계획하였던 시리즈는 좀 다르게 보십니까?

D: 무엇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I:  세 명의 교수법 학자와 구분되는 세 개의 수업시리즈보다 말입니다.

D: 아니요.

전문지도자 D에게 서로 다른 전문교수법 명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덜 중요해졌다” 

그들과의 논쟁은 그의 의견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별로 없었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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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오히려 만족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현재 

수업시리즈 “세 개의 서로 다른 가능한 한 논쟁적이고 교수법적인 명제”를 계획한다면, 

“그 차이점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경쟁적인 명제들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생기

지 않는다 (“아니오”). “근본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모든 교수법 학자들에게 적용

된다.” “그것을 저는 앞서 말한 모든 교수법 학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문지도자의 진술(17)은, 교육을 위한 이론적인 정치 교수법의 토론이 교사 연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 일상적이고 직업적인 행동

에 대해 정확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아직 숙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확실히 

나중의 직업 연수를 위해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발전은, 전문교수법과 병행하여 

예비교사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직업지식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설문

에 응한 전문지도자들은 정치교육에 대한 토론을 70년대부터 추적했지만, 그들은 이전

과는 다르게 결코 그들의 교육 대상에 대해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점차 전문지식 교육에서 명백히 지배적이 되었다. 이론은 단지 그들 자신의 결과를 전

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실제문화의 요소일 뿐이며, 대부분 수업을 위한 수용

과 단축 전략의 형태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동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다.(18) 오늘날 정치교수법과 직업이라는 설명체계들이 상호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이다.

직업지식이 그동안 학문적이고 정치교수법적인 명제와 얼마나 관련이 적었는가는 수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명백해진다. 칼리, 가겔, 주토오, 얀센에 따라 시도한 

수업계획에서 차이점이 사실상 거의 없다면, 전문교수법의 관점으로 보아 직업 교육가

에 대한 학문에서의 논쟁은 더 이상 직업지식을 위해 충분한 성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 확실하다. 직업지식에서 학문적인 불일치는 명백히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반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협약은 논쟁적인 이론의 명제에 몰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용적인 이

익이 있다고 여겨진다. 협약은 교사들을 위한 행동지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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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 모든 교수법 학자들”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전문교수법의 이론 형성에

서 불일치가 성급하게 공탁되어서, 더 이상 공감을 일으키지 못했다. 따라서 전문지도

자의 의견에 따르면 세 명의 교수법 학자들에 따른 수업 계획은 실제로 거의 동일한 시

리즈에 가까웠다. 아마도 정치적 논쟁을 지닌 행동문제는 학문적 교수법의 논쟁이 지닌 

문제로 인해 추가로 쌓아놓기에는 이미 너무 큰 문제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교사

들이 전문학문의 내용 선택을 위해 전문교수법 명제의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존중하는 필

요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변환은 협약의 프로그램

적 자기이해와 모순이 된다. 

전문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직업지식에 있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주로 정

치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공격을 받고 지양된다. 이에 협약은 행동문제의 극복을 위해 

생산적으로 이용된다. 논쟁이 되는 문장이 직업지식에서 더 확실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정의되는 동안, 협약은 행동의 규칙과 행동의 확실성에 영향을 끼친다. 국회에서 대변

하는 의견들에 따라 정치적 논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수업상의 행동에 관한 이해를 위

해 충분하고 그것은 동료들에게도 예측가능하게 된다. 학교감독관,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 입장에서, 고려된 논쟁적인 의견의 다양성을 지적해 주는 것은, 교화나 편파성이

라는 비난의 경우, 아마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문제 극복을 쉽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이해는 그런 점에서, 교사들이 1996년에 스스로 입장을 관련짓고, 진술의 대

표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보지 않고, 대신에 학생들의 논쟁이나 자료

에 있는 논쟁을 언어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은 학문적인 

각 심사평가서에 대해 반대 심사평가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것에 상응해서, 이러한 행동

방식은 다양성을 허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험에 적합하다. 논쟁적인 사고는 태

도이론으로 간주되고, 태도이론은, 논쟁의 내용에 대한 내용적으로 구조화된 파악을 지

속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부수적 결과 내에서 임의적인 상대주의를 뒷받침

한다.(19) 교사들이 논증이 같은 학습그룹에서는 토론을 활성화시키려고 반대 의견을 내

놓는 논쟁자의 역할을, 논증이 다를 시에는 진행자의 역할을, 또한 무관심한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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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동자의 역할을 하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20) 그러한 태도이론은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 짧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질문내용을 형식적으로 고찰하고, 교사들의 

진정성을 적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직업지식에서 수업을 위한 이론적인 명제로부터 나온 결과들은 그렇게 기능이 전환된

다. 그래서 그 결과들은 의견을 보탠다는 폭 넓은 실행과  일치하며, 그 합의한 입장을 

방해하지 않는다. 논쟁을 내용적으로 자제하고, 수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근거 있는 

결정을 한 대안이나 또 다른 대안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해석사례를 파악하는 대신

에, 사람들은 수업에서 성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옳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 가지 

입장에 대한 결정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에 반해 논쟁의 추론은 방법을 통해 더 중

요해진다. 강제성 금지라는 행동문제는 이를 통해 좀 더 쉽게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교사가 단호하게 입장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교사는 전달문제를 회피하게 되는 바, 

그 전달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의 비중을 문맥순서에 따라 그리고 채점을 

위하여 명백히 하는 것이다.(21) 직업지식에서 우선 논쟁법칙과 강제성 금지의 연결은 명

백한 것으로 보이며, 또 그만큼,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을 정당하게 알려고 하고 신뢰성

을 요구한다면, 또 그들이 교사들과 같이 같은 반 학생들의 대답과 논쟁을 벌이려 한다

면, 그 연결은 의심스럽고, 불안정하게 작용할 것이다. 교사의 민주적인 태도는 다른 사

람들의 입장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데 있다. 태도와 내용적인 입장이 상응한다면, 비로

소 그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22) 따라서 논쟁법칙의 형식적 존중은 다른 입장

에서 행동문제점들을 야기하며, 그 문제점들의 원인은 더 이상 거기서 제거될 수 없다.

직업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내 생각으로는 그 때문에 논쟁 법칙 다루기를 

새로 철저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표면적인 확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모

순과 불확실성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전문적인 행동목록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사

태 정합적이고 교화로부터 자유로운 고유한 입장은 이 목록을 어떤 의미제안에 대한 공

통적인 실행으로서의 수업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과 더불어 고유한 입장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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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항상 강조되는 학문적 지식에로의 가교는 부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문교수법적인 이론형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논쟁법칙의 변환과 함께 존재한다. 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좀 더 논하고 싶다.

4. 정치교수법에서 요구의 변환 시에 생기는 전문교수법적인 문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두 번째 계명을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갈등의 다룸을 위한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인 정당화는 “사람들이 완전한 상대주의로 도주해서, 모

든 것을 타당하게 하거나 확정적 내용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23)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상대주의가 어떠한 학문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

문교수법적인 관점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불합의에 대한 권한”(24)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다음에서 단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수업을 위한 다양한 관찰방식에서 유용하게 사용

되어서 적절하게 한쪽 편에 서는(Parteinahme)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나는 베른하르트 주토어와 발터 가겔의 실습제안에

서 연구하려고 한다. 내가 수업시리즈를 위한 두 가지 제안에 접근하는 동안 나는 수업 

계획 차원에 있는 교사들과 전문지도자의 진술의 분석에 머무를 것이다.

“정치수업에서 기본권”이라는 주제의 수업시리즈에 대하여, 베른하르트 주토어는 신

판 §218(25)조항에 대한 논쟁에서 출발하여 이 논쟁을 기본가치 주제에 단호하게 전념하

는 쪽으로 건너갈 것을 제안한다(57쪽). 수업중의 논쟁은 학생들의 “의견과 설득”을 통

해 성립한다. 기본가치는 그들의 편에서 찬반양론을 신중히 고려하는 척도와 기준으로

서,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구분하기 위한 도움을 준다(53쪽). 학생들의 판단과 결

정에 대한 토론을 “인간가치의 근본적 규범”과 연결하기 위해(26), 주토어는 이러한 카

테고리를 “개별적이고 정치적인 자유, 사회 정의, 국내와 국가 간의 평화, 합법성, 결



165

정과 규칙의 기대와 같은 가치개념에서” 좀 더 가까이 전개하고 중개하자는 제안을 한

다(53쪽). 기본가치는 현 갈등의 판단을 위한 “척도”(54쪽)가 된다. 주토어에 따르면 

그 때 “목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54쪽), 그럼에도, 학생들이 “정치를 윤리

적 척도”로 재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수업은 학생들의 정체성 발견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관심 인지와 권력논쟁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공동생활의 구

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54쪽) 학생들을 위한 “기본가치는 자신의 가치표상의 해명을 

위한 방향설정을 해 줄 수 있다”(54쪽). 이러한 생각을 그는 그의 수업목표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목표는 관심과 질서와 가치의 갈등 속에서 기본가치(원칙)를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능력

이다. 거기다가 판단과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서술하고,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이에 속한다. 그것은 즉 다른 사람의 상이한 판단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의 우

세한 점에 대해서 해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목표는 자유 법치국가의 원칙을 그들의 역사적 출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의도한 뜻에서 

이해하고, 근거를 댈 수 있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능력이다.

현실의 사건과 관계를 원칙의 잣대로 비판적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자유롭고 정당하고 

평화로운 질서의 유토피아와 관심과 목표의 갈등의 규칙 속에서 항상 조금씩 진보해 나

가려 애쓰는 현실의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참아내는 능력도 이에 속한다”(56쪽).

“다른 사람과의 상이한 판단을 이해하는 것”은, 수업의 논쟁을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논

쟁의 영역에서 분명히 허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기본가치의 영역에서 찬성

과 반대의 저울질을 통해 위치 설정을 돕고, 대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토

론은 “행동지침의 원칙”으로서 기본가치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가치는 원칙적으로 변화

가 가능한 것이고(54쪽), 주토어는 가치를 자신의 규범적인 명제의 관점에서 우월한 것

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제도와 질서의 규범적인 의미를 

물어보고, 현실에 맞추며, 결점을 확인하고, 가능한 구제를 설명하는 것이다”(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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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람들은 “공익의 기본원칙”(27)을 관찰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포괄한다(53

쪽).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관점에서 본 변환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218조항에 

대한 논쟁을 판단하기 위해 가치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면, 진리를 둘러싼 경쟁(28)으

로서 그들의 논쟁적이고 전문학문적인 설명이, 우리가 그 계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

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토어가 제안한 바와 같이 - 실천철학의 의미로 해결

될 수 없는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

범에 대한 의미는 학문에서 논쟁적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또한 수업에서 주제로 삼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두 번째 보이텔스바흐 협약 문장을 척도로 삼는다면, 주

토어의 경우에는 대안적인 가치표상과 대안적 학문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관점이 자신의 

학문적 명제를 위하여 너무 빠르게 결정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 주토어의 계획모델은 변환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다: §218 조항에 대

한 논쟁의 사회과학적인 해석을 위하여, 기본가치의 질문을 위한 정치적 갈등분석의 지

식과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지식, 경쟁적이고 법률적인 기본권의 해석에 대한 지식 등

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연관성에 대한 지식 없이, 직접적으로 위에서 진술한 

의미로 결정적인 가치결정의 방향을 조종하는 사람은, 다른 학문적 입장들의 관점과 결

과를 -  예를 들어 경험 분석적이고, 변증법적 비판적인 이론들 - 지속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경쟁적 사고모델을 원점으로 돌림으로써, 시간을 초월한 진리는 정치적 일상적인 

관심의 갈등을 넘어서 전달된다.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떠한 학문적 이론의 입

장을 판단할 수 없고, 다양한 고찰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토어가 학문적

인 명제를 따르는 동안, 그는 학문에서 허용하는 길을 간다. 또한 사회학자 또는 정치학

자들은 논쟁법칙에서 표현했듯이, 많은 명제들을 동시에 따르지 않는다. 주토어가 근거 

있는 정치적 의견의 영역에서 논쟁을 명확하게 주제화하는 동안, 그는 보통 때보다 수업

을 더 많이 공개하였다.

발터 가겔(Walter Gagel)의 계획모델은 사회과학적인 논쟁과 방법론을 수업의 내용 



167

구조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유용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그의 수업모델 “논쟁적 사고

의 과제로서 중동지역의 갈등”(29)에서, 가겔은 첫 번째 단계에서 중동 갈등의 발생에 대

해 몰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연관성이 있는 실제 학교(30)에 의거하여, 그는 그

들의 특이성과 발전에서 갈등의 원인을 밝혀냈다(124쪽). 이러한 고찰방식은 “편파성”

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수업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체계화된 갈등 분석”을 결정

이론의 방법론의 도움을 통해 제안한다(121쪽). 그럼으로써 그는 말하자면 “갈등의 내

부관점의 근본을 캐려고 한다: 갈등의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무엇을 인지하는가? ... 그들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가?”(121

쪽) 방법 기술적으로 그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평가하기 전에, “우선 갈등

정당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또는 내렸는지”(122

쪽), 인식할 것을 강요한다.”

가겔은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를 작성했다: “방법론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

로 갈등 정당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동가능성을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을 갖추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갈등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

한 제안의 현실화 기회에 대한 가설을 표현할 수 있다”(123쪽).

가겔은 수업대상의 선택에서 적어도 국제적 관련성의 고찰을 위한 두 가지 개념을 실마

리로 잡았다. 역사적 유전학적 명제는 중동 갈등의 해석학적인 총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

하는 반면에, 결정이론은 국외정치의 정당가담자에 의해 인지된 현실과 이를 토대로 형

성한 결정을 분석한다. 학습과정에서 두 경쟁적인 학문적 명제의 부분적 결과는 혼합의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 고찰은 학생들에게 두 번째 수업 단계에서 전면에 부각된 가

담자 행동을 고찰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전문학습의 비교와 두 명제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수업 설명에 고유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결정이론의 행동방식은 학생

들에게 현실적인, 즉 역사적이고 유전학적인 명제의 이제까지 알았던 결과를 재편성하

고 상대화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두 명제의 이론적이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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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세력범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특정한 세계관을 위한(예를 들어 정복자

로서 이스라엘) 중동 갈등의 기능화에 대한 위험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연관성을 관계

된 양쪽 정부(이스라엘과 PLO)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위험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

한 모델에서, 주제로 향하는 사회과학적 접근 통로의 활동 폭은 명확치 않다. 결정이론

의 고찰방식은 학생들과 함께 내용을 논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도와준다. 토론에서 

나타난 논의는 확실히 학문적 체계적으로 두 명제를 따르지는 못했다. 역사적 유전학적

인 명제의 내용적 결과와 결정이론의 관련 범위의 결합은 수업 중에 논쟁을 가져온다. 

그 논쟁은 일상적인 논쟁을 두 배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위한 거리

감을 획득하게 한다. 

수업계획에서 역사적 유전학적 명제가 내용적으로 우세할지라도, 사회과학적 명제의 확

립은 회피된다. 사회적 자의식의 확장과 해명은 학생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학문적 시선

의 방향과 그 결과에 대한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합의의 문화는 일상적

인 토론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건에서 다양한 관점을 발견할 때, 

사회과학적 고려 아래 가능하다. 이것은 물론 두 가지 학문적 관련 범위의 지식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서 연구한 사실들을 독립적으로 변화된 관점으로 

고찰할 때 가능하다. 갈등파의 전제와 의도를 공개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제기

와 같이 진술 내용에 대한 논증적 대표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인식 비판

적이고 방법론적인 행동은 사회과학에서 노동방식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학문의 방향 설정은 가겔이 주

로 중요하게 여긴 인식획득의 방법론적 원칙을 알게 됨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해야 한

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에 지향된 관점방식이 산출되지만, 어느 정도 수업에서 연구

된 관점방식은 논쟁적이고 사회과학적 결과에 적합한 입장표명, 즉 편들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겔이 제안한 계획에 근거하여 마련

된 학문적 명제가 학생들에게 적당한 형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주제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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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련성이 그들의 편에서 다시금 더 높은 단계로 공개되고 수업상의 토론과 연관된다

면, 가담자의 관점으로 투입됨(Hineinversetzen)은 내 생각으로는 계몽적인 학습효

과를 가진다.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를 들어 정부의 국외정치 고찰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수업 중에 논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교 역할을 소홀히 

하는지, 가담자의 행동을 서로 구성하게 하는지, 평화과정을 위해 강국들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국외정치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

의 토론도 마찬가지이다. 근거가 있는 편들기는 불합의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것은 불합의 중재에 적합한 양태들의 나열 이상이다. 가겔이 사회과학으로의 논쟁을 인

도하는 한, 그는 사회과학을 완전히 수업에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여

러 명제의 명료하지 않은 혼합을 통해, 처리 관점의 강조를 통해,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이 전문교수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서 꼭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수업모델에 따라 수업에서 논쟁이 나타나고, 그것은 편들기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둘 다 학문적 체계화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변환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

다. 이 두 모델은 수업에서 논쟁법칙을 주의하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부분에서만 현

실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들에게 정치적 논쟁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반

해 학문적  논쟁의 표현은 상급반 수업의 대상이 되기에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전문교수

법 학자가 변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방법으로 그 계명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

하다. 교사들이 수업 중에 모든 의견과 논쟁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문 것처럼, 수업모델이 

항상 학문적인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 위한 시간은 결코 충분치 않으

며,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학문적 논쟁을 수업에서 표현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논리정연

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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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진술한 고찰의 첫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단하게 확신할 수 있다: 전문교수법 학

자들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이텔스바흐 협약 문장의 변환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너무 적게 가담했고, 전문교수법에서의 학문적 논쟁을 소홀히 했다. 

전문교수법 학자들은 일련의 계획에서 모든 학문적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교사들이 성급하게 조화시키고 자신의 입장을 오히려 피하는 동안, 전문교수법 학자들

은 그들 자신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더 이상 문제화시키지 않거나 상대화하지 않는 그

들 자신의 학문적 명제를 따라간다. 교사들은 행동지침으로서 그 계명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이고, 전문교수법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명제와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약된 결과로서, 우리는 “정치적 학문적 논쟁”이라는 표현에 있는 논쟁법칙은 

이를 위한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도 계획상으로도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론과 본업에서 감소가 매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만

큼 많은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모든 전문학문적 전문교수법적 논쟁에서 

익숙해질 것을 교사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전문교수법 

학자들의 제안을 검증하고, 제도적인 범위에 관련성을 설정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전

문교수법은 그들의 전달과제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편에서 수업을 위한 전문 

학문적 논쟁을 선별해 주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사회과목의 학습과

정에 이러한 결과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 교수법학자들은, 학문적 지식과 인식 방법의 

복잡함을 단순화 하면서, 대중화되고, 이데올로기적인 정당화의 본보기로 전환될 위험

에 지속적으로 빠지게 된다”.(31) 수업계획과 자료모음집, 방침, 교과서, 논문들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저지해 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결과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떠한 수업도 제시할 수 없다. 그

것은 학생들이 학문적 논쟁과 반성하는 토론을 통해 비전문가적인 학문숭배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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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획득하고, 관심과 입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목표를 추구하는 수업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논쟁법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교사들

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에게 목표의 표상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정치적 논쟁을 다루

는 것이 쉽게 충족되면서, 전문교수법적으로 폭넓게 작성된 논의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화해서 말하자면, 학문적 논쟁은 때때로 단순화되어서 정치

적 논쟁 속에 반영되고, 대개 상급반을 위해서는 예비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청

구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변환문제를 단지 제한적으로 해결 가능한 전달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다양한 학문적 명제들과 자신의 명제 간의 전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 간의 전달, 일상의 의견들과 학문적 입장 간의 전달, 필수적

인 가담과 거부할 수 있는 교화간의 전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논문의 결과가 

연구되고 현실화 가능성이 제한되더라도, 어떠한 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수업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된다.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논쟁들은 정치수업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예시되고 해명되어져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독자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

록 그리고 가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교수법 학자들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결과와 명제의 개략적인 반대설정에만 요구

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한 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수업 중에 교화

를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명백하게 할 권리가 있다. 논쟁적인 명제의 고려는 자신의 명

제의 상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근거 있는 가담을 위한 전제이며, 동시에 수업상

의 불합의의 문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학생들은 과도한 요구를 받지 않으면서, 비

판적으로 교사의 가담과 논쟁을 벌일 수 있다. 따라서 논쟁에 대한 요구는 모든 사람들

로부터 인수받아 계속 고양시킬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요구가 늘 조금씩 

더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계의식이 나타나야만 한다. 이것은 논쟁법칙의 

깊은 이해에 속하며, 동료들과 교사들, 학생들에게 명확해져야 한다. 논쟁법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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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식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까지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중요

한 과제처럼 보인다. 사회과학적으로 성찰된 전문교수법은 이러한 한계의식을 얻으려

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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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호르눙

짧은 “역사적” 회고

많은 동료들이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우선 우리 남쪽 지역인 뷔템베르

크 주의 정치교육의 시작에 대해 짧게 회고해 보려고 한다. 전쟁 후 우리는 여기 남서부 

지역을 새로이 - 수염이 있는 에버하르트 백작의 시대와 같이 -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

었다. 여기 남쪽 슈투트가르트에서 울름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1952년까지 프랑스 구

역이었고 튀빙엔이 행정도시인 고유의 연방주는 뷔템베르크 호엔촐러른이었다. 그리고 

여기 1952년 “지역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이전 바이마르 시대의 “지역사업을 위한 제

국중앙회”의 첫 후계자로 탄생하였다. 그것은 1954년에 몇 년 동안 회장이었던 테오

도르 에센부르크(Theodor Eschenburg)가 등록한 협회로서 “지역사업 남 뷔템베르

크 호엔촐러른”이 되었고, 나는 몇 년 동안 그 대표로 있었다. 이 협회는 후에 연구공

동체인 “국가의 시민”(Der Büger im Staat)으로 바뀌었고 연방정치교육원의 선구

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때 튀빙엔에서 정치교육의 한 모델 또는 정치교육 안내

클라우스 호르눙

Klaus Hornung

무엇이 우리 사회를 결속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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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도였으며, 또한 “지역사업을 위한 연방원”에 있었다. 나는 1953/54년에 무렵 연

방원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문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 원장이었던 파울 프

란켄(Paul Franken)과 직원이었던 칼 크리스토프 슈바이처(Carl Christoph Sch-

weizer), 호르스트 푀치(Horst Poetsch) 등이 왔었고, 그들은 칼브/쉬바르츠발트

(Calw/Schwarzwald) 아카데미와 인찌히호펜의 시민대학 기숙사에서 열린 학회와 

세미나에 참가했었다. 후에 아놀드 베르크트레서(Arnold Bergstraesser)가 프라이

부르크에서 “국가의 시민”의 첫 번째 회장이 되었다. 그는 한스 마이어, 쿠르트 존트하

이머, 만프레드 해티히 등등과 같은 자신의 “프라이부르크 팀”을 데리고 왔다. 나는 여

러분이 여기 남쪽 뷔템베르크와 슈베비쉔 알프 지방의 역사적 현장에서, 전쟁 후의 정치

교육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짧게 언급하고 싶었다.

논문의 의도

나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가능적 또는 필수적인 영향력과 정치교육의 가능한 협약에 주

목하면서, 나의 주제와 함께 내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토론의 윤곽을 그려보

고자 한다. 나는 상세한 주제를 세 가지 논제로 요약할 것이고, 하나의 핵심적인 논제

와 그것에서 파생된 첫 번째를 해명하는 두개의 논제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때 그 때

마다 논평하려고 한다.

논제 Ⅰ

우리는 세기의 끝 무렵에서 결정적인 정치사회적인 변화, 즉 정치교육의 이론으로 확산

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변화는 얼마 전까지 - 바로 정치교육의 이론

과 실제에서  - “해방”과 개별적인 “자기 현실화”의 꾸준한 확장을 위한 변론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참조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그것을 전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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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성에서 찾게 될 때, 2차 세계대전 후에 있어왔던 서구의 산업사회의 오랜 성장기

간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반영”으로 오늘날 입증된다. 이러한 

단계는 이제 역사가 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방책, 세계경제의 경

쟁, 수요, 환경친화의 자료적인 한계에 부딪치지만, 그 단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낡은 패러다임이 “무엇이 원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결속시키는가?”라는 

집요한 질문에 의해 해체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치교육은 이러한 문제와 

주제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교육학적 매력과 신빙성이라는 관심 속에서 자

신의 과제목록과 주제목록으로 받아들였다. 맞다. 교육정치는 그러한 혁신 능력을 통해

서, 자신의 현재의 침체단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해명

바덴 뷔템베르크 주 정부가 지난 해 4월 정확히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무엇이 우리 현대 사회를 결속하는가 - 21세기의 개인주의, 책임감, 공동체”라

는 주제의 학회가 칼스루에에서 열렸었다. 그것은 대연합의 주정부에 대한 “초당파적” 

문제 제기였다(두려운 경향이 없다면, 그러한 원칙을 질문할 때 후퇴하는 CDU가 아니

다). 따라서 우리를 압박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낡은 이데올로기적 정당 정

치적 전선배치가 - 무엇보다 우파-좌파라는 낡은 도식 또한 - 후퇴한다는 사실은 명확

해졌다. 예를 들어 주간지 ‘디 차이트’지는 1993년 12월 헬무트 슈미트 75세 생일을 위

해 함부르크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1994년 초 ‘차

이트 논고’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1) 그곳에서 토론되었던 많은 내용은 놀랍게도 “보수

적인” 진부한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나의 튀빙엔의 연구 동료 테오 좀머는 그가 언젠가 

전쟁 후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민족이 그 모든 것이다”(나는 이것을 1942년 

무렵 하일브론의 교실에서였다고 기억하는데)라고 말했던 나치 독재의 붕괴 이후에, 비

로소 자유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이기를: “오

늘날 나에게는 다른 극단적 태도가 더 위협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손실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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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자기 현실화, 나는 이러한 자기 현실화가 - 지구상의 모든 곳

과 마찬가지로 - 지나치게 되면, 과도함과 폐해를 가져온다”고 본다. 베른트 구겐베르

거(Bernd Guggenberger), 프라이부르크 출신의 신중한 사람 중의 하나인 그는 심

포지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증가하는 대중의 부 없이, 개개인 부

의 이점에 대한 호소 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과거에는 사회적 

이익 공동체로서 조직되었다. 또한 정치적 연대로서 민주주의가 양보의 조직으로 기능

을 발휘할 것인가?

그와 거의 동시에 1993년 11월 드레스덴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의 “베르게도르퍼의 대

화”의 100번 째 세미나는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공공심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

문을 제기했다. 쿠르트 비덴코프는 이에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살

아남기 위해서 공공심이 필요하다. 공공심이 없는 사회는 살아남을 능력이 없다”.(2)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토론되어 왔다. 자유주의의 선구자 랄프 

다렌도르프 경은 이미 70년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켰다. 우리가 오랫

동안 익숙했던 무한한 “선택권”, 개인적 선택 가능성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의 기회는 결

속하고 유지하는 있는 힘을 통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충되고 균형

이 이루어져야 한다.(3) 자유 보수주의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신문의 전 발

행인 요아힘 페스트는 1993년 “어려운 자유-열린사회의 열린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읽

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정해진 신념, 형태

와 제도에 대한 의식, 이성, 넓은 안목, 신뢰성, 용기, 관용, 준법성의 사회규범을 파악

할 수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질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요약하면 

여전히 세계로부터 탈선한 시민의 덕 개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다렌

도르프의 확신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원칙들은 “냉담한 프

로젝트(cold-project)”이고, 자유로운 관계의 단순한 - 누구도 그 자체로는 파악하는 

못하는 - 조건이며,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 조건은 어떠한 그리움도 달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조건은 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이기주의를 양보하고 어떤 종류의 충족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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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는 위대한 경건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4)

유사한 내용으로 동료 한스 포랜더는 1994년 5월 드레스덴 공대의 취임 강의에서 다음

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양쪽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주의 또는: 무엇이 자유 민주주의

를 결속시키는가?” 그리고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서 평가하고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경고했다.(5)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포랜더가 말하길,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행운과 유용성의 표상을 통해서 

결국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깨뜨린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제사회와 경쟁사회

는 “사회의 결속력”을 계속 약화시킬지도 모른다.”

이미 언급했던 바덴 뷔템베르크 주 정부의 칼스루에 회의에서 오늘날 프랑크푸르트학파

의 대표주자 중의 한 명인 헬무트 드비엘(Helmut Dubiel)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논

제를 주장했다. “자유주의 사회는 위험에 빠져있다... 자유주의가 몇 백 년 동안 갉아 

먹을 수  있었던 공공심의 존립이 고갈되었다는 표시가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이다.”(6) 

우리가 정치적 진영이 개입되는 토론을 하게 될 때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적, 학문적

인 방법론 중의 하나와 관계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과 관계가 있다, 오히려 진

지하고 폭넓은 시도, 즉 경제적 사회적인 하부구조의 변화하는 실제관계에 대한 수긍할 

만한 대답을 발견하려는 시도와 관계가 잇다. 그것이 독일의 특징은 것은 전혀 아니다. 

나는 단지 소위 “공동체주의”라는 표식 속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폭넓

은 토론을 지시할 뿐이다. 그들의 대변자인 아미타이 에트치오니(Amitai Etzioni)의 

논문들 중의 하나는 “공공심의 발견”(The Spirit of Community)이라는 실용주의

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빌 클린턴이 “아주 멋진 책”이라고 말했던 책이다. 클린턴

에서 돌까지 헬무트 콜에서 토니 블레어까지, 요쉬카 피셔, 샤핑과 같은 정치가들은 에

트치오니 대화와 강연을 통해 조언을 받았다.(7) 이미 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

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자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 이러한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제목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의 한계”라는 압박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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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우리에게 주목할 만 한 점을 주었다: A.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런던 1981년(독일어판: 덕행의 손실, 프랑크푸르트 1987년); 로버트 

벨라: 마음의 습관. 미국 생활에서 개인주의와 책임(버클리 1985년); 낭시 로젠불룸(

편찬): 자유주의와 도덕 생활(캠브리지 마스 1989년).(8)

우리의 공개적인 토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파고들었는가 하는 것은, 경제와 사

회를 위한 본 연구소의 마인하르트 미겔과 스테파니 발의 “개인주의의 종말 - 서구 문화

는 스스로 파괴되고 있다”라는 출판물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9) 두 저자는 인간사이의 관

계, 결혼과 가족, 대중문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국

가적 양로계약을 잠식하는 인구통계의 발전에 대해,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의 경고를 

울리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호프 백작부인(Gräfin 

Dönhoff)이 1995년 12월 1일자 ‘디 차이트’ 신문에 “전리품을 노리는 욕망”이라는 근

본적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지면에 실었을 때, 독자편지가 실린 한 지면 기사는 “체제가 

규범을 잡아먹는다 - 실제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단결된 윤리적인 가치를 잃어버

리고 - 무절제에 대항하는 12개의 논제”(디 차이트 1995년 51호(10))라는 눈에 띄는 편

집제목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치적 수뇌부나 정당보다 시민

의 다수에게 더 명백한 사실은,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가 “(사회를 위한)부의 유지에 대

항하는 (정당의) 권력유지”라는 문장에서 요약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회

계약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11) 그 자리에 아마도 구겐 베르거가 표현한 것과 같이, 새

로운 사회계약은 “관용조직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치적 “연대협회”로 정의될 것이다.  

논제 Ⅱ

첫 번째 논제에서 표현하였던 패러다임의 변화는 두 번째 논제를 통해 더 상세하게 규

정되어야 한다. 우선 프라이부르크의 헌법학 교수이며 오늘날 독일연방헌법 판사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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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Ernst Wolfgang Böckenförde)는 이미 1967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유롭고 세속적인 국가는 그것이 스스로 보증할 수 없는 전제로 살

아간다.”(12)

해명

오늘날 우리 토론은 다음과 같은 사상들을 받아들였다. 그 사상들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미 아담 스미스, 헤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고찰했던 것이며, “시장의 조직 원리들

은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토대를 침식할 수 있고, 시장사회는 자신의 논리로

는 안정화될 수 없다.”(13) 시장경제의 자유에 관한 유명한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도

덕 철학” 교사로서 현대의 개인적인 시민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전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전제는 기름진 경제라는 고기요리에 곁들인 부드러운 야채 그 이상이며, 생명에 중요

한 비타민, 효소, 특별한 요소와 함께 인간 유기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다. 

헤겔은 그의 1821년 법철학에서, 시민사회를 윤리적 사상의 현실로서 국가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체계”로서, “윤리적 이념의 현실성”으로서의 국가를, 사회적 상황의 “혼

란”을 “극복하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서술했다. 토크빌은 결론적으로 “개인주의”를 

현대 경쟁사회의 본질적인 원동력으로 보았지만, 자기중심적인 이익추구의 원칙이 “종

교적, 문화적, 정치적인 규범들에 묶여 있지 않고, 그 규범들이 시장의 조건에 따라 일

상적인 연대감, 상호성, 일반적인 관심의 조정을 보장”하지 않을 때,(14) “공적인 미덕의 

샘을 말리고” 파괴적인 “자기중독”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개인주의의 영향력 또한 보았

다.(15) 헬무트 두비엘은 시장사회가 “전현대적 의미  체계와 의무 체계” 위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어야만, 시장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하며, 그것을 자신의 칼스

루에 강연에서 환기시켰다.(16) 이와 마찬가지로 안체 폴머는 헬무트 슈미트 심포지엄에

서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계몽의 현대적 경향은 이미 자라난 가치의 뒷받침에 의지

하여 살았고 -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한 경향은 은유를 사용한 것이며, 우리의 산

업과 소비문명은, 마치 현대 산업이 백 만년 동안 두었던 낡아빠진 에너지 샘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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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가치의 비축금”을 소비한다.(17) 그리고 두비엘은 칼스루에에서 이미 발견된 도

덕적 소질에 대한 시장사회의 “기생충 같은” 관계에 대해 말하였는데, 그 관계란 시장사

회는 도덕적 소질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18) 이미 언급한 드레스덴

에서 열린 베르게도르퍼 대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자유주의 사회들

은 단지, 그것들이 “자유주의 이전 전통사상에 대한 비축에 기반을 두는 그만큼만, 안정

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발적 순종, 인내, 교육의 원칙들, 그리고 개인주의를 제

한하는 그런 많은 것들.”(19) 명민한  논증에서 그는 늘 다음의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

공심 지향은 오히려 단념되는 반면, 더 합법적이고 더 사적인 이익추구의 구조원칙을 그

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는 단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기

능할 수 있다. 그 조건에 첫 번째로 윤리적인 원칙이 속한다: 계약에 충실함, 진실성, 사

람들이 서로를 심하게 때리거나 망가지며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자

유로운 사회의 규칙에서 스스로 산출되지 않는 윤리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20) 두

비엘은 사람들이 그 결과 오늘날 어느 정도 “사회적 생태집단”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다음의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소질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새로이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21)

정치 교육을 위한 결론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이 모든 실존적인 질문들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은 결코 의문

시 될 수 없다. 의미지향과 의무동기의 다시 살아남은 결코 행정적으로 산출될 수 없고, 

“의미와 의무동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재요청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두비엘에 

동의한다면, 정치교육은 그 주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사실상 자유주의 사회는 사회

적 도덕적 융합이 규약을 통해 위로부터 생겨날 수 없는 점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와 구

분된다.(22) 여기서 정치교육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이차적 덕목” - 이것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강제수용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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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을 맞추는 작업은 아니다. 또한 정치교육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각각의 핵심사상, 

사고, 태도, 윤리적인 삶의 형태들이 - 이것들은 자유에 앞서 놓여있고, 그것들에 자유

가 의지한다 - 스스로 “자연이 자라듯” 형성된다는 것을 믿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치교육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상황을 조화롭고 조용하게 미화해서는 - 정당

정치의 권력들은 명백한 이유들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 안되며, 대신에 꾸미

지 않고, 사실에 근접하고, 자유로우면서도 드라마틱하지 않게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주어진 현실상황은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자유의 과도한 연장, 자유를 

자신들의 의무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사람을 자유의 오용으로 이끄는 것이 더 쉬워 보이

는 우리의 사회분위기 같은 것들이다. 어쨌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질서에 대한 사회

윤리적인 전제들에 제기된 문제들은 이제까지보다 더 많이 수업에서 이론적으로 주제화

되어야 한다(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적인 질서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점으로서). 왜

냐하면 여기서는 어떠한 엘리트적인 사치스러운 질문이나 주변 질문들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적어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개척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후에 필연적, 정치적인 결정은 이 이성적 노력에 연계될 수 있다. 정치교

육의 중개자들, 즉 교사들, 모든 영역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구에서, 사

회철학과 법철학의 상급 세미나 형태 즉 현재 관련된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상역사

적인 맥락에서도 수준이 높은 것을 제공하는 형태가 선택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우리 수강자들의 폭을 위해 사람들은 자유롭고 구체적인 갈등 분석의 입증된 방

법론을 이용하는 데, 갈등분석의 자료들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가득 전달받은 것들이다.

-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과 현재 어려운 점, 비용, 지급 능력, 연대 공동체의 오

용에 대한 모든 기본문제;

- 세금정책, 세금체계와 세금의 정당화 - 국가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무

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국가는 공적인 자금의 낭비자가 되는가?

- 초과시간 근무 해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 구조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소득이 적은 그룹에게 많은 지원금이 지

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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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군대를 통한 그리고 독일의 보스니아 전쟁 참여를 통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사회 윤리적 기본문제. 많은 사례들이 꾸준히 기본원칙을 위해 정치적 판

단능력의 목표를 요약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그리고 더 많을 예시들은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항상 원칙에 

대한 물음으로 좁혀져야 한다.

오늘날 토론이 다시 강화되고 명백한 이유에서 “가치의 비축(Vorpolster)”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교육을 위해 정치의 역사적 차원으로 다시 강하게 방향을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치교육의 현재-고착성은 우리의 학교수업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특별한 약점에 속한다. 국가의 위탁 상황에 있는 정치교육과 그 담당자는 어쨌든 

내 의견으로는 많은 교육정치가들과 연방주들의 성향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역사과목 교습계획의 잡동사니들을 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낡은 것일수록 더 

가볍게 지워버릴 수 있다”(23)는 표어에 따라 소위 “쓸데없는 교육의 짐”의 폐기를 선전

하고 있다. 많은 교육정치가들이 교육을 “짐”으로서 느낀다는 사실이  어떤 정치적 결정

의 충분한 토대일 수는 없다. 그것은 토마스 니퍼디(Thomas Nipperdey)에 의해 이

미 70년대에 언급되었던 “중요성이 없는 것에 대한 중요성”으로 끌어가는데, 그 시기에

는 페리클레스와 반대되는 현 정부교육이, 또는 오토 제국 교회에 반대되는 “성의 역사”

가 역할을 했던 시기이다. 많은 교육정치가들이 자유주의적 질서라는 삶의 중요한 기본

토대에서 얼마나 많이 발을 구르고 있는지, 그리고 배가 격랑하는 바다 위에서 도움 없

이 운행할 때까지, 배에서 그 바닥짐을 얼마나 빼내야 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수업이 현재를 위한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차원적인 시대정

신과 일상생활과 시장의 구호에 대항하는 면역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가 “

인간문명의 여덟 가지 죄악”에 속하게 했던 “인간의 도구화”(24)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성을 부여한다. 역사수업은, 이상국가론(Politeia)에 있는 플라톤의 통찰과 함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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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청년세대들에게 유럽 지성사의 위대함을 통해 정신적인 지도와 안내를 전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의 과잉은 국가에게나 개인에게나 바로 노예의 과잉에로의 전환이

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의 “법의 정신”(1748)에서 덕행을 뚜렷하게 민주주

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일컬은 찰스 드 몽테스키외(Charls de Montesquieu)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까? 자유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이 해도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데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

는다는 데에 있다.”(25)

우리가 다시 한 번 쉴러(Shiller)의 “종의 노래”를 작품으로서 해석해본다면 어떨까?  

그것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빛의 이중적 의미로 자유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빛은 우리

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불로서 유용한 온기를 주지만 - 감시와 한계가 없이 -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이 되지 않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깊은 가치

공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뀌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반대되는 움직임, 즉 하나는 자

유이고 다른 하나는 전제정치에 유리한 것이다”; “부를 향한 갈망”이 자유를 위한 사랑

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더 지속적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또한 “새로운 방식의 

전제주의”(26)가 쉽게 성립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

주의”로부터 선별한 텍스트는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뛰어난 입문서 - 그 때문에 

많은 참고문헌을 쓸데없게 만들었지만 - 이다. 

결론적으로 고전적인 덕론은 “아마도 유럽정신사의 값진 선물이며, 도덕과 윤리의 몇 

천 번의 사고에서 나온 결과이다. 학생들에게 오늘날 알아듣지 못할 혼란스러운 기본방

침이 아니라 대신에 고전적인 덕의 규준이 그것의 예술적인 훌륭함과 함께 주어진다면, 

확실히 그들에 의한 집단범죄나 살인공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에 복종하는 

것만이 그들을 범죄 앞에서 놀라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의 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도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제, 그 젊

은이들의 정신을 위한 도전! 너의 정열을 다스리고, 너의 기질을 자제하라! 그리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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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 집단강요가 법에 표현된 정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집단 강요에 저항하는 용기를 

가져온다는 것에 용기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27) 나는 옛 문헌학자들만이 수업에서 요

세프 피퍼(Joseph Piper) 추기경의 핵심덕행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이용해야 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두마차 - 지혜, 정의, 용기, 절제(쾨셀 출판사, 뮌헨 1964).

논제 Ⅲ

정치교육이 현재의 수평선을 넘어서 바라보면서 먼 곳을 가리키는 일이 거의 없다는 위

험과 더불어, 정치교육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당과 가까워졌고 정당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조화로운 표현의 결과이다.

해명

나는 국가의 위탁 정치교육이 우리의 문제 상황과 사회적 경제학적 정치적인 질서의 “

상처” 들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정당

과 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위험한 일 주위를 맴돌기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럼으로써 정치교육은 스스로 피해를 입으며, 정당 및 정치가에 대한 널리 퍼진 짜증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종종 공식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 대신

에 우리에게 널리 퍼져있던 금기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입감 없이 깨부숨으로써, 정

치교육은 그것의 교육학적 교수법적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교육은, 

내 인상으로는, 지난 몇 해 동안 점점 더 질식할 것 같이 되어버린 독일의 공적 의사환

경(Meinungsklima)에 반대하여 정치적 정확함을 이유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정치교육은 그런 의사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리고 차별화되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

라, 종종 비판 없이 의견이 같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침묵하는 다수에게 신뢰

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 침묵하는 다수 속에 그것이 찾아야 하는 수신자들이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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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이 정치 정당에서 더 불충분하고 더 조화롭고 더 순응하는 토론을 하면 할수

록, 정치교육을 위한 대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혁신의 힘과 생명력, 

매력을 위한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아마도 정치교육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침묵하는 다수가 손톱을 불태울 정도로 논쟁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 외국인과 이주민의 문제점;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

- “국민의 보호자, 보모, 교사 가정교사”에 해당되는 조항 21GG  따른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에 대한 협력”에 대한 정당들 스스로의 문제점이 있는 변화, 이들

   을 돌프 스테른베르거는 이미 오래전에 솔직하게 “사회를 형성하고 구성하며 쓰

   다듬고 길러내는 자”들이라고 불렀었다”(빌헬름 헤니스);

- 이와 관련된, 지도자의 선택과 고용의 문제점, 정치적 위치에서 성숙한 자기 서

   비스 정신, 이것이 많은 것을 맹세하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짜증을 

   위하여 많이 기여했다.

요약: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조종과 조작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언어의 귀로

서 이해될 때,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데비드 리스만(David Ries-

man)이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자신의 책 『고독한 대중(The Lonely Crowd)』(28) 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회에서 몇 배로 외부조정이 가능한 수동적인 정보수집가나 뉴스 소비

자들의 시급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중요하다. 

결론적 고찰

마지막으로 내가 정치교육이 시작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주길 바란다. 그 

당시 아놀드 베르그슈트레서는 자신의 정신적 독립성과 헤아릴 수 없는 교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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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교육을 위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당시 그는 “시

민과 국가”의 회장으로서 영향력 외에도 정치학과 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

고 있었다.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그가 대변하는 정치학을 그는 “학문적 노력의 확고

함을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확장하는 일로 세우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29) 그것은 직

접적인 정치 상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정치교육일 수도 있다. 베르그슈트레서는 정치

교육에게 “국가시민의 판단능력을 전개하는데 뒷받침을 해주고”, 이를 위해 학문화되기 

이전의 - 정치교육의 “살아있는 근거”로서 - 인간의 현존재경험을 출발점과 동기부여

로 받아들이는 과제를 정해주었다. 당시 그에게는 둘 다 중요했다. 하나는 실천지향과 

상황 타당성에 관한 것이고 - 그는 그것을 “현재의 상황분석”이라고 불렀고 - 다른 하나

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학적 기본통찰의 타당화에 관한 것이다. 그에게는 “공공질서 체

계의 실제 속성에 대한” 질문과 “현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의 위계질서에 대

한 규범적 질문”과의 통합이 중요했다. “좋은 행동”과 “좋은 질서”에 대한 질문, 즉 규

범과 가치의 영역은 베르그슈트레서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

확한 지식을 전제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정치학과 정치교육은 포기된 것과 정치적으로 요청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인 규정을 피할 수 없다. 무생명의 자연의 대상세계와 구분되어,  “인

간세계의 합의”에서 학문의 주제와 문제들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

듯이 “이미 실행된 것(res gestae)”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과정의 원동력 가운데에

서 꾸준히 단념하는 것, 즉 그가 우리에게 늘 반복하여 주입했던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

(res gerendae)”을 말한다.

우리는 그 때 추방자들의 통합정책 또는 조세평등 같은 핵심적이고 논증적인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그 당시 50년대에 우리의 세미나와 학회에서 이러한 이론적인 전제를 현

실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행동의 선구적인 사고”의 의미로 아주 의식적

으로 정당의 대표자들, 관료들과 함께 추방자들의 대변인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구체적

이고 원칙적인 몇몇 결정에 함께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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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의 오늘날과 연관지어 볼 때, 여러분들의 일에서 항상 정치적

인 것의 과제의 특성을 찾아 인식하고, 강조하며, 그로부터 정치교육을 위한 새롭고 혁

신적인 명제를 얻을 것을 제안하도록 한다. 있는 것의, 존재하는 것의, 제도와 결정메커

니즘의 단순한 서술은 - 얼마나 그것이 교수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든지간에 - 극

복되어야만 하는 과제와 문제들의 금기 없는 공개를 통해 그것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자신의 해결제안에 이를 때까지 보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제안의 수신

자는 정치적, 의회적, 관료적 결정과 관철에 대한 관할법원이다. 나는 이른바 주 정부의 

회의에서의 헬무트 두비엘의 의견에 동의한다: “전통 후기의 사회에서 시민정신은 가장 

표면적으로 갖출 수 있는 선이며, 그것의 존립은 점점 더  강하게 제도적인 격려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아마도 사라지는 시민정신에 대한 정치가들의 한탄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원래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시민의 연

대감이 현존하는 제도를 통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30) 여기 정치교육을 

위한 제도들은 “정치교육 전선! 조용히!”는 표어에 따라 기성 권력 조직의 용감한 종으

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언어의 귀로서, 이것과 저것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으로서, 

과제와 임무를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두비엘은 덧붙일 것이다: “제도적인 격려 효과”는 

오늘날 본질적으로 부족한 정치 책임자의 모범 효과를 통해 당연히 보강되어야만 한다.

어쨌든 정치교육이 정치적인 권력조직의 예인용 밧줄에서 그것의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역할을 변화시킬 때, 그것은 시민사회의 언어의 귀로서 스스로 매력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유주의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공

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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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만 그람메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교수법적인 논리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이 인용되었다. 그 정칙은 전문 

교수법(디터 그로서)의 “성숙단계”의 특징으로, 정치교육 토론의 완성으로 여겨진다.(1) 

협약은 신앙 고백 같은 반복된 정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일상규약으로 이행할 수도 있

었다. 다음 논문은 학회의 주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하

고, 그것을 논제로 첨예화시켰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학교와 학교 외의 학습과정의 

구체적인 분석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것의 모든 가능성을 이용하여야 한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의 원칙을 찬성하지만, 교육학적인 행동 면에서 비의도적이

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경시한다는 수업분석의 실상은 사회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이텔스바흐 정칙은 일관되게 수업의 분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1986

년에 볼프강 힐리겐(Wolfgag Hilligen)이 “교실의 특수한 요소들”의 중요한 분석에

틸만 그람메스

Tilman Grammes

수업분석 - 전문 교수법의 결점

“프로그램을 허용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향상시켜라.”
                                            (에리히 케스트너: 섣달 그믐날 밤을 위한 격언, 1936)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198

서 요구한 방법은 의사소통 상황의 유형학(Typologie)으로 해체될 수 있다.(2) 나는 여

기 잠정적 리스트에서 12가지 변형(A-L)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전문 교수법은 기획안이 많다 (수업계획의 강조).(3) 그러나 교사는 그들이 지금 선택문

제로 한탄하고 있는 교과서나 수업모델에 나와 있는 경제순환과 법정방문, 입법과정 또

는 남북 갈등에 대해서, 실제로 과연 몇 배의 연출이 필요한 것일까? 기술 장인들도 그

러한 한계에 놓여있다. 현재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전통적인 “교습기술의 

사례”를 걸러내고, 그것을 반복하고 변화시켜 전환하고 손질할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있

다. “복사하는 것이야말로 장인이 통달해야 하는 예술이다.”(베르트 브레히트) 수업분

석의 중요성의 강조는 어떠한 새로운 경향을 유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

행 중이거나 끝낸 교육학자들은 관례적인 수업의 꾸준한 분석에서, 자신의 현재사상과 

전문가적 지식을 날카롭게 만든다; 산파술적인 능력(Mäeutik=산파술).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긍정적인 학습목록으로서 늘 선 기술적(praeskriptiv)이라고 잘

못 이해되었다. 그것은 정치교육의 가장 상위의 목표 표상을 표현하고, 부가적으로 50

년대와 60년대의 인문학의 교육계획들을 잘 울릴 수 있는 전주곡의 기능을 맡게 되었

다. 내 의견으로는 이러한 영역에서 보충을 시도한다는 것은 “공익”, “국가” 또한 “민주

주의를 위한 교육”(본 저서에 실린 고트하르트 브라이트와 비교)과 같은 개념에 대해 논

의하는 것이다.(4) 그러나 보이텔스바흐 학회의 참가자들은 커리큘럼 위원회는 아니다; 

그들은 독일의 문화 연방주의 내의 위임자들도 전혀 아니었다.(5) 여기에 덧붙일 것은 이

미 1982년에 기센에서 열린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회의에서, 이미 내용적 “협약”이 있

었다는 선동적인 소견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내용적인 중점 영역의 차원에서 학습계

획들의 놀라운 일치들이 발견되었다.(6) 그러나 수업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

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협약은 교수법적인 협약의 정칙으로 읽혀질 수 있다. 중심에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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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적 원칙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조직화하는 주도이념은 사회적 정치적 

지식을 학교 지식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

적인 경향과 반대로, 교육학은 사회라는 학습 분야에서 교수법의 일차 관련학문이다.(7)

교수법의 원칙은 문맥으로부터 자유로운 규범적인 교육학의 재판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야에서 수업을 위해 자명하게 작성된 지침들은 ‘규범적인 

교수법’에서 중요하다. 그 지침들은 특정한 경험명제와 전달된 의견들에서 추론되고, 구

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설정된다 ... 그것들은 한번 획득했던 상황 내에서는 적어도 부

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경험 영역에서 분리되어 규범적인 행동지침

으로서 발표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8) 전문 교수법의 원칙들은 가르침과 배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 원칙들은 경향, 개정, 확장(헤르만 기제

케)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을 타진한다. 물론 교수법의 원칙들은 “수업의 상황을 학생들

의 학습과정을 위한 중요한 면으로 해명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9) 보이텔

스바흐 협약은, 수업 중에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것처럼(발

터 가겔), 이성이 규정한 토론의 규칙을 제공해 준다. 교수법적 원칙은 검증 기준이고, 

수업의 선택 결정의 조절과 반성을 위한 “구조적 창살형태”의 방식이다.(10)

이미 1986년(첫 번째 후속 학회)에서 한스-게오르그 벨링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원칙을 체계적인 학습차원으로 배열하려고 하였다. 논쟁법칙은 인식적인 학습목표 차

원을, 강제성금지는 감정적인 것을, 관심 규정은 행동 지향적인 학습목표 차원을 충족

한다. 나는 더 나아간 체계화를 제안하려고 하며, 그 형식은 교수법의 삼각형 사고 모형

으로 정렬하였다: “수업의 과정은 ... 형태에 따라 교습자(그 자리에는 책이나 미디어

가 올 수도 있다)와 적어도 학습자와 주제 간의 세 측면의 관계에 대한 연출이며 정보 기

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송신자, 수신자, 뉴스; 그것은 해석학적으로 작가, 독

자, 문서를 말한다.”(11)

틸만 그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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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수법적 삼각형과 협약 원칙들

                                                                 사건

                                               “관심”                        “논쟁”

                                                         

                                                              “강제성”

중요한 것은 원칙들이 꼭짓점이 아니라 삼각형의 옆선에 역동적인 전달관계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관계는 수업분석에서 강조될 수 있다. 그로인해 교습과 학습의 어려

운 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탐색적인 전공수업의 연구가 최

근 몇 년 동안 수집하였던 자료와 관련된 사례의 선택이 언급되는 동안, 자리가 부족하

기 때문에 결의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례는 텍스트 범위의 이유에서 원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수업이론: 지식의 변형 이론으로서 의사소통의 전문교수법

수업분석은 수업이론을 필요로 한다. 수업은 지식 전달을 돕는다. 교수법적인 행동은 교

육효과를 지닌 학습대상에게 사회적 선례에 대한 지식을 변형하여, 지식을 나누고 선택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12) “교육학적 코드”(바질 베른슈타인)는 지식을 분류하고 틀

에 끼운다. 모든 지식은 그것이 적용된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세계, 학

문, 제도, 미디어, 학교). 전공수업의 수업내용은 세대 간의 사회적 활동(Praxis)을 상

징적으로 대표한다. 교수법적 변형은 교수법적 전환(합리성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문맥

으로 번역)과 교수법적 환원(밀도와 집중을 높여 요소화 함)을 요구한다. 개방과 폐쇄의 

활성화는 보호의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교수법적 변형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보호를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학습공간이 제도적으로, 마치 사물처럼, 주어진 

학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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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보호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학습공간이 성

인 범주의 교육학적 구조화를 통해서 그리고 - 평가절하해서는 안되지만 - 주제와 형식

에 대한 사회의 연출과 시간의 연속 장면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습대

상들 내에서의 주제선택과 생활 세계적 주제변형을 통해 공개된다.”(13)

드라마적인 교수법에서 그러한 “생산 라인”은 핵심인데, 그 라인이란 중요한 학습요구

의 선택적인 방법을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에서 수업 중에 모사하는 것이다. “수업은 연

극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상상의 현실을 생산해낸다.”(14) 지시적인 교수법은 상연하고 

보여주는 예술의 이론이다. 수업의 역량은 무언가 장면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수업은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연하고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강제성 금지

강제성금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영역에서 지식의 변형을 강조한다. 불균형과 편파성을 

통해 미묘하게 조작하는 것에 대한 질책은 전공교사에 함축된 윤리에 대한 가장 심한 위

반으로 여겨진다.(16) 정치교사의 전문적인 행동은 학습 집단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논증

적 배분에 의존해서 변화하여야 한다. 지빌레 라인하르트(Sibylle Reinhardt)는 이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a. 논증이 동일한 학습 집단: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금기시된 다른 입장을 공격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과도

한 요구 계명) 반대-검사(Contra-Anwalt)의 역할(“advocatus diaboli: 토론을 활

성화시키려고 반대의견을 내놓는 논쟁자)이 교사에게 떨어진다. “학습집단은 스스로 정

치적 논쟁점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교사는 전략적이고 사실적인 의도로 참여해

야 한다 ... 학생들이 비정치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이 되면, 교사는 정치적이 

틸만 그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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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한다. 역설적인 결과로, 학습 집단에서 편파성(냉담을 잘 헤아려야 한다)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가장 먼저 학생들과 외부사람들에 의해 편파적으로서 해석될 수 있

을 교사의 태도를 이끌었다는 것이다.”(17)

b. 논증이 이질적인 학습집단:

교사의 역할은 논증들의 다툼에서 사회자의 역할이다. “갈등을 완화”시켜서, “모든 면

이 약간씩 옳게 한다.” 이러한 긴장의 압박이 생기면, 정치의 필연성이 살아나고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조직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통찰하게 된다(한나 아렌

트). 이러한 사회자의 역할은 교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c. 냉담하고 무관심한 학습집단:

정치를 불쾌하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학습집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

다. 아마도 교사는 긍정적인 공동의 경험을 통해 능력 개발의 동기 형성을 도와줄 수 있

고, 연습을 통해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또한 강제성 금

지에 대해 시간적으로 제한된 위반도 일어날 수 있다. 교육학자는 선동의 수단을 파악하

고, 학습집단을 연출된 상황을 통해 지배한다. 고전주의 사회심리학의 교습기술 실험으

로 예를 들자면 산문 “파도”(모르톤 루에)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고등학교의 실제 돌

발사건을 근거로 하였다.

각 교육과정들은 학습자들을 사고 틀 안에 집어넣는(“침잠해 있는”) 논증적이지 않은 독

단적인 단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후에 반성을 통해 다시 부서지게 될 때, 교육과정

은 독단적인 단계를 견디어낼 것이다.(18) 그러나 오늘날 실제 수업에서 진지하게 강요되

고 있는가? 명백히 정당정치를 행하거나 자신의 학생들이 - 학생지도부나 학부모의 동

의 없이 -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제재한다는 협박으로 시위참여를 금지하는 교

사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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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A】 호소와 영웅화를 통한 강제성

얼마 안 된 독일의 과거에서 동독의 국민윤리와 역사 수업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기록되

었다. 이러한 사례를 기억해서 민주적인 교육개념에 대한 거리감을 재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 역사시간(1972년 동독 동베를린에서 9학년 학급)은 룩셈부르크와 립크네히

트, 칠레의 대통령 알렌데에 대한 정치적 살인을 주제화하고 있었다. 

남자 선생: “말해 보아라, 어디에서 계속 시행할 그러한 용기가 났을까? 그러한 상황이 베를린

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거리는 탱크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씨를 더 이상 뽑아낼 수 없다고 립크네히트는 말

한다...  그리고 알렌데 박사는 너희들이 방금 들었던 바와 같이 더 이상 그것을 돌

이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제동을 걸 수 있고 무언가 잠시 멈출 수도 

있다... 그들은 미래를 신뢰한다, 그들은 학문적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학문적

인 사회주의를 신뢰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된다면, 너

희들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넓은 혁명적인 의식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너희들은 행동했을 것인가? 그러나 너희들

이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거나, 또는 다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한

번 생각해 보아라. 거기서 너희들은 자신이 혁명적인지 또는 혁명적인 의식이 있

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19)

도덕적인 호소를 통한 그런 강제성과 실제적인 “정치적 말단”은 오늘날 드물다. 효과의 

과장된 표현이 오히려 효력이 없게 만들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윤리

의 소식내용을 실제로 몇몇 교사들을 제외하면 누가 믿었을까? 다음에 나오는 강제성의 

섬세한 형식은 종종 있는 일이다.

틸만 그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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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B】 동맹을 통한 독차지

논증이 동일한 학습집단은 교사와 학생들의 동맹을 통해 너무 빨리 내용적 동의를 명백

히 한다: 그러한 호의는 종종 도덕화된 현실분석과, “정치적 올바름”의 미디어 형태의 

계속적 전수와 연관되어 있다.(20) 그것은 강제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압박되

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정보는 금기화 된다. 무엇보다 사회초년생들은, 학습 성공을 아

직 전적으로 좋은 사제지간의 관계로 고정하고(고정해야만 하고), 학습자들의 대상과의 

논쟁에  더 적게 설정하는 한, 그런 성향으로 기운다. 민주화와 관용의 어려운 점을 주제

로 한 수업(1990년 “전환” 중에 베를린 8학년 학급)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빠진채로 

대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자 선생: 지금 토론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 본인이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정말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이 학급에서는 아무도 없니? - 그

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문제점에 대해 알아들었

지.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

을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현재 관용을 베풀고자 한다면, 우리

는 관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만 한다...”(21)

그 이전에 레베카라는 여학생이 동성연애를 다루며 어려운 점을 조심스럽게 표현하였

다.

【변형 C】 이의에 대해 흘려듣기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더 영리할 수 있고, 이미 그러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수이기  때

문이다. 수업 보고서는 늘 알찬 계기들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교육자들이 지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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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흘려들었던, 수업의 방해로서 부드럽게 사라져 버린 학생들의 질문을 보여주고 있다.  

발달정치(실업학교 9학년, 1979년 프랑크푸르트)를 주제로 한 수업시간에 학생 리키와 

요아힘은 그들이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의 일차원적인 분류를 탐구하면서, 간접적으로 

종속이론과 현대화이론 간에 발달정치의 논쟁을 주제화하였다.

여교사: 그래,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너희들은  

 브라질을 어떤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었지?

 리키:  커피의 나라요! (학급에서 웃음이 터짐)

 여교사: 그래, (...) 차이점, - 네가 말한 그 극단적인 차이점 말이야, 리키 

 리키:  예! -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교사:  산업국가가 있고 또 그리고?

 리키:     개발도상국가요.

 여교사: 아! 그러면 브라질은 어떤 나라지?

 요아힘: 저는 사람들이 규모가 큰 산업국가외에는 어떠한 산업국가도 산업국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물론 또한 브라질은 완전히 

 개발도상국가에요 - 왜냐하면 결국 브라질은 약간의 수출, 지금은 커피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여교사: 그래?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힘: (동시에) 그리고 약간의 원자재요.

 여교사:  (계속해서), 개발도상국가의 이러한 등급분류에 따라 브라질은 이에 속한다   

 - 그래, 자 그러면 - 너희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 상위개념? 

 - 자, 그럼?(22)

“개발도상국가”라는 용어는 리키 학생에 의해 아이러니하게 “커피의 나라”라는 단어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놀라운 연상 작용을 여교사는 산파술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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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206

게 바로 정의되고 있는 정치적 원칙문서의 지시에 따라 관습적으로 다루었다.”(코링, 

319쪽) 그것은 반주제화의 문제이며, “단지 사회를 보는” 여교사의 조정정치로 인한 논

쟁배제의 형식이 문제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발표하게 한다면, 그는 그것을 - 학생들이 하겠다고 암시를 하는 때 보

다 - 좀 더 자주 논증이질적인 학습집단에서 해야 한다. 수업상의 행동에 대한 직업상의 

문제는 교습자가 그의 입장에서 촉박한 “학교 시간”을 이유로 해서 성급하게 지식을 보

장해 주려는 태도를 통하여 함축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의 다원성을 동질화하는 것을 어

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23) 그러나 언제 학생들의 발표는 필수적인 

핵심을 벗어나고, 그에 반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언제 오게 될 것인가?

【변형 D】 조화를 통한 설득

갈등지향적인 그리고 관심지향적인 교수법은 “직업연수생이나 노동자, ‘생활보호대상

자’, 청소년들의 관심을 위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인, 기업가, 복지관청, 

학교당국 등등의 관심과는 반대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약자와 가난한 자, 소

외된 자의 욕구와 관심”(24)을 위한 것이라는 기제케의 명증적 표현은, 보고서를 강독하

게 되면, 전적으로 의심스러워진다. 성인과 청소년들의 서로 다른 관점들은 아주 빨리 

조화된다. 본보기로 법률학의 표준 주제를 들 수 있다. 성인들이 계약법(연령 제한)에서 

사회적 징세로부터의 법률적 보호로 보는 것을 청소년들은 행동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제한으로 그리고 간섭으로 경험한다. 생활 세계와 제도의 특징 연관은 사라지고, 생활 

세계는 식민지화되고(위르겐 하버마스), 당사자들은 그것이 좋다고 느낀다.

 한 수업시간(대략 1981년 함부르크 김나지움 9학년 학급)에 16세 청소년의 오토바이 

구입 건이 다루어졌다. 사건의 유일한 - 물론 법률적으로 옳은 - 해결은, 부모가 동의

하지 않는다면(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생각 가능한 교육학적 갈등 해결은 주제화되지 않았다.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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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다음과 같은 법철학적인 보편화로 결론을 맺었다(전달):

남학생:  계약들이 법적으로 확고히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계약들이 불문법이든지 간에, 

 계약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불문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남교사:  매우 좋은 생각이야. 

 첫 번째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남학생:  살인과 죽음이요.

남교사:  그래! 어떤 계약들도 유효하지 않다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누구지?

남학생:  더 강한 사람이요.

남교사:  맞아. (많은 학생들이 가볍게 웃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야생의 법칙이나 거리의 법칙을 갖고 있어: 강한 자, 강한 자만이 그

것을 실행할  수 있지. 그것이 계약 없는 상황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전체가 너희들

을 위해 전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명백해. 내가 바라는 것

은 법적인 고찰방식이 보통의 표상방식보다 - 규칙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 더 섬

세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명백하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랫동안 휴식을 취

할 만해.

학생들:  (모두) 네! 

법이 긍정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한편으로 그들을 자유

롭게 하는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존관계의 직접성이 추상적인 규칙과 규범

을 위하여 깨지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그 “억압하는 것”이 “그

래!”하면서 그 편에 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문명의 법칙은 실망을 함

축하고 있다. 법은 강한 자의 권리에 대항하여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사

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면, 사실 법칙은 약자에 맞서 강한 자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것이 다음 수업시간에 반성되지 않는다면, 비판적인 정치교육 대신

틸만 그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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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법률조항학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수업분석은 “수업 중의 강제성의 미묘한 형태들”을 개방해야만 한다. 그러한 강제성은 

교습자들에게 그의 의도와 반대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다.(25) 강제성의 문제점이 단지 

교사와 학생의 교육학적인 연관성에서는 규정되지만 학습대상을 가치 정합적으로 미리 

확언하는 차원에서는 규정되지 않는다면, 교수법의 변형과제는 앞으로도 생기게 될 것

이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 논쟁원칙은 강제성금지와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다.

논쟁원칙(불합의의 법칙)

이러한 불합의 법칙은 수업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즉 우선 교습자와 사건의 만남에

서, 지식의 전달과 관련이 있다. “올바른 준비의 기술”(하인리히 로트)은 긍정적으로 읽

으면 “진정성 법칙”을 포함한다: 전문적인 전공교사는 “사건”을 원래 그대로 그 측면에

서 접근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회적 과정과 이론을 수업에서 구조와 일치하게 “모방

하고” “표현할” 것인지(26) 그 연출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적인 표현

도 선택한다.

학습과정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논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본 저서에 실린 게오

르그 바이세노의 논문과 비교할 것). 수업에서 CDU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면, 나중에 

몇 분 동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한 SPD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요약적으로 언급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수업을 계산술과 혼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지속

적인 상대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교육은 한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오랫동안 한 사건에 

자신을 개입시키고,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수업분석의 비판은, 그것이 상반

된 가치들이 [하나에로] 환원되는 경향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여줄 때만, 정당하

다. 이것은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이론의 의미로 보면 권력의 과정을 통

해 해결되는 담론배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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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E】 가상 논증을 연출하다 (인위적인 학교 지식)    

교과서 분석은 수업과정에서의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한 많은 간접증거가 있다. 그것은 현대 정치수업이 가상 논

증을 연출하고, 그로 인해 구조적 갈등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치에 대한 미디어의 자기연출(상징적 정치)이다. 나는 인위적인 학교지식의 생산품을 

네 가지 사례를 본보기로 증명할 수 있다:

1. 핵심자격 형성역량. 출처: 페터 바인브렌너(편찬): 정치교육의 핵심 자격, 

    베츨라 1991, 9 ~ 38쪽 (대기업의 직업연수생 갈등과 의사형성 과정)

2. 교사들의 계획 교수법에 대한 사전숙고. 수업 중 현실구성 시에 자료의 담당 기능. 

    출처: 틸만 그라메스/게오르그 바이세노(편찬): 사회 수업, 옵라덴 1993, 

    121쪽 ~ 142쪽 (망명자 지원소와 지방자치의 의사형성 과정에 대한 갈등)

3. 미시적 세계에서 거시적 세계로 가는 다리. 출처: 게오르그 바이세노/페터 마싱

    (편찬): 정치교육의 핵심으로서 정치, 옵라덴 1995, 133 ~ 160쪽 (실업의 원인)

4. (게오르그 바이세노) 수업주제로서 정당과 선거. 출처: 정치연방교육원(편찬): 

    조망할 수 없는 세계에서의 책임감, 본 1995, 153 - 160쪽

사회적 이해과정이 수업의 의사소통으로 변환되는 것에 있어 인위적인 학교 지식 생성의 

구조적 원인들은, 정치의 일상적인 수용의 특정한 형태에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의 외

형적인 특징에 있다. 교사 비난, 학생들 비난 그리고 문화부장관 비난에 대한 비판은 충

분하다. 불합의의 법칙은 논쟁에 대한 “모사”에서 실패한다. 왜냐하면 교육학적 종사자

가 교수법의 이론에 상응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사건으로서 

정치”는 구조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스스로 반주제화의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사건이 단지 모사되어져서는 안 되고, 대중매체의 상징적인 정치연출의 “안개연기” 

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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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F】  에 관하여 말하라

사회의 비교할 수 있는 관점방식이 표현되지 않는 원칙논쟁은 다른 경우에 은폐된다. 그 

사회는 어떤 포괄적 판단기준이나 비교를 위한 제3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원

칙싸움이 있는 조직이 정치 사회의 토론과 교수법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를 한다. 적용분

야는 상호문화적인 주제들이다. 모호함에 대한 관용과 다 관점이 이해능력의 형성을 도

와주어야 한다. 경험적인 내용분석의 확증에 따르면, 외국인과 타인들, 즉 외국인 가족

이나 그들의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주제화는 다섯 개의 짧은 담론규약에서 이루어진다:

- 차이점 찾기

- 공통점 찾기

- 출신국가 질문하기 전문가인 외국인 여학생들에게 출신 국가 질문하기

- 이국 문화의 대표로서 민속품과 기념품

- 동정할만한 아웃사이더의 역할로 외국인(27)

“좋은 의도”에서 타자에 대해 말하라는 말 때문에 외국인들은 침묵 속에 놓여지게 된다. 

그 이유는 낯선 이에 대한 그들의 체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자신의 

목소리나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해방 지향적 교수법이 합의하

에 논쟁배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민감하게 말하자면: 파트너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표어: 서로에게 친절하라!), 바로 그 때문에 배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성인정치교육에서 유래된 표본적인 사례가 있다 (외국인노동자 부서에서 일하

는 지방자치 고용직 사원들의 재교육). 또한 교수법적인 원칙들에는 감정이입이나 관점

변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해 있다. 왜냐하면 그 원칙들은 기능화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보의 의사소통을 잘 배치하여 자신의 해석관점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 관점을 인수하는 전략적 이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28) 이것이 해석에 대

한 면역으로 이끈다. 그래서 다음의 것에 이른다: “다른 문제 관점에 대한 다양성은 (이



211

해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관점은,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보다는, 더 존중되며, 여기에 이해의 한계가 있다.”(29)

가장 유익한 경우는 다양성에 대한 인지에 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 그것은 곧 관점의 상대주의와 임의적인 의견

들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인용한다. 그리고 논의의 과

도함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학습의 필수적인 전제이지만, 교육과 계몽 자

체를 위해서는 추 충분하지 않다. 단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억압적 관용(30)의 

섬세한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변형 G】 보장하고, 평가하고, 검열하기

수업에서 의사소통은 일치로 향하려는 자연스런 경향을 띠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교사

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알고 있고, 우리는 “검열”이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기억한

다. 정치와 교수법은 새로운 연관성을 얻기 위해 시간적 절차를 제공하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정치는 다수결 원칙에 대한 결정을 찾아내는 민주적인 절차이며, 수업은 안정

된 유효한 지식으로서 완성을 위한 표현의 구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치의 공존을 

단순화하는 구조적 경향이 형성된다.

혁신적인 교육학 이래로(후고 가우디히) 가짜 교사 “질문”의 특이한 삼중 구조는 연구수

업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 구조는 교사질문 - 학생대답 - 확인/대답 또는 부정의 확언이

다. 이를 통하여 수업토론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논리를 역설적인 방법으로 변형한다. 

교사의 질문들은 표면적으로 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종종 표현된다; 그것은 수강자가 대

답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겨냥한 것이다. 수업토론에서 지식의 소유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즉 지식은 개인적인 소유로서 분류되고 산정된다.

모든 평가는 또한 지식의 참여를 논증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교육

학적인 근본주의(흑백논리)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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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H】 탈 구조화한 만들기(패치워크)

학습과정에서 종종 지식에 대한 내용의 특성이 사라진다. 대결 대신에 융합이 나타난다. 

조각 모음 같이 “각 분야를 포괄하는 것(Interdisziplinaritaet)”은 소재에로의 접근

을 위한 윤곽 그리기와 자세한 정보를 방해한다. 나는 독자에게 그와 일치하는 민속학을 

현대 교과서에서 발견하도록 맡기겠다.

학생들의 관심

세 번째 원칙은 내용의 영역을 학습의 영역과 결부시킨다. - 사회라는 학습 분야에 존

재하는 사회적인 것의 이중구조. 이를 위해 “관심”이라는 개념의 학습심리학적인 의미

를 정치학적인 의미와 교수법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관심은 이중성을 지

닌다:

1. 학습심리학적으로는 개인의 생각과 의도를 대상과 사태(동기)에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치학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을 위해 장점이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은 수업 중에 학생들의 관심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관심”은 그 

사이에 존재하고, 그 사이에 놓여있고, 서로 다르며, 서로 구분되고, 마침 그 곳에 있어

서 참여하고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31) 주제를 “흥미롭게” 연출하는 것은 학습자가 사

회적 사건에 인식적이고 시험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32) 이것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대화나 논증적인 협의에서 현실에서 관심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집단

과 연루되면서 이루어진다. 정치교육은 잠재적인 만남으로서 무엇보다 사람들과 집단들

을 서로 대화로 이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거나(대화단절) 또

는 오해를 통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이들이다. 예를 들어 유대시민과 반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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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 경찰과 시위자,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 시민과 수감자, 개발도상국가와 산업

국가의 청소년. 학생들이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 있거나, 사건과의 갈등에서 정치가 나

타나면(베른하르트 주토어), 우리는 강제성을 피할 수 있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정

치”라는 소재가 “인간의 의사소통의 한 특별한 방법”으로서 고찰될 때, 대상에서 정치

적인 것이 나타난다(베른하르트 주토어). 그러한 방법의 구조적인 이해가 교습규칙으로 

지향된다: “교습형태를 선택할 때 대상의 본성을 따르라!”(아돌프 디스터벡) 이런 교육

학자들의 방법론의 설정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동기부여에 고착된 피상성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33)

1976년에 이미 강하게 인식된 세 번째 원칙의 새로운 표현은 -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

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분석은 논

리적으로  교습자들이 “당사자들의 상황에 스스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다관점성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감” 쪽을 향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의 분

산을 요구한다. 공통선(bonum commune)이 자유주의적으로 “자기전개의 가치를 강

조”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공동체주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성취되는가는 보

이텔스바흐 협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의 논쟁적인 대화가 결정한다. 다른 모

든 것은 강제성일 것이다! 개인주의와 공익간의 긴장관계가 정치이론과 다원화 사회에서 

진짜 논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업주제로서 자유롭게 주어진 채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은 원칙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수업분석이 그것을 보여준다.

【변형 I】 동기주기

교육학적으로 “신화를 동기화하는 것”은 학습과정의 원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것과 마

찬가지로 관심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

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이 몇 년 후에는 대부분 다듬어진 무관심으로 물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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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이다. 

생필품 개인사업 분야의 시장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습실습을 위해 작성한 수업 기획서

에서(1987년 서베를린, 김나지움 10학년) 그것은 다른 사례들을 위해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방법론적인 사고: 수업시간 시작에 학생들에게 그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야기하기 위해 캐리

커처를 보여준다. 나는 캐리커처를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화와 수업 주제로의 직접적인 유도

를 기대한다. 캐리커처를 해석하고 수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면서, 대답이 나와야 할 질문들이 

제기된다...”

캐리커처가 수업초기에 판단을 마비시키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일상적인 삽화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캐리커처를 통한 현실의 미학적인 암호화가 예술의 대상으로서 매우 어려워서, 그 결과 

그것은 우선 “파악”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전달되지 않은 채 동기화한다. 동기는 “움직

임”으로서 (라틴어 motivare) 과정에 대한 하나의 카테고리이다: 발전된 관심은 마지

막에 나타나는 것이지, 운 좋은 교육과정의 시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변형 J】 진지한 밀어내기 대신에 반어적인 냉담 (“냉담”)

학생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데려온다. - 그것이 아직 가능한가? 많은 양의 연구가 아

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표상과 (정치적인) 형상화를 매우 일찍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것은 과거이미지와 미래표상을 지닌 함축된 사회

이론과 정치이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들은 성인들의 다수와 아주 유사하게 - 원

칙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쾌함이 오히려 정치가에 대한 불쾌함보다 덜하다. 그것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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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을 (자기)묘사한 특정한 공공 미디어가 공동책임이 있다.(34)

갈등 교수법의 고전적인 개념은 그들의 수강생들의 편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젊

은 연구학자는 논증적인 교육과정의 탈피가 늘어나는 것을 고찰했다. 68세대의 계몽적

인 문화에서는, 교육과정은 논증적인 “균형 잡힌 정체성”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모호함에 대한 관용을 수단으로 “정체성의 타협”

이 가능했다.(35) 현재의 청소년 연구는 90년대의 맥버거 세대를 “토론에 귀먹고, 사회

에 눈먼, 협동심이 약한” 것으로서 표현한 개념과 맞서, 저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서술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대는 높아가는 불협화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 이 준비성

이 그들에게 모순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의식의 분열 없이 다루는 것이 가

능하다. 새로운 “체험문화”에 있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각화된 인식의 대가다운 완벽

성”을 가지고 있다. 이 완벽성은 “논증적인 가공방식에서 장식적이고 기하학적으로 보

고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전이를 알려준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인식방법에서 논증적 개념적인 것의 우월성에서 시각적 영상적인 것의 우월성으로 가

는 밀어내기”로 이끈다.(36)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논쟁의 심각함을 몇 배로 반어적인 밀

어내기로 대답한다.

사례: “반문화적인 세대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그 장면에 참여한 사회 교사”가 왜 그가 이러한 

정치가를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대답하였다: “... 왜냐하

면 발리(Walter Wallmann 전 프랑크푸르트 T.G. 시장)는 잘 웃을 수 있기  때문

이죠. 나는 늘 웃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도시의 시장으로 계속 있어야 해요.”(37)

사회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수업에서 문제제기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데 ... 우리 교육학의 형식은 

항상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거야. 우리는 단지 약간의 사전기준을 만드

는 것뿐이지. 그래서 원래 어떤 갈등도 있지 않고, 학생들은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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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그들은 이러한 협동적인 스타일을 스스로 완결점으로 만들지. 그밖에 학교에서 일

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제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비판의 효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어.” (38)

논쟁은 수업에서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화는 그 대신에 “상대화한 의견들”(한스 

페터 피에트바우어)처럼 피상적으로 가볍게 진행되었다. 수업은 토크쇼와 유사했다. 교

섭이 논쟁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클라우디아: 사람들은 물론 망명신청자의 이유를 검사해볼 수 있을텐데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숫자도 감소하게 될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망명자 수에요.

남교사:  음. 최근 거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숫자라, 니콜라.”(39)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시간적 조급함에서 실제적인 인식의 관심, 행동에 대한 원

인의 이해(의도)는 사라진다 (토론종결). 어떻게 어떤 것이 기능하는가에 대한 지식(기

능에 대한 지식) 또는 그것이 그래야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비

판적 계몽적인 지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관심형성은 다른 사람의 지향성이 명백히 된

다는 것을, 즉 사회적 행동의 개인적인 의미부여를 전제로 한다. 관심의 범주는 교육학

의 범주인 무관심과 관점변화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망명 문제에 대한 수업 시간을 진

행하면서 한 여학생이 교사에게 이유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교사는 슬며시 흘려들었다.

【변형 K】 유추하기

모든 배움은 유사하다. “관심” 범주와 더불어 생활 세계와 제도들 간의 균열이 연구되었

다.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로 가는 다리를 통한 관심의 지원은, 정치적 체계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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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근접공간에 대한 분석의 범주들에 영향을 받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생활 세계적 미시정치적인 관점은 한편으로는 정치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관심 발전

에 필수적이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추에 의한 오류추리를 낳기도 한다. 다음과 같

은 사례(1988년 서베를린에서 김나지움 8학년 학급)에서는 본 원고가 매우 짧고 조리되

어 마치 모든 것이 사기처럼 보인다. 그들은 속이고 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렇다, 정

치가라면. 투표의 자의적인 반복을 통해 - 부가적인 파견대표가 나오기 위해, 그 사이

에 휴식이 정해졌다 - 다수가 정당수뇌부의 뜻대로 조종되었다. 그 장면은 교사의 암시

적인 자극에 따라 유도되었다:

“남교사:  투표를 다시 할 때 다른 파견대표들을 수뇌부의 뜻대로 투표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너희들 지금 생각해 보아라. 

 더러운 사기들을 상상해봐. 자, 시작해봐, 어서! 

학생:     압박이요.

남교사:  압박. 그래...에릭.

에릭:     뇌물이요.

남교사:  그래, 크리스티아네.

크리스티아네: 전화하고 설명하는 거요, 빌리 브란트는 무조건 물러나려고 해. 

 너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빨리 와야만 해. 사람들은, 그가 문제가 안 된다면, 

 곧 압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가 떠나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남교사:  너는 그것을 위해 뭐라고 말했지.

학생:     압박이요.

남교사:  음, 맞아.

완전한 정당총회 보고서의 도움으로 한 정확한 원전의 분석은, 앞뒤의 문맥이 사라짐으

로써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 이해를 도우는 그림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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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통의 현실은 인위적으로 준비된 학교(교과서)지식보다 훨씬 복잡하다.   

【변형 L】 흑백논리로 단순화하기(마니교)

수업에서 담론은 정보의 홍수에서 질서를 지지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

류든 관심을 대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이중적인 세계상을 암시하는지 오래 전부터 

명백하지 않다. 잠재하고 있는, 명백하고, 자만심이 강한, “고유한”, 주관적이고 객관

적인 주 관심사와 부차적인 관심사 등등이 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국가시민학 수업시간(1989년 동독 베를린에서 7학년 학급)에 명백

해졌다. 수업의 해석범위는 ML, WK와 SED의 정치를 통해 주어졌다.

“여교사: 우리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식인이든 노동자계급이든 수공업자

 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학생: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요.

여교사:  맞아. 평화의 보호와 안전. (칠판에 쓰느라 잠시 휴식) 이러한 관심, 

 내가 여기 쓴 두 가지 관심 말고 또 다른 관심이 존재할까? 어떻게 생각하니?, 

 스테파니.

스테파니: 예, 당연하죠.

여교사:   그것들은 늘 일치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기 이 관심들은 모든 학급이나 

 계층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학생:    공통적인 거요.

여교사: 공통적인 관심 또는...?

학생:    주요 관심이요.

여교사: 주요 관심, 기본적인 관심. 자,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파악

 했다는 것을 알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전체 공화국이지. 우리가 여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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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과 우리 전체사회의 관심 속에서 이런 과제의

 성취라는 점에서 확고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일하고 있어...”

연출된 안전성은 현상과 “객관적인” 본질의 확실한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론과 인

식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교육학자들이 옳고 그른 것을 함축한 학생들의 질

문을 피하는지가 하는 것은 옛 서독의 비교 가능한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전체의 관심

으로서 평화”(1984년 서베를린 고등학교 10학년: 주제: 새로운 청년 운동)라는 주제로 

열린 한 수업 장면은 마찬가지로 교사의 암시적인 질문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토프: 평화를 위해 시위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항하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나는 정치

가는 그와는 반대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것은 청소년들의 관심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당면한 것이기  때문

이죠...

남교사:  너희들이 멋진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정치가와 녹색정당이 연합한다고 해도 실

  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비아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그것은 처음에는 확실히 어렵다는  거예

 요. 그 이유는 많은 정치가들이 상당히 교만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날 수 없

 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논리에 의해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비정치적 정치수업”이 신념의 윤리(도덕적 엄숙주의)를 넘어서 책임윤리에 도

달하지는 않는다. 비정치적 정치수업은 학생들의 영리한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

고, 단지 그것을 “방해”로서 인식하고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방법과 효과/결과 사이에 

어떠한 목적과 수단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안적으로 수업대화 중에 이러한 

“성숙된 순간”에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복지와 평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말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은 논쟁적이다(목표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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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성). 여기서 정치(40)는 “딱딱한 판자에 열정과 눈대중을 가지고 강하고 느리게 구멍

을 뚫는 것”(막스 베버)으로서 시작한다.

수업분석의 결과

1. 전공수업과 “학교를 새롭게 생각하라!”

미시적인 교수법의 분석은 수업을 넘어서서 그 문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한다. 왜냐하

면 수업이 학급교실에서 사회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변환을 위한 학습과정 분석

은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업 연구가”와 “교육 정치가” 간의 불필요한 전면대치를 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수업과 45분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고루할 수도 있다. 그것들은 현재 개혁적인 교육학

의 낙관 속에서 거의 비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수업형태로, 예를 들어 그룹학습

으로 확장될 수 있다(41); 그리고 학교생활로(학교문화와 작은 민주도시로서 학교), 예를 

들어 공동결정위원회에서의 의사소통으로(42); 또한 학교 외의 청소년 교육으로(43), 예를 

들어 폭력적인 극우파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용연구의 의사소통으로; 또한 

성인 정치교육으로, 예를 들어 시민단체나 지방공동체의 어린이, 청소년 국회(44)에서의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다. 

2. 미시적 교수법과 교육 정치

미시적 교수법 분석의 일관된 연구는 교육 정치의 기본방침에 자유로이 시선을 던진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교육받은 김나지움 교사가 교사질문에 내재된 환원주의적인 기능

을 “문헌적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수업연구(예를 들어 예나 플랜, 달

톤 플랜)의 형식을 김나지움에서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질문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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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차단되기  때문에, 수업분석은 이용되지 않았던 가능적 부분을 보여준다. 너무 큰 

학급에서는 전문교사라 하더라도 침착함이 과도하게 요구된다 - 경험적인 근거로 최대 

15-20명 정도 학생의 학급크기가 적당하다. 

3. 교습기술 기록

수업분석이 “단지 부정적인 사례”만 든다고 종종 비판 받는다. 그럼 긍정적인 모델은 어

디에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사례들은 내 눈에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통의 수업시간이다. 그 수업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다. 재구

성은 전문가 지식의 산파술적 역량을 캐스트너의 표어 “너희들을 향상시켜라”의 의미

대로 날카롭게 해준다. 경험 있는 교사들, 많은 교생 실습자들, 또는 “단순한” 교사들

은 그들이 각색한 전문지식을 “함께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는 끝내 밝히지 않는다. 따

라서 전문교수법에서 지식 전수의 역량에 대한 다른 문화가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 이

를 위해 교습기술 교수법(비교. 베르크/슐츠, 각주 14번)과 연구가(45)로서 교사의 개념

은 눈에 띌 만한 제안들을 하였다. 그 제안들은 사회라는 학습 분야에서 온 사례들을 제

외시키는 것이다.

전제는 지역을 초월한 기록모음과 전문적인 학습과정의 문서화이다. 비디오기술(캠코

더)의 사회화는 수업기록의 수를 한편으로는 늘였지만, 반면 60년대와 70년대의 수업

참관과 반대로, 접근과 비교 분석을 어렵게 하였다. 어떤 연구기관이 정보도서관에 체

계적으로 음성기록과 비디오기록을, 수업 기획서와, 교사일지, 생활기록부를, 그리고 

다른 수업의 흔적들을 모아놓겠는가?

4. 연구 지원

발표된 실상은 철저히 탐구적이고 결의론적으로 논증하였다. 왜 전문교수법적인 수업분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222

석에 어떤 교화된 전통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연구의 결점은 그 원인을 대학에 있

는 학문의 후배들을 위한 충분치 못한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학의 교육학을 위

한 연구소(킬에 있는 IPN)와 수학 교수법을 위한 연구소(빌레펠트에 있는 IDM)는 존재

하는데, 왜 지역을 초월한 사회학의 교수법을 위한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가? 커다란 

외부 기금단체들(DFG, VW 재단)과 연구소들(예를 들어 교육연구를 위한 베를린의 막

스 플랑크 연구소)은 사회학문의 전문교수법 분야의 인접 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커다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공과기술 학문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 두 가지 점은 또한 문화

지원의 위탁 뒤에 숨어 있는 독일연방원과 주연방원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5. 교사 양성의 내적인 혁신

수업분석은 일관되게 전문교사 양성의 혁신을 보여준다. 교사는 각색된 연출목록과, 상

연과 표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함축된 질문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

해 산파술적인 역량(“산파술”)이 필요하다. 수업대화의 대상은 “‘소재’나 규범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 주제를 연구할 때 생기는 사회적

인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교육학자들에 의해 인지되며, 인지

적이고 통과할 미래의 상황적 차원과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교

사에게 설명의 독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 말, 습득과정

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그것을 습득으로 여기는 문화적 객관성

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만들어준다. 학습상황은 그러한 생각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광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구성하였던 의미와 더

불어 학생들의 논쟁의 구조화는, 교육과정에 새로운 역량의 성립을 위한 연결 지점이 되

었다.”(46) 이러한 역량이 관습적인 대학교수법으로는 양성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전문교수법의 수업분석에서 나온 재 질문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형식이 얼마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과가 있으며, 실제적인지 명백하게 밝혀준다. 그것은 정치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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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의 재 교수법화에 관한 것이며, 정치적 토론에서 중요한 목소리로 남아야 한다.

자주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조사결과를 나는 원하

고 있다. 나는 특히 의사소통 유형학을 보충하고(변형A에서 L까지) 수정할 수 있는 수

업사례들과 “장면”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틸만 그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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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형식은 정치교수법의 토론상황을 새로 요약한 내용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

   “50년대 말에 교수법적인 전환으로 주도되었던 발전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상대적인 유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정치교수법은 어느 정도 실제적인 

    정치와의 거리감을 획득했다.” (Sander, Wolfgang: 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als 

    Lernprozeß. 슈발바흐 1991, 21쪽

2. 비교. Hilligen, Wolfgang: Mutmaßungen über die Akzeptanz des Beutelsbacher      

    Konsens in der Lehrerschaft. 출처: Schiele/ Schneider 1987, 9-26쪽.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간단한 기초지식” (22쪽부터)이 표현되어 있다.

3. 비교. Oelkers, Jürgen: Zur Geschichte des Planungsmonopols 또는 Zur Geschichte 

    eines selbstshuldeten Überforderungssyndroms. 

    출처: Pädagogik 1996, 4, 32-37쪽

4. 심각한 사실은 교육학의 상황이 법적이나 정치적인 상황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관용에 맞서는 편협성을, 편협성에 맞서는 관용”과 관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국가적인 상징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원하지 않는 부작용에 의해 학생들과의 신뢰관게에  

    해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는 경찰을 부르고 법정으로 뛰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이런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은 교육학적인 연관성을 갖기 위해, 성인처럼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5.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은 학문적으로 결정이 될 수 없고, DVPB와 같은 전문교수법의 

    관심단체의 능력에 관련된 문제이다. 독일 전역의 학습계획 모델은 프로젝트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입학 자격시험의 개별적인 검증요청(EPA)은 비교할 만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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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의 문화부는 스스로 이 학습계획안을 얼마나 많이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왜 학문적인 전문교수법에서는 변화에 대한 방어적인 적응 대신에, 제안을 지향할 만한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교과서 출판은 독일 전역의 학습서와 연결될 수 있어서 훨씬 좋을 

     텐데! 피나는 노력에 따라, 적어도 EPA(대학입학자격시험의 개별적인 검증요청)는 대학입학

     시험의 사회과목과 정치과목의 전문교수법적 토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6. Hennig, Bernd/Müller, Peter/Schlausch, Horst: Inhaltliche Schwerpunkte

    politischer Bildung in den Lehrplänen der Bundesländer.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본 1982, 113-317쪽. 정치교수법의 질문제기를 위해 나는 “실용적인 범례를 

    숨겨진 연구합의점으로서 찾아냈다. 비교. Tilman Grammes: Politikdidaktik und 

    Sozialisationsforshung. 프랑크푸르트 1986

7. 나는 다음에서 의식적으로 정치교수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회라는 학습 분야의 교수법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학적인 주제를 

   축소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8. Blankertz, Herwig: Theorien und Modelle der Didaktik. 뮌헨 1969, 18쪽

9. Reinhardt Sybille: Was heißt “Anwendung” von Sozialwissenschaften in der 

    shulischen Praxis? 출처: ZfP 1987, 297-222쪽, 여기서는 213쪽

10. Thoma Gösta: Zur Entwicklung und Funktion eines “didaktischen 

      Strukturgitters” für den politischen Unterricht. 출처: Herwig, Blankertz: 

      Curriculumforschung: Strategie, Stukturierung, Konstruktion. 에센 1971

11. Prange, Klaus: Artikulation als Hauptgeschäft der didaktischen Kommunikation.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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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ie Zeit der Schule. 바드 하일부룬 1995, 69-82쪽, 여기서는 71쪽. 비교. Sünkel, 

      Wolfgang: Phänomenologie des Unterrichts. Grundriß einer theoritischen 

      Didaktik. 바인하임/뮌헨 1996, 63쪽부터

12. Aschersleben, Karl: Welche Bildung brauchen Schüler? Vom Umgang mit dem 

      Unterrichtsstoff. 바드 하일부룬 1993. Didaktische Transformation steht im Zentrum 

      der grundlagentheoretischen Reflexion bei Kaiser, Arnim: Sinn und Situation. 

      Grundlinien einer Didaktik der Erwachsenenbildung. 바드 하일부룬 1985

13. Kade, Jochen/Nittel, Dieter: Erwachsenenbildung/Weiterbildung. 

      출처: Krüger, Heinz-Hermann/Helsper, Werner(편찬):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Grundfragen der Erziehungswissenschaft. 옵라덴 1995, 

      195-206쪽, 여기서는 204쪽

14. Berg, Hans Christoph/Shulze, Theodor: Lehrkunstdidaktik, 

     너이비드 1995, 370쪽부터; 비교. Rauschenberger, Hans; Unterricht als 

     Darstellung und Inszenierung. 출처: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7권, 

     슈투트가르트 1985, 51-74쪽

15. 비교.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Tilman Grammes: Kommunikation, 

      Fachdidaktik, 옵라덴 1996. 전문교수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사회학과 언론학의 의문

      제기를 받아들였다.

16. Weißeno, Georg: Lerntypen und Lerndidaktiken im Politikunterricht. Ergebnisse

      einer fachdidaktisch motivierten Unterrichtsforshung. 프랑크푸르트 1989

17. Reinhardt, Sybille: Kontroversen in Wissenschaft, Politik und Unterricht.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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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1989 22쪽; 비교. Wie politisch darf der Lehrer sein? 출처: Politische 

      Bildung 1986, 43-51쪽. 이와 유사한 특성은 Kelly, Thomas E.가 발전시켰다: Disussing 

      Controversial Issues. Four perspectives on the teacher’s role. 출처: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986, 113-138쪽; 비교. Engelhardt, Rudolf:

      Unzumutbarkeit - Ein Begriff der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출처: Neumann, Franz/Fischer, Kurt-Gehard(편찬); Option für Freiheit und 

      Menschenwürde. 프랑크푸르트/크론베르크 1976, 31-37쪽

18. 이것이 공공교육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회, 세계의 종교수업, 종교학에 대한 토론의 

      핵심이다. “종교”는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며, 존재경험의 핵심에 있다(“소재”). 

      가치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벌이는 논쟁적인 토론은 교사가 그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비로소 진행된다.

19. Baumann, Usula/Tilman Grammes; “Wenn wir als Historiker an einen solchen 

      Fakt herangehen...” Wortprotokoll einer Geschichtsstunde zum Thema 

      Luxemburg/Liebknecht in Berlin/Ost 1973/74. 출처: GEP 1996, 5, 281-291쪽

20. “Political Correctness”는 예를 들어 Elisabeth Noelle-Neumann의 

      “Schweigespirale”나 Groth, Klaus J: Die Diktatur der Guten - Political 

       Correctness처럼 여기서는 정치적인 투쟁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21. Tilman, Grammes: Unpolitischer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슈발바흐 1991, 

      13쪽부터

22. Koring, Berhard: Eine Theorie pädagogischen Handelns. 바인하임 1989(Tilman 

      Grammes의 Wortprotpkoll)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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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ühlhausen, Ulf: Überraschungen im Unterricht. Situative Unterrichtsplanung. 

      바인하임/바젤 1994

24. Gieseke, Hermann: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뮌헨 ¹¹1980, 127쪽

25. Schiele, Siegfried: Zehn Jahre “Beutelsbach Konsens”. 출처: Schiele/Schneider 

      1987 1-8쪽, 여기서는 2쪽

26. 사회과목 수업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미디어의 모사와 연관된다면, 재현한 것을 다시 재현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술적인 학교지식이 나올 위험이 높다.

27. Glumpler, Edith: Sachunterricht zum Thema “Ausländer” - ein Weg zur

      Erschließung der multikulturellen Lebenswirklichkeit von Grundshulkindern? 

      출처: Pommerin, Gabriele(편찬): Und im Ausland sind die Deutschen auch        

      Fremde. 프랑크푸르트 1988, 58-65쪽

28. Daheim, Hansjürgen 등등: Wie ist Verständigung möglich? Kommunikation 

      zwischen Wissenschaft und Praxis in Seminaren der beruflichen Fortbildung von 

      Verwaltungsangehörigen. 출처: Beck, Urlich/Bonß, Wolfgang(편찬): Weder 

      Sozialtechnologie noch Aufklärung? Analysen zur Verwendung 

      sozialwissenschaftlichen Wissens. 프랑크푸르트 1989, 196-225쪽, 여기서는 204쪽

29. Daheim 등등. 1989 위와 동일 29쪽

30. 비교. Marcuse, Herbert: Repressive Toleranz. 출처: Wolff, Robert Paul/Moore, 

      Barrington/ Kritik der reinen Toleranz, 프랑크푸르트 1965, 91-128쪽, 여기서는 97쪽

31. 현대 사회의 본질적인 언어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중요성은, 명백히 “장점”이나 “유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자(Zinsen)라는 옛 표현도 현대영어에서는 interest, 프랑스에서는 

주



229

틸만 그람메스

       (interèst), 이탈리어로는 (interesse)로 되어 있다.

32. 현실적인 참여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국회나 청소년 국회에서 프로젝트 

      수업 등의 경우이다. 또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은 내 의견으로는, 참여를 통해 관심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중요한 임무이다.

33. 소재의 의사소통적인 구조와 교사들의 본질적인 만남의 내용부분이 결코 상세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 특이한 방법은 의사소통의 심리치료적인 개념의 수용 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단순한 만남(관계영역)을 종종 표현하였다. Langmaack, Babara: 

      Themenzentrierte Interaktion. Einführende Texte rund ums Dreieck. 

      바인하임 ²1994; 비교. Köesel, Edmund: Die Modellierung von Lernwelten.: 

      Ein Handbuch zur subjektiven Dialetik. 엘츠탈-달라우 1993

34. 사람들이 청소년시절에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보통 기대되는 대답은 

     “아니오”이다. 한 그룹토론에서 청소년들이 차별화된 토론과 판단형식의 본보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Schelle, Carla의 연구는 수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학생의 과도한 

      의무나 종속에 대해서 사례적으로 서술하였다. Schelle, Carla: Schülerdiskurse über       

      Gesellschaft - Wenn du ein Ausländer wärst”. Untersuchungen schulisch-

      politischer Bildungprozess. 슈발바흐 1995

35. Modellhauser, Klaus: Theorien zum Erziehungsprozess. Zur Einführung in 

      erzierhungswissenschaftliche Fragestellungen. 뮌헨 1972, 105쪽

36. Ziehe, Thomas: Zeitvergleiche. Jugend in kultuellen Modernisierungen. 

      바인하임/뮌헨 1991,146쪽부터

37. 주간신문 Die Zeit 기사에서 인용됨. Baacke, Dieter: Bewegungen beweglich machen

주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230

      oder: Plädoyer für mehr Ironie. 출처: Baacke 외(편찬) Am Ende - Postmodern?     

      Next Wave in der Pädagogik. 바인하임/뮌헨 1985, 190-214쪽, 여기서는 200쪽부터.

38. Baacke 등등 1985, 위와 동일, 200쪽부터

39. Gagel, Walter/Grammes, Tilman/Unger Andreas: Politikdidaktik praktisch. 

      Mehrperspektivistische Unterrrchtsanalysen - Ein Videobuch. 슈발바흐 1992, 

     여기서는 32쪽부터

40. Kahlert, Joachim: Alltagstheorien in der Umweltpädagogik.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Analyse. 바인하임 1990

41. Schroeder, Gudrun und Hugdietrich: Gruppenunterricht. Beitrag zu demok

     ratischem Verhalten. Erfahrungen aus dem 1. bis 6. Schuljahr, 베를린 1975, 87쪽부터 

     95쪽부터 (주제: 교사태도)

42. 비교. Combe, Arno/Helsper, Werner: Was geschieht im Klassenzimmer, 

      Perspektiven einer hermeneutischen Schul- und Unterrichtsforshung. 

     Zur Konzeptualisierung der Pädagogik als Handlungstheorie. 바인하임 1993,

     164-182쪽

43. 비교. 예를 들어 Analyse eines gesellschaftlichen-politischen Lernprojektes mittels      

      qualitativer Gruppendiskussionsverfahren von Förch, Michael: Zwischen 

      utopischen Idealen und politischer Herausforderung. Die Nicaragua-

      Solidaritäsbewegung in der Bundesrepublik. Eine empirische Studie. 

      프랑크푸르트 1995

44. 여기서는 교육연구의 불안한 형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학교의 

주



231

주

      사회과목보다 더 어렵다. 

45. Dick, Andreas: Vom unterrichtlichen Wissen zur Praxisreflexion. Das praktische 

      Wissen von Expertenlehrern in Dienste zukünftiger Junglehrer. 바드 하일부룬 

      1994; Altrichrer, Herbert/Posch, Peter: Lehrer erforschen ihren Unterricht. 

      Eine Einführung in die Methoden der Akrionsforschung. 바드 하일부룬 1990

46. Koring, Berhard: Zur Professionalisierung der Lehrtätigkeit. Eine 

      empirisch-hermeneutische Fallstudie. 출처: ZfP 1989, 771-788쪽, 여기서는 786쪽

틸만 그람메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232



233

아민 쉐르브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그것은 바덴 뷔템베르크의 정치교육연방원이 1976

년 한스-게오르그 벨링이 확립한 정치교육 협약의 재검증을 위해 1996년 2월 26일부

터 28일까지 개최한 학회의 핵심질문이었다. 무엇보다 이 협약을 확대하려는 시도(2)에 

관한 토론은 학회의 핵심 질문이 적어도 수긍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협약의] 

너무 협소한 내용적 토대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문제화에서 핵심은 아니었다. 힐리겐

이 이미 보이텔스바흐의 첫 번째 후속 학회에서 지적한(3) 인정(Akzeptance)의 부족이 

문제시되었지만, 학교와 학교 외의 영역의 정치교육 현장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실화 문

제가 무엇보다 문제시 되었다.(4) 토론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정치교육에 참여한 사람

들을 충족시키는가?”라는 질문을 적어도 우어아흐의 핵심표어와 관련시킬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정치교수법의 토론에서 단호한 또는 함축적인 가치교육의 발전은, 겸손이 “모

두의 그리고 최소한의 협약 (Consensus omnium atque minimum)”(피셔)이라는 

요구를 위한 출발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5)을 유발한다. 그런 협약이 성공에 대한 전

망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고 배경과 연관이 있는 구체화를 위한 기반인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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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용인이라는 그리고 교수법의 성공방침이라는 관점 아래 이 논문은 실용적인 최소

협약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사용을 통해 야기되는 연상, 즉 여기서 의도된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의 “실

용적”이라는 술어는 오로지 실용주의의 철학적 방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연상 때문

에, 다음과 같은 조언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이라는 메타개념

에 대한 이 실용주의의 논문은 주로 교수법적 성공 방침이라는 관점 아래 중요성을 획득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관련 이론으로서 실용주의의 보충적 특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다양성의 사회에서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은 하나의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고금지(Denkverbot)에 버금

갈 것이기 때문이고, 사고금지를 근거지울 수 있는 가능성은 - 적어도 다원론 내재적으

로는 - 존재하지 않는다.(6)

1. 성공 지향적인 근거지움 개념으로서의 실용주의

“실용적인 최소 협약”이라는 용어는 이미 1976년 첫 번째 보이텔스바흐 학회에서 슈미

더러(7)에 의해 사용되었고, 그 후 귄터(8)에 의해 다시 공격을 받은 후에, 몇몇 개념을 해

명할만한 서문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용적인”이라는 술어를 

위해, 이전의 개념 사용과는 정반대로, 폭넓은 철학적 토대가 가정되기 때문이다.(9) 무

엇보다 “실용적”이라는 술어 사용의 두 가지 관점은 그 철학적 토대[즉 실용주의]에 대한 

약간의 언급을 필요하게 만든다: 그 하나는 이제까지 혼란스러웠던 사용을 말하는데, 일

상 언어의 의미로 “실용주의적인”이라는 말은 “이론적이 아닌”이라는 말과 반대로 쓰이

고 있다. 또 다른 면은 “실용적인”이라는 술어가 가치 관련성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

지 않는 전체 교수법적 개념들에 대한 묘사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10)

철학적 실용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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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용주의적인 사고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동 연관에, 즉 실행(Praxis)에 자리

한 학문적인 사고로 이해된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사고의 반대로서 파악된다. 

두 번째: 실행이란 어떠한 초시간적인 행동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사

람들이 논쟁하여만 하는 분명한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세 번째: 행동맥락으로 연결된 개념형성의 방법이 실용주의의 인식이론의 특색이다. 그 

행동맥락 안에서만 각 개념들은 자신의 규정을 얻게 된다. 

네 번째: 여기서 진리의 행동이론이 생긴다. 규범적인 진술은 사회적 현실과의 행동하

는 논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험되고 증명된다. 

다섯 번째: 자유로운 대화공동체는 진리에 대한 조직적전제이고 규정근거이다.

여섯 번째: 그것을 통하여 실용주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이론과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민주주의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진짜 공동체와 그들의 실험적 연구방법

을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발견된다.(11)

성공지침은 가치 지향적인 정치교육 개념을 위해서 철학적인 실용주의를 최소협약 근거

지움의 토대로 택하는 것을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고, 실용주의적 인식론의 특

징표기에 중요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에 함축되어 있다. 실용주의적 인식론의 특징

표기는 1903년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에 의한 “실용주의적 준

칙”에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실용주의적인 핵심문장은 ...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우리가 파악한 대상이 어떤 실제

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의 파악이 대상에 대한 완전

한 파악이다. 사고의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그에 따라 사고가 어떠한 습관

을 불러일으키는지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태의 의미는 단순히 그 사태가 포괄하

고 있는 습관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의 특징은 그것이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이러저러

한 상황들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지

에 달려있다.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에 달려 있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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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것이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달려있다. 첫 번째 사항, 언제?: 행동을 위한 모든 자극

은 지각에서 온다. 두 번째 사항, 어떻게?: 모든 행동의 목표는 잡을 수 있는 결과에 도

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고의 세세한 차이의 원인으로서 감각 가능한 것과 실

제적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것에 마주치게 된다.”(12)

퍼스가 처음으로 실용주의적인 준칙을 저술한 1878년 그의 논문의 제목에서 이미 실용

주의의 성공지침이 나타난다. “우리의 사고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새로운 현실 이해

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적인 그의 저서의 제목이다. 그러한 새로운 현실 이해는 가능한 결

과들을 인식되어져야 하는 대상의 파악에 연관시킨다. “실용주의적인 준칙”이라는 그의 

인용된 표현은 그 점에서 이미 명확한 입장표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퍼스는 그 때까지

의 눈부신 수용사를 동기로 해서 1903년 그 입장에 도달했다고 한다.(13)

2. 실용주의적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논쟁이 정치교육에서 아직 부족하고,(14) 때로 형

식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5)의 차원에서 최소협약이 정치교육의 기반

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을 배경으로 두고, 실용주의적인 단초

가 이제까지의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에 대한 시도와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정치교육이 사회적 연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글은 정치교육에서 최

소협약은 적어도 그 기본구조 안에서 전체사회를 위해 인정된 최소협약에 상응한다는 사

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선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을 그려내

는 일이 여러 관점에서 시도된다. 

예측되는 용인의 산정으로서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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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가 결과 예상을 인식과정의 통합적인 본질요소로 보는 한, 이 인식론적 입장이, 

인식의 가능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질적인 사회에서 윤리적 최소를 만들어 낼 기회

를 가지지 않는가 생각해보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이 윤리적 최소는 성공에 대한 약간

의 전망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규정에 근거한 사회의 전제들과 일치될 수 있다. 

전제는 다음의 질문,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윤리적 최소가 가려내 질 수 있는가, 가능하

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실용주의의 인식론적 방법을 유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윤리적 최소의 가능한 한 일반적인 용인은 정치적 의견들과 관심들의 이질

적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대화 공동체의 기준

모두의 협약(Consensus omnium)의 구성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은 결정적이다. 이

러한 동의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도덕적 발전의 정도에 덜 의존하고 있다. 우

선 더 이상의 자격은 필요 없는 대화 공동체가 실질적인 출발점 - 그런 출발점을 통해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윤리적인 최소치는 항상 새로이 구성되어야만 한다 - 을 

형성한다.

우리가 다음의 실용주의적 가정들로부터 출발한다면, 즉 규범적인 지침들은 한 대화공

동체 내에서 사회적 현실과 협상하는 논쟁을 통해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시험되고 증명된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무엇보다도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부정확한 개념들(16)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생긴다. 자유로운 대화공동체와 검

증방법의 유지는 사회적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으로서의 결정 가능성의 개방이라는 (실용

주의적) 요구를 기반으로 한다.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을 내릴 어떠한 가

능성도 보이지 않는 한에서만, 개방 원칙을 지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단일하고 구속력이 있는 지침의 본보기의 손실이 현대 사

회에서 “정치적, 문화적 활동 - 이 활동이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사회적 행동 분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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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적 개방, 정치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역성을 보증하는 것인”(17) 바 - 을 통해 

보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적된다. 여기서 개방에 대한 다양한 차원이 암시된다: 먼

저 개방은 대화공동체를 향한 자유로운 접근 통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화 공동체 내의 과정이라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결정들이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이다. 결정의 특징과 관계해서 말하자면, 그것 하에서 최소한 이성적인 담론이 계

속 가능한 조건들을 정식화함으로써 최후의 (가치)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사회적 공동생

활의 윤리적인 최소치의 구성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실행 압박과 최소 협약 개념

꾸준하게 실행되는 실습에서 대화공동체가 행동공동체가 되는 현실이 된다면, 이러한 

행동공동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압박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에서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즉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질문과 문제

점에 결정적으로 답하거나 해결하는 어려움과 특정한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연

성 사이의 긴장관계에, 단지 내려진 결정이 수정될 수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

다. 이러한 결정이 협약, 타협 또는 다수의 결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

이, 그 결정은 현재 잠정적으로 타당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관심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

들의,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갈등이 많은 이론의 영역에서, 최후의 타당성으로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점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시도도 성공할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현재 유효한, 잠정적인 규칙들 저 편에서 조건들을 - 이

들 중에서 갈등하는 개별적 입장들이 멈춰 서 있을 수 있다 - 구성하는 실용주의적 요구

는 계속 실행되는 실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각각의 

사회적 연관성 내에서 모순되는 입장들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다른 해결책이 최소협

약의 작성을 위해서, 그 해결점이 행동압박 하에서 결정되는 각 질문의 메타개념인 개

방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가? 모순된 입장의 실존의 가정에서 도

출된 “실용주의적 연역”으로서 개방의 요구는 성공적인 종합시도를 공통적인 윤리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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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의 의미에서 기술할 기회를 갖는다.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의 차원에

서 이런 출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실용주의적, 정치적인 문제들이, 여기에서

부터 사회적 공동생활의 규범적 최소치의 근거지움에 접근하기 위해, 분석적으로 결정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어떤 다른 시도들보다도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런 한에서 성공지침은 실용주의적 최소협약의 근거지움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특

징을 표현하고 있다.

최소협약과 작성(Verfaßheit)

형식적이고 다원적인 규약이론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인식론적, 다

원주의 이론적인 토론상황[이라는 법정]에 상고(Rekurs)하는 결과로 명백하게 나타

난다.(18) 핵심원칙인 개방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선제도적인

(praekonstitutionell) 실존 원칙의 한 방식으로서, 윤리적인 최소치를 구성하였다. 

그 최소치는 방법(Verfahren)과 규칙을 일치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법

과 규칙의 실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선택들이 가능하고 또 이미 구성되어 있다.(19)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야만 하는 최소협약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형식적인 자유 개념과 지속

적으로 연관을 맺어야 한다. 그 개념은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내용이 비어있지

만, 개인의 삶의 기획을 위해서는 열려져 있다. 기본권에 따른 그리고 기본법에 따른 자

유 보장이 개방이라는 선제도적인 원칙의 표현으로서 해석된다면, 자유보장은 이런 전

제들 하에서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내용을 주는 법의 껍데기(Rechthuelse)로 보여

야만 할 것이다.(20)

실용주의적인 최소 협약과 사회적 기능성

비교적 내용이 빈약하지만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은 요구로서 개방은 자리를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 자리로 대화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실행(Implementierung)들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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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원칙을 개방 - 이것은 선제도적인 것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 - 의 제도적인 구체화로 해석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배제되

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개방이 얼마나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규범 안으로 전

환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참가자들이나 당사자들이 늘 대답해야 할 역

사적·정치적 질문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윤리적인 최소치의 내용적인 구성은 개방의 원

칙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협약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최소치가 구체적인 

사회적 연관성 안에서 윤리적인 기초놓기(Fundierung)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각 대화공동체 즉 협회나 가족, 학교, 친구들의 모임, 또는 넓은 의미로 각각의 정

치적 단위는 그들의 기능화를 위한 고유의 기본토대를 필요로 한다. 최소원칙인 개방은 

어떤 공동체의 유익한 윤리적 토대를 의사소통적으로 확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

족된다.(21) 후에 해명되는 예견으로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그것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당한 위치는 특별한 사회적 기능연관의 관찰과의 관

계성에서 - 여기서는 정치교육을 위해 - 가능한 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의 관찰

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개방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서 의사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교수

법적인 업무규칙(Geschaeftsordnung),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가능케 함

(Ermoeglichung).

실용적인 이성의 함축성

성공지침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이 남아있다. 

그것은 결국 경험적인 협약으로서 최소협약에 대한 언급이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론적인 

잔여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용주의적이고 규범적인 최소협약은 협

약은 무리한 요구(Konsenszumutung)라는 특성을 - 설사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 

부분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대될만한 용인이 여기 제안된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개방 원칙은 결국 실천 이성의 지속적인 현실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방이라는 개념에서 고유관심의 보류는 성공적인 최소협약 발견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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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이해된”(토크빌) 또는 “잘 설명된”(회페) 고유관심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22) 

개방 원칙의 비상대주의적인 개념화는 - 이런 개념화에서는 이 원칙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바 - 유용성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숙고가 적어도 이차원적인 결과평가로 해석될 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차원은 시간과 관계가 있고, 자신의 관심을 장기간 대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차원은 행동과 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연관성

의 전체를 주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 것과 연관되어 있다. 책임 윤

리적 요소가 실용주의에서는 때때로 부인되기 때문에, 철학적 관련이론이 과연 윤리적 

최소치를 위해 근거를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윤리적 최소치를 위한 실용주의 근거 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때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은 철학적인 실용주의에 귀속한다고 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방향의 수용이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을 위해서 그러한 수용을 권

리로서 요구하는 상황이 이러한 비난을 확증하였다. 그 이후 성공지침의 기준 저편에서, 

이질적인 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정직한 윤리적 최소본질로서 개방 원칙의 근거지움을 위

한 실용주의의 타당가능성(Tragfaehigkeit)은 더 상세히 연구될 수 있었다.

3.1 실용주의에 대한 상대주의-비난에 대하여

독일의 실용주의 수용의 핵심에는 존 듀이의 논문이 있었다. 거기에 사고, 각 세계관, 

철학은 그들의 가치기준과 진실기준을 단지 그들의 실용적인 이용 가능성에서만 찾는다

는 기본사상의 요약이 규정되어 있다. 인식과 사고는 단지 실제적인 행동의 도구일 뿐

이다. 존 듀이에게 실용주의는 결코 어떤 시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태와의 관계에

서 다소간에 들어맞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일반적 도구주의가 되었

다. 존 듀이는 “진리”(truth)의 개념 자리에 “찾기”(inquiry)의 개념을 놓고, [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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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변화되는 삶의 상황에서 가야할 길을 잘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과 노력

의 혼합[이다].(23)

실용주의의 독일적 수용에서 그 때문에 생철학의 한 버전으로 축소되고, 생철학의 진리 

개념이 유용성의 기준을 통해서 실행되는 한,(24) 그 개념은 “파시스트적 행위 이데올로

기”를 위한 대체물이라는 개념도 가지게 되었다. 절충주의의 수용은 실용주의를 “국가

사회주의의 지식인들의 특징인 결정과 행동, 힘에 대해 심취하게 하였다.”(25)

존 듀이가 미국적 실용주의 수용의 핵심에 서 있는 한, 삶의 모든 관심에 봉사하는 상대

주의는 목록화가 가능하다(registrierbar)고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보아, 사회적 공동생활의 윤리적 최소치를 근거 짓는 어떠한 충분한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다. 인식은 행동 문맥을 통해 조직화된다고 보는 실용주의에 귀속된 본질

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준다. 즉 근거지움 개념은 진리의 협약이론[이라는 

개념]에 기울게 되고, 사회적 문맥과 벌이는 의사소통 논쟁을 통해 규범적인 요소를 발

생시키고, 지속적인 확증검사 결과에 종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검증 당국은 서로 협상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26) 따라서 대화공동체는 윤리적 최소치를 위한 표준적인 

규정근거가 된다. 듀이는 이러한 연관성에서, “가치들의 수용능력이라는 점에서 목적들

은 긴장들, 방해물들, 긍정적 가능성들의 토대 위에서만 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우

리는 통제된 관찰을 통해서 이것들이 현실상황에 있음을 발견한다”(27)고 주장하기 위해, 

“목적들과 가치들은 과학적 탐구의 밖에서 가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한다. 이런 

한에서, 경험적 인식태도는 “절대적 가치의 타당성”을 부정한다는 결론이 명백한 것으

로 보인다. 실용주의가 존 듀이의 수용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정치이론”의 경향

으로 기운다는(28)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경향이 주로 실용주의의 전제들에 관련되어 있

다는 가정은 명백히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철학적 개념은 연구공동체의 자유로운 의

사소통 가능성의 현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과정의 

목적을 위해 협약과 유용성의 유일한 연결을 통한 상대주의적인 함축(Ko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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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경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 또한 근거가 있다. 성공을 위한 기준으로

서 유용성이 개방이라는 원칙의 근거지움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후에는, 대화공동체가 

이 원칙의 유용성을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한, 개방 그 자체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임으

로 처분될 수 없지 않은가 하고 물어져야 한다. 

3.2 실용주의에서 규범성과 상대주의의 긴장관계에 대하여

진리 개념을 찾음의 과정으로 해체함 -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비로소 생성되고 그 

과정은 무한하다고 가정되는 실험과 검증의 과정 때문에 원래 잠정성의 특징을 가지

는 바 - 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특정한 방향을 가진

다. 그는 “가능적으로 더 나은 진리(potentiell besseren Wahrheit)”라는 규제 개

념을 도입하고, [현재] 유효한 각각의 진리들이 그것으로 수렴하는 이상적인 목적을 받

아들인다.(29) 그 사이 지속적으로 진리가 생성된다. 제임스에게 진리는 항상 새로이 출

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상은 참이 되고 사건들을 통해 참된 것으로 만들어진다. 표

상의 진리는 사건이 일어남(Geschehen)이고, 더욱이 자신의 참됨을 증명하는 과정

(Vorgang)이며, 입증(Verifikation)이다. 진리의 타당성은 자신을 타당하게 만드

는 과정이다.”(30)

철학적 실용주의의 다른 대표자들과(31)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인간인식의 한계를 받아들

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는 경우에 따라서 조사 분석[의 대상이]되었

다. 이러한 조사 진단은 다음의 것에서 결과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윤리적인 최소치에 대

한 실용주의의 근거능력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제임스의 문제의식을] 수용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목적에 대한 가정보다는 실제적인 유용성과 진리개념을 연

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용주의는 목적이 실제로 규정가능

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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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성과 있는 것으로 입증된 진술들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진리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에,(33) 실용주의자들에게 적정한 상대주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실용주의가 제임스를 통해서 윤리적인 최소치를 근거지

울 능력이 있는 메타개념으로 확립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진리”를 향한

다는 진리의 발전에 대한 방향결정은 단지 행동공동체와 자격 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의 카

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유용성의 카테고리는 무조건으로 고정된, 개인적인 

지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지적인 경험의 발전을 그리고 실용적으로 인도된 

삶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실제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현

실화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참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34)

 상대주의에 대한 반박이 주로 진리 기준으로서 실제적 유용성에 지지해있는 한, 윤리적

인 최소치에 대한 실용주의의 근거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중

요하다. 그 질문은 그 개념에 내재해 있는 공리주의가 필수적으로 유명론적인 의미로 해

석되어야 하는지,(35) 또는 개방원칙을 위한 실용적인 유용성 계산이 적어도 비상대주의

적인 관점을 허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원칙으로서 공개는 오로지 그것이 대화공동체에 의해 의

도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만 유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임스의 실용주의가 “규범적인  

사실의 힘”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실용주의가 규범에 대한 사실을 설

명한다면, 실용주의는 각 정치적 견해 뒤에 있는 진리 신념이나 가치 신념(유용개념의 

유명론적 해석)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공개는 대화공

동체에 의해 의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유용하기 때문이다(유용개념의 존

재론적인 해석).

법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이러한 연관성 안에서 나타난다. 즉 찰스 샌더스 퍼스

(Charles Sanders Peirce)의 의미로 보면 실용주의는 실용주의적인 유용개념을 위

해 양극을 통합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퍼스는 우선 논리학자로서 유명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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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는 또한 그의 범주론을 통해 관계의 존재론으로 진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존재론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윤리적 최소치의 근거지움에 대한 질문의 맥락 안에서 

상대주의 반박에 반대해 실용주의를 명백히 보호할 수 있다.(36) 퍼스는 나, 그것, 너라는 

세 가지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련성에서 그는 세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Person)은 퍼스에게 관계, 즉 사람이 주변사람과 사물들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37) 

따라서 한 관계를 표현하자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또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인

간일 수 있다.(38) 다른 시선으로 보면 실용주의를 위해 구성된 대화공동체는 이 인간 개

념에 일치한다. 관계자들의 영역에서(im Relationalen) 윤리적 최소치의 근거지움은 

이런 연관 하에서 수행되어져야만 하지만, 그것이 물론 명백하고 본질적인 대답으로 이

끌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

이다. “이용할 수 없는 것”, “존재론적인 것”은 단지 역사의 계속된 진행을 포기한 사람

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그로 인해 다시 모든 것이 임의적이고, 가변적이며, 대

체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 카우프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대답

한다. 인간은, 관계와 관계항의 구조단위로서 즉 사람들 사이에서 타당해야만 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와 무엇을” 결정하는 구조단위로서, 그들의 특징인 과정을 떠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에 확고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39) 이러한 규범성과 개방성의 변

증법은 여기 사용된 개방개념과 상응한다. 그 때문에 실용주의의 유용계산은 인간개념

의 전제에 따라 오로지 반성적 유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반성적 유용이 개방에 대한 

실용주의적 요구를 결과론적 공리주의의 의미로 끌어올린다. 공리주의의 이러한 변형은 

인간개념에 기초를 두는 그리고 자아와 연령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40) 이러한 관점에서 다원적인 민주주의는 위에서 암시했듯이 실용주의의 전제일 뿐 

아니라 그 목적이 될 수도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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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주의적이고 규범적인 개방요구라는 조명 하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적어도 정치교육에서 다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인 지리학” 개념으로 표현되었던 당파교육을 지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스-게

오르그 벨링의 세 가지 유명한 원칙에서 정식화된 결과는 정치 교수법의 다양한 시대구

분에서 나타났던 “실용주의적 전환”의 커다란 연관성 하에로 전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여기서 근거 지워진 그리고 정치교육에서 일반적

인 개방 요구에 따른 수업의 실제적인 구체화를 표현하였다. 의사소통 이론적 함축들은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 근거지움의 과정적인 진리개념 안에서 함께 생각되어져야만 하

는데, 그것들은 가치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토론의 문맥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으

로 보이는(42) 담론윤리의 요소들을 통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의 개관은 보이텔스

바흐 협약의 세 요소들이 개방요구의 다양한 차원들과 즉 실용주의적, 규범적인 최소협

약의 표현과 그리고 상응하는 담론규칙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른 담론규칙들

(44)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요소들

(43)

 공개의 차원

수사학적인 영역의 담론규칙

들:

“1.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담

론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개

-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여자

들의 대화공동체를 위한 자유

로운 통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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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발표자도 (1) 과 (2)

에서 확정된 권리를 인지하는 

것을 방해당해서는 안된다.”

2.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문

제화할 수 있다. 누구나 그 주

장을 담론에 끌어들일 수 있

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소

망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요소Ⅰ:

강제성 금지: 

“학생들에게-어떤 수단이든

지간에-원하는 의견을 기습

적으로 질문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요소Ⅱ:

논쟁법칙: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공개

- 서로 다른 입장해명의 가능

성으로서

담론윤리의 근거가 되는 규칙

들:

“타당한 모든 규범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그것은 각 개인의 관심의 만

족을 위해서 그들의 일반적인 

복종에 따라 생기는 결과와 부

작용은 당사자들에 의해 강요 

없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요소Ⅲ: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함:

“학생(성인)들은 정치적 문제

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가 자

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고유

한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적 공

동생활과 공동제도를 위한 책

임감을 고려하며, 다양한 각

인 속에서 문제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수

단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

사자의 상황에 투입될 수 있어

야 한다.”

공개

- 일반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대화공동체에 

참여하는 가능성으로서, 그리

고 대화공동체에서 관심을 대

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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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이 그것 안에서 행해지는 조직구조는 대화공동체를 위한 자유로운 통로로서의 

공개라는 차원을 위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어떤 상응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표

현하고 있다. 대화공동체를 위한 자유로운 통로는 외적인, 구조적인 여건(학급구조, 학

교구조 등)을 통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는 적어도 직

접적으로 새로운 가치교육 토론에서, 예를 들어 “학교 개방” 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개방은 자유로운 대화공동체의 보증으로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는 우선 정치교육의 “내적인 분야”에 국한된다. 여기서, 교사에 맞서서 교사의 개입을 

제한하는 그리고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성 금지의 조건보다 낮게 평가하는 학생의 

중단 요청이 근거가 있게 된다. 교사의 참여역할은 뚜렷하게 토론의 균형을 보증하는데 

집중한다.(45) 개방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요소Ⅱ에 있는 서로 다른 입장의 해명을 위한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세 번째 효과의 의미에서 강제성금지를 해석하는 것을 포

괄한다. 그 이유는 강제성의 문제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요소는 정치교육의 자격선별이라는 적극적 과제이다. 

(“... 할 능력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의 개념에 

있는 개방개념은 이런 연관성에서 유용성 검토가 결과의 평가를 관심 인지의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개방요구의 개인적인 관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권

리를 가지고 대화공동체에 참여하는 자격요건 그리고 대화공동체에서 관심의 대변이라

는 것인데, 그것은 책임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퍼스의 주장에 따르면 

관계를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붕괴 위험 즉 멀리보

아 자신의 관심과 어긋날 위험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담론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46) 

한편으로는 위에서 말한 담론윤리의 근거가 되는 규칙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슈나이더

에 의해 제안된 세 번째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칙의 수정안은 “잘 이해된 자신의 관심”

이라는 의미에서의 관심개념의 실행을 통해 개방요구의 개인적인 관점에 상응한다. “잘 

이해된 자신의 관심”은 이미 토크빌에 의해 대변되었었고, 현재 공동체주의 토론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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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기를 얻은 이론이다.(47) 

5. 실용주의적, 규범적인 공개요구의 교수법적인 중요성에 대하여

수업실습에서 명시되거나 의도된 학습대상을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공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판단과 결정의 문제에 대해 다룰 때, 공개문제가 우선

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개차원에 교수법적인 최소한의 업무규약의 특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은 우선 실행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수업은 이러한 공

개요구에 주의하면서 행해져야 한다. 논쟁법칙이나 강제성 금지에 대한 토론, 또는 관심

의 (책임을 의식하는) 인지를 위한 학생들의 자격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이

러한 최소업무규약의 요소들이 주제화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정치교육의 질에 관한 

메타영역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러한 메타수업은 필요한 경우 중요하지만 - 학생자치협

회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 그 수업은 물론 정치교육의 일상적인 사건을 표현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개는 주로 수업이 일상규약 위에서 실행하도록 한 교수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공동생활의 윤리적인 최소치에 대한 원칙토론

과의 연관 하에서 문제가 되는 바, 이런 원칙토론을 위한 수업계획에 준거하는 동기유인

책들이 충분히 있다 (사례: 기본권의 의미와 관련지어 전체주의의 토론, 보편주의의 토

론 등). 실용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에 공통

된 정치교육을 위한 노력이라는 배경에 앞서서 수업의 명시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48) 간접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 근거지움은, 가치 지향적인 정치교육

을 위한 메타개념으로서, 수업의 실행을 위한 효과를 가진다.

5.1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토대에 대한 원칙 토론에서 직접적인 의미

다원적 사회에서 최소협약에 관한 질문의 판결들은 최소협약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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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피셔의 “기본적인 통찰”, 주토어의 기본법의 원칙에로의 지향, 또한 힐

리겐의 “선택”이 중요한가 아닌가는 문제가 아니다. 내용적인 지침의 가능성을 표현하

려는 모든 시도는 당장 단정(Affirmation)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

하다. 이러한 비난의 배경은 정치교육의 개념 영역에서 이루어진 최소협약의 논쟁의 의

미에 관한 오해, 오늘날까지 확실하게 뿌리 뽑지 못한 오해이다. 내용적인 지침들은 존

재구조로부터 (행동) 규범들을 연역해 낸다는 비난으로부터(49) 힐리겐의 선택명제는 가

장 먼저 벗어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든지 간에 - 최소협약

이 다시 물어질 수 없는 어떤 가이드라인 - 이런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려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 - 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택” 개념에서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기본법

의 원칙들에로의 최초협약의 지향 요구는 그 자체로 정치교육의 단정적 형식을 의미한

다는 주장은(50) 수용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수용부족은, 호명된 개념들에서 나타

났듯이, 어느 정도 최소협약의 토론의 복잡성 자체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 부족의 이유

는 최소협약의 제안의 의미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카테고리(“방침”이나 “선택”)

의 의사소통에 대한 함축들이 거의 인식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정치교수법의 

“실용주의 이전” 시기였던 “정치적인 지리학”의 시기에, 그리고 A와 B의 나라의 당파

교육에서, 최소협약의 제안의 의미에 대한 상론은 결과적으로 명백히 무시되었다. 정치

교육에서 “규범적이고 존재론적인 명제” 형식에 대한 접근 및 파악은 극도로 빠르게 성

공하였다 -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표식부가(Etikettierung)도 마찬가지이다.(51) 그리

고 그의 “통찰들”이 결국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52) 피셔의 해명은, 정치적인 것

이 이데올로기화되고 학생들에게 미리 완성된 판단을 표현하는 “통찰교수법”의 표어를 

막지 못한다.(53)

“선택”(힐리겐)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지향”(주토어)이라는 개념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소들은 최소협약에 대한 이러한 연관성에서 제시된 판결

들이 단정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된다는 것을 배제한다.(54) 기본법의 원칙에로의 지향 속

에서 최소협약을 찾는 이 제안과 관련해서, 오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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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원칙들과 그 소통의 의미를 “자

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내용 자체를 통해 명백하게 되는 단일성(Einheit)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이

성화에 대한 요구는 한편으로 정치교육의 양극화 단계에서도 늘 정치적 정치교수법적인 

사고의 척도로서 이해될 수 있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요구로서 정치적 이성

화는 교수법적 사고 - 기본법의 원칙들을 최소 협약으로서 주제화할 때 동시에 최소협약 

논쟁의 문맥 안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메타 성찰을 하지 못했던 교수법적 사고 - 의 일상

적인 약점으로 향했다.(55) 이러한 일상적인 약점을 통해, 최소협약 논쟁의 성급한 자격 

시비가 단정적으로 생겼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기서 실용주의적으로 

제안된 이질적인 사회의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은 교수법적으로 더 의

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공을 더 약속하는 (거기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개념들을 표

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체계에 대한 질문을 다룰 때 

명백해질 수 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독일연방의 질서에 반대하여 늘어나고 있는 회의

에 직면한다 해도, 체계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것은 새로운 연방 주에서는 아직도 계속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56)

우선 기본법의 원칙들을 너무 빠르게 주제화하는 논문을 통한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 근

거에 대한 질문은 아직 인정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실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준다. 

“추가된” 근거들의 심리화는 정치교육에 반대하는 오해와 방어태세를 더 강화할 위험이 

있다. (“기본법에로의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현재 ‘예’라고 답해야 한다.”) 그 교

수법의 약점은 절대적인 진리개념과 이러한 입장의 거절 간에 양극화에 직면하게 될 때, 

실제적인 탈출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을 기록하고 허용하는 개

념과는 정반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담론은 적어도 지연되긴 하였지만 

공개에 대한 요구로 이끌어질 수 있으며,(57)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대화하며 “진

실”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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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관성에서 최소협약을 위한 “관습적인” 판결들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전제를 구

성한다는 지적은 명증적이다. 판결들은 교육과정의 진행에서 비로소 발전하고 형성되는 

앎의 대화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에 대한 더 현실적

인 개념은 학교 정치교육의 상황에 더 적합하게 되려고 하고, 그 때문에 미리 선별된 대

화공동체의 전제를 포기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서로 다른 관심, 의견들이 항상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전

제 없는 시작은 어떠한 가능성들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대화공동체(학급, 과정, 학습그룹들)가, 관심과 의견 분야에서 확정적인 특징을 

가진 분석적인 결정을 결코 내릴 수 없다는 사실경험을 늘 어디에서나 스스로 할 수 있

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유사점이 보인다: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의 근거지움의 개념이 정치

적 입장들의 원칙적인 이율배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능한 길을 찾는 요구에 상응한 것처

럼, 정치교육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수법의 대개념들 사이에서 최소협약을 즉 

대화를 다시 받아들이고 진행해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

을 만들어 내는 요구에 상응한다.

5.2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의 개념에 대한 간접적인 의미

도덕적인 자기규정의 계기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의 더 이상 물어

질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적인 내용도 가치전달이라는 

의미에서 가정될 수 없다.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은 수업실습에

서 가치전달이라는 스퀼라(Scylla)와 가치 상대주의라는 카륍디스(Charybdis) [스킬

라와 카륍디스 모두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괴물의 종류임] 사이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문

제와 대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극에 종속된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한다: 첫 번째, 

도덕적 자기규정의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주의적이 아닌 가치지향적인 정치

교육은 어떠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가치해명 과정의 자의성을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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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 없이 막을 수 있을까? 이질적인 사회에서 가치와 의미제공에 대한 논쟁에 직면

했을 때, 개인에 관련된 자기해명을 위해 오로지 경험적인 도움만을 제공하는 가치설명 

과정은 결국 결과의 자의성을 막을 수는 없다.(58)

여기 발표된 실용주의적 최소협약 근거지움과 판단능력의 촉진개념 간의 연관성은 도덕

적인 자기규정과 상대주의라는 양극과의 적합한 만남의 시도로 여기서 서술되었다. 실

용적인 최소협약으로서 개방은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단지 자격에 관한 과제를 인지할 

것을 허락한다: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은 책임감 있는 도덕적인 자기규정을 위한 능력

을 얻기 위한 가능성으로서 이해된다. 정치수업은 이를 위한 조직적이고 교수법적인 전

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 또 수업주제의 만남이 토론적인 대화의 형

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형태 안에서의 문제점의 연구가 근거가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에게 우선 학생

들의 자격심사에 관한 과제가, 정보의 준비차원에서 주어진다. 일상에서 가장 - 여전히 

오해되고 있지만 - 효과적인 정보전달의 형태로서, 교사가 중심이 되는 수업형태(예를 

들어 정면수업)는 선호되지 않는다(강제성 금지를 주의하라!). 이 단계에서 서로 마주치

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입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의 과정을 진행시킨다 (논쟁법칙

을 주의해라!). 학생들이 이러한 전제하에 임시방편적인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판단역

량의 촉진은 판단과 판단을 형성하는 확정된 과정이 여기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하르트가 규제 이념이라고 정식화한 목표, 즉 보편적

인 기준 아래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반성적으로 형성하는 능력

과 더불어 각자의 자율성의 획득(도덕적 자기규정의 의미에서)이라는 목표는 또한 과정

구조에 대한 요청을 설정한다.(59) 이러한 관심은 책임 윤리로 이해될 수 있는 판단교육

의 성찰(Reflexivitaet)에 대한 요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수

업 중에 정치적 판단의 자의성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60) 라인하르트는 두 가

지 반성단계를 구분했다: 한 단계는 정치적 문제를 위해 발표되고 모아진 자발적인 학생

들의 진술은 논쟁적인 판단의 논증적 방법에 맡겨진다. 개인적인 판단근거의 반성은 자

신의 논의를 정당화하고, 학우들을 통해 자신의 논의를 판단하는 가운데 실현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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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관점에서 본 개인적인 판단근거의 판단은 중요성에 따른 수직화나 비중으로 유도

될 수 있다.(61) 두 번째 반성단계는 사회전체적인 관점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판단교육

의 정치화(62)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단지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주연배

우로 보이고,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편파적으로 짐을 지는 위험을 피하게 된다. 두 번째

로, 개인이 존재하고 그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고려는 또한 그의 

판단의 정치적 결과에 시선을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사회의 관점에서 자신의 논

의를 담당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63)

학생들의 생활에서 수업주제가 파악되고, 자신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한, 이

러한 판단교육에 대한 과정의 구조는 199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원칙에 대한 

슈나이더에 의해 간략히 제안된 책임 윤리적 재정식화와 어울린다. 거기서 그는 거기에 

표현된 자격심사에 관한 과제는 자신의 관심과 공익 간에 “가치 공생”의 의미에서 관련

이 있다고 말한다.(64)

6. 결론

1. 실용주의적인 최소협약 근거지움은 정치교육을 위해 성공지향적인 개념을 표현한

다. 왜냐하면 그 근거지움은 대화공동체에 가능한 한 최소의 자격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

이다. 실용적인 최소협약으로서 공개요구는 경험에 따라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진행된 

토론에서 성취될 수 있다.

2. 이로부터 실용주의적인 공개요구의 직접적이고 교수법적인 중요성은 이질적인 사

회의 윤리적 최소치에 대한 원칙토론에서 생긴다. 이러한 토론은 정치수업에서 무엇보

다 “올바른” 정치적 사회적 체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야기된다. 그때 기본권이나 정치

적 질서형태와는 다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원칙토론이 주어진 의미에서 시작될 수 있

게 한다.

3. 간접적인 교수법의 효과는 공개요구를 교수법적인 업무규약의 의미에서 정치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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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개념으로서 전개하였다. 그 업무규약의 실용적인 구체화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가지 요소일 수도 있다. 

4. 그 과정상의 차원에서 실용적인 최소협약 근거지움의 개념은 담론윤리적인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담론상황을 위해 요청되는 대화규칙은 

그런 한에서 공개요구의 구체화 과정을 표시할 수 있다.

5. 실용주의적인 공개요구는 가치지향적인 정치교육을 위해, 정치적 도덕적 교육이 수

업 중에 정치적 판단능력의 촉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판단교육의 

자의성은 판단교육의 과정의 반성적 구조를 통해 피해져야 한다. 판단능력의 촉진에서 

책임 윤리적 요소는 두 단계의 반성과정에 있다: 1단계는 개인적인 결정 근거(개인적인 

관점)의 반성을 포함하고, 2단계는 개인적인 결정 근거를 사회 전체인 차원에서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공익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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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베르트 슈나이더

진행되고 있는 논문집의 주제를 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보완”으로 생각하였다. 이

미 진행된 고트 브라이트의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러한 보완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

다. 나는 물론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추가로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시대

증인으로서 의식적으로 함께 경험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나는 

1996년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바드 우어아허에서 열린 기념 학회에서, 교수법학자들

이 C-정당을 통해 정치교육의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다. 발터 가겔

은 동전의 이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 그가 그 입장에서 나를 완전히 인용했다

면, 그런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개인적인 당혹감”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증명된 

협약에 대한 나의 동기는 빌트바흐-크로이트(Wildbach-Kreuth)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를 앞서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방운동의 체계를 넘는 힘이다. 나는 그것을 1976년에 상술하였다: “어떠한 공격성을 

가지고 다양한 학생그룹이 독일과 싸우는지 스스로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육의 어떤 이론가들도 행동주의자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Herbert Schneider
 
협동심, 시민사회와 학교 - 
시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교육을 위한 의견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270

의 체제의 증오를 위해 정당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을 결코 피할 

수 없다.”(1) 이러한 현상은 정치교육 역사의 왜곡되지 않은 연구와, 지그프리트 쉴레와 

내가 그 당시 공격하였던 협약위원회의 이해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 양극화된 기본교육

방침이 과거가 된 이후에, 지난 세월 동안 정치교수법에서 목표토론을 꺼리는 실용주의

가 그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오늘날 교육학적 협약으로서 중요

하게 이해되고 있다. 나는 “보이텔스바흐 대화”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세 가지 원칙을, 

수업과 관련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대화는 미래의 학습장이라는 

뜻에서 교수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질문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나

는 다음 장에서 시민을 이끌어주는 정치교육의 의견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문제: 관심을 이끌어가는 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

정치적 교수법은 성숙이나 이성, 정체성, 공익과 관심과 같은 카테고리를 수업의 구조

화와 내용의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2) 그러면 시민의 역할을 위해 학생들이 정치적 인

간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 강하게 영향 받은 정치교수법은 여기

서 출발하지만, 시민의 본보기와 함께 원래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다. 그래서 그 개

념은 1988년의 색인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으며, 1년 먼저 나온 “정치교육 수업을 위한 

메츨러 입문서”에서도  단지 정치수업의 핵심과의 관련성에서만 덧붙여 언급되었다.(3) 

그럼 정치교수법은 영향력이 적은 동독 국민윤리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거나, “시민권부

여”에 반대하는 우려를 적응과정으로서 표현하는 것일까? 교습계획안은 이와는 좀 다

르다. 바덴 뷔템베르크 주의 실업학교를 위한 교육기획은 사회과목의 과제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4) 서로 

다른 시민의 표상들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원칙에 숨겨져 있다. 협약의 원

래 내용은: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의 의미에서 현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그 수단

과 방법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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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계약이론에 알맞은 관심을 유도하는 개

념이다.(5) 이것은 제임스 스튜어트 밀(James Stewart Mill)을 통해 더 발전되었고 

안소니 다운스(Anthony Downs)에 의해 형성된 공리주의로 나타났다.(6) 밀에 따르

면 사회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요구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시민이 자신의 결정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생각으로, 선거

에서 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안소니 다운스의 주장은 합당하다.(7) 이러한 관심을 규

정하는 체계는, 구성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고려 없이, 자신의 관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한다.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는 도덕적 사고와 관습적인 규범으로부

터 자유로운 아담 스미스의 저술에 나와 있다. 명확한 공익 서약보다는 더 숨기는 것이 

많았던 당시 나의 연구 시절과 차별되게,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을 인식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공익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경제가(단지 그

것만이 아니더라도(8))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에 그렇게 잘 굴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공동체도 - 그것은 그 동안 정치 진영에서 두루 말해왔다 - 연대감과 협동심에 대한 최

소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은 사회문화적 인격체를 위한 자신의 발전에, 혹은 정체

성을 뒷받침하는 집단 관련성에 의존하지 않는 것일까? 이미 80년대에 사회와 학교에서 

이기주의와 경쟁정신, 협동심의 손실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기  때문에(9), 나는 그 당시 

보충교육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협약의 세 번째 원칙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학생(성

인)은 정치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자신

의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전체를 위한 배려와 책임아래 문제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그 방법과 수단을 찾듯이, 당사자의 상황에 처해 보아야 한다”(10) 그 근거를 위해 나

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의 제안은 동시에 이제까지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불균

형을  줄이고, 가치상징의 의미로 인간의 사회책임을 정당화하는 시도로 생각된다.” 단

지 관심을 이끌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부르조아와 차별하여, 나는 여기서 아직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민 인문주의에서 유래되는,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이미 사라졌지

만, 17세기의 영국과 18세기의 북미에서 다시 새로워진, 그리고 3월 혁명에서 일어났

던, 이 나라의 매력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민의 모범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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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민은 자신의 관심을 따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요구를 명심하고, 경우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하위에 둘 준비를 하고 있다. 돌프 스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는 그것을 자신의 관심을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그려냈다: “어느 정도 자

의식은 필요하다. 동시에 전체적인 공동체의 관심을 위한 열린 눈도 필요하다. 공개적

인 관심사와 준비, 책임감을 맡을 수 있는 의욕과, 확실한 말로 시민의식을 표현하고 표

현하였었던 몇몇 사람들의 특성과 기호도 마찬가지이다.”(11)

나의 전환제안은 교수법적인 토론에서 묵묵히 있는 사람들을 밀쳐냈다. 내가 그것으로 

사회현실이나 교육학적인 요구를 그르쳤는가? 내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당시 이

미 정치학은 커다란 관심단체를 통해 야기된 불감증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사회학은 많

은 학생들이 형제 관계가 없는 한 아이만 둔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실에 주목했다. 연구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민하고 그들의 부모에 의해 응석적일 뿐 아니라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하찮은 이기주의의 우월함에 대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그 차이점을 표현하고 있

다.(12) 수용성이 부족한 것은 근거를 위해 끌어온 상호이론의 설득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

이었을까?  나의 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의 연관에 대한 한계에서 그려낼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매우 잘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새로운 구성안에서 내가 사용한 개념인  “

관심”과 “책임감”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주의의 한 표시로 지난 세월 동안 이미 토크빌에 의해 대표되는, “잘 이해된 자신의 

이익”에 대한 학설이 다시 살아났다.(13) 그것은 즉 인간이 자신의 이웃을 도울 때, 스스

로가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고전주의의 

덕행의 학설과 구별되며 폭넓은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많이 토

론되어 왔던 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은, “너는 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도덕적이고 의무적

인 호소가 내린 결론보다 적으며, “나는 할 것이다”는 의미의 자기의무에 대한 결과보다

는 오히려 많다. 그것은 개인화된 사회에서 자아(Ego)의 관점을 벗어나도록 시민을 부

추기는 행동의 성향을 표현하였다. 즉 원래 시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뿐 아니라, 공동

체와의 결속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15) 이러한 결속을 위해 나는 우선 애매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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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는 “사회적 전체”의 집합개념을 사용했다. 전후시기에 형성되었던 관점적인 

법의 이해에 따라, 나는 공동체와 주, 국가, 유럽과 인간성 안에서 그것을 해명해보려

고 했다. 그래서 독일통일 후에 역사교수법에서 더 많이 전념했던 주제인, 정체성의 표

상에 대해 확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16) 그러나 내가 1987년 정체성의 주체인 국가를 

고려하고, 해결되지 않은 독일의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주목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언급

했을 때, 그것은 많은 지방의 교수법학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질 나쁜 반

공산주의와 노쇠한 국가주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문

학”의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학생들의 과제가  언젠가 한번 존재했고 

또 언젠가 한번 다시 형성되어야 할 ‘국가의 정체성’을 학습목표로 삼았을 때, 그 때 바로 

빠르게 합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바뀐다.(17) 내가 그 당시의 전환제안을 마음속으로 확신

할 때, 비평에 대한 반항적인 반응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 1987년과 1996년 사이

에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놓여있다; 정치교육의 많은 전제들은 이 시기에 변화했다. 

물론 오늘날 그것을 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충수업의 의미에서, 먼저 사회적 전체

를 위한 책임감을 기억할만한 필연성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수업 프로젝트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와 사건을 조정해주는 정치모델이 적합

하다. 모델의 수업연구에는 단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요구

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공동체의 경쟁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결과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 인식적인 수업과 정치에서, 제한적이

고 또 그로 인해 축소된 행동방식은 과연 충분한 것일까?

함부르크 BAT-여가시간 연구소에 의해 1996년 초 제시된 청소년 연구의 결과는 깊이 

생각할 만한 동기를 준다. 그 기본토대는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14세부터 21세인 

나이의 2000명이 넘는 청소년의 설문으로 형성되었다. 청소년들이 의무과제로서 인지

했을 때, 그들에게 사회적 과제는 여가시간의 특징을 잃어버렸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여

가시간을 의무가 사라진 다음에야 즐기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중 셋 중의 하나는 협회

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여가시간에 관찰하지 않았다; 4년 전에는 여섯 명 중의 하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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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청소년들들도 정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또한 여가시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스스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95년 

청소년들의 참여는 56%가 의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1년에는 그것이 30%

였다. 그것을 넘어 환자나 친척들의 방문도 이웃돕기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

다. 연구소장 호르스트 오파슐로스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감

을 맡으려는 배려는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짐이 다시 사회적 즐거움으로 만드는 것에 

실패한다면, 미래에는 사회적 의무사상이 여가시간 안에서 죽게 되는 위험이 생겨날 것

이다. 사회와 정치는 여기서 요구된다. 사회적 학습은 여가시간에 매력적인 것으로 되

어야 한다.”(18)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의 과제 목록에 사회교육의 강화된 연관성 뿐 아

니라, 또한 정치교육의 목표와 과제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고려할 때 규범적인 시민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념

적인 노력은 방법의 중심화에서 벗어나, 다시 정치교육의 목표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

이다. 그럼 이를 위해 해방적인 또는 현실적인 민주주의이론으로부터 유래된 표상은 충

분한 것인가? 또는 다양한 명제에서 세분화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될 때, 우파에서 좌

파까지 증명하는 넓은 폭과, 공동으로 출발점을 소유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새로운 통

찰과 충돌을 중개할 수 있을까? 1991년 11월 18일 70명의 미국사회학자들이 “응답하

는 공산주의자들의 연단 - 정의와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문을 써냈다. 이기주의

와 개별화, 폭력이 만연한 미국의 현재사회는 시민사회의 본보기와는 정반대에 있다. 사

람들이 두 나라의 다양한 정치적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물론 미국의 출발

상황은 독일에서 걱정과 한탄의 대상을 조성하였던 사회적 태도와 흡사하다. 즉 시민사

회의 보완적인 표상은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미 독일의 독자층의 개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을 만들었다.(19) 물론 1995년 4월 

6일,7일에 열렸던 칼스루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제기를 명백히 하였다.“ 무

엇이 우리 현대사회를 결속시키는가?” 그 구조의 특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20)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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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정치교육을 위해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

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 장에서 발생된 교수법의 의문들을 학교를 위한 독립성에 대한 

현재 토론과 연결시켜 논의하려고 한다.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의 미래 본보기를 찾으면서 시민사회의 개념, 즉 문명사회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이

론의 대표자들이 선전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의 공공성에 강한 매력을 주었다. 그 후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추종자들은 문명사회가 무엇보다 사회운동, 시민단체, 시민세력과 

같이 비평적인 정치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자기조직의 힘에 의해, “응시하는 국가기관”

과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환경”에 압박을 행사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어떠

한 도덕적인 이점 또는 공동체의 결속에 굴복하지 않은 시민들은 그들의 참여기회를, 공

동의 자치와 통치권이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형을 현실화하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 민주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해석과는 정반대로, 서양의 자유주의

의 전통에서 유래된 척도와 관련이 있는 한 변형이 있다. 그 대표자들은 포퍼(Popper)

의 비평적 이성주의와 같이 로크(Lock)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계약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에 의해  개인적인 요구권은 시민자유와 시민지위에 핵심으로서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론적인 개념화를 통해,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개혁단계의 분

석을 통해, 특징지어지는 실용적인 변형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용적인 변

형은 시민정치를 통해 시민과 정치 사이에 증가하는 소외를 저지하는 목표에 전념했다.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재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단지 독일 국내의 국가나 정당의 

불쾌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넓은 폭을 제시한 미

국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도 부딪치게 되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 말해두는 것은, 이

것이 자유주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정할 수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21) 그 후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는 공화국의 덕목의 이상향의 재발견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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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리고 정신과 정체성을 지지하는 공동체 관계를 위한 토대를 이룰 수 있었다.(22) 물

론 명확한 형태인 문명은 그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포괄성(공익, 연대, 전통)을 결코 고

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개념은 비더마이어적인 시민의 사적인 삶에 대한 가치의 표상

을 일깨운다. 나는 “문명”의 개념을 공산주의의 관심사를 더 명확하게 재현한 “시민사

회”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해 가져왔다. 상징의 효과는 이러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다: 그 개념은 바로 덕행을 위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울리히 자르시넬리(Urlich Sarcinelli)에 따르면, 시민사회 개념은 공동체가 가장 깊

숙한 내부에서 무엇을 결속시키는지 그 답을 찾는 길의 안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23) 그러나 시민사회는 개별적으로 무엇을 형성하는가? “가이슬링엔의 연구”(24)의 

저자는 시민사회의 구조요소를 교수법의 카테고리와 핵심권한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

은 항목으로 요약하였다. 

1. 사회적 자기체계화

이것은 서로 경쟁하는 수직적으로 배열된 커다란 조직의 다수를, 경제연합회나 노조, 다

른 조합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다원주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협력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경직된 조직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 조직을 떠난다. 그래서 이미 신문의 사설에 다음과 같이 실리게 되

었다: “조합은 낱낱이 부수어졌다.”(25) 자기조직의 표상은 작은 조합과 단체 그리고 그

룹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조합들과 동등하게 설정되

는 것은 아니다. 그 조합의 회원은 그 능력을 훨씬 더 개발하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

적 결론에 덜 적응되어 있다. 그에 상응하여 늘 다시 변화하는 문제 상황을 삶의 세계에

서 새로 만들어낸다. 이미 언급한 “현대사회는 무엇을 결속시킬 것인가?”의 주제로 열

린 칼수루에 회의에서, 예를 들어 공익과 독립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호소에 따라, 

어머니회의 발기인이 실제로 자립의 도움으로 검증된 모델을  실현했다.(26) 그것은 70

년대나 80년대에 실개천에서 폭풍으로 번진 사회자립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 자립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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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였다.(27) 이것은 독

일에서 67,500개 이상의 그룹과 약 이백 육십만 명의 사람들에 이르렀으며, 그럼으로

써 완전한 가치몰락에 대한 문화비관주의의 끔찍한 사진들을 반증하기 위한 사례를 제공

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모순적인 분열로 특징지어지지 않을까? 공익에 대한 

강한 능력은 널리 퍼진 경쟁정신과 자기한계에 나란히 병행해 있다.

2.공익

루드거 퀸하르트(Ludger Künhardt)는 공익을 궁핍과 반대되는 직접적이고 개인적

인 기부로 제한하였다.(28) 그러나 이러한 찬양할 만한 태도는 “이웃사랑”이나 “연대감”

이라는 개념보다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에 반해 공익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을 암시한

다. 그것은 더 강하게는 개인적으로 이해되며 또는 최소 형식(다른 사람의 관심에 대한 

존중, 정치적 갈등완화, 결과의 평가)의 형태로서 내용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 공산주의

자들은 공익 없는 시민사회는 또는 시민의식으로도 호명되는 시민의 공동의 기본사상으

로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에 의견을 모은다. 그것은 물론 동기에서 구분된다. 미하엘 

발처(Michael Walzer)는 서로를 위해 배려감과 책임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것을 개인과 집단의 의사소통의 처리 방식의 연대감에서 찾았다.(29) 그에 반해 에드워드 

쉴스(Edward Shils)에게 시민의식은 이타주의에 대한 재수용에 따른 고전주의의 시

민덕목 “전체사회의 결속”을 의미하였다; 이타주의의 수용은 모든 결정과 행동으로 흘

러들어 전체 사회의 부를 지키고 뒷받침한다.(30) 그러나 전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

스의 시대에는 도시 공동체 폴리스라는 간단한 대답이 나온다. 오늘날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독일의 다양한 자기이해와 독일 역사의 연방주의 유산을 결부시켜, 나는 공동

체와 주, 국가, 유럽, 인간성 안에서 그 전체를 해독하였다.(31) 그것은  공동체의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젊은 사람들은 그 모순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처럼, 정체성의 수직화에서 거주환경과 고향공동체를 맨 위 순위에 두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상징과 삶의 연관성과 더불어 인간의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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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혼합된 감정으로 본다. 무엇보다 지식인들은 국가가 

공익을 위한 연관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한다. 긍정적인 대답은 이미 “보이텔스

바흐 대화”의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헌법 애국주의의 특정한 조건하에 존재한다.(32) 오

늘날 공익의 책임감을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가르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에 

사회적 결속의 힘에 대한 삶의 세계의 제한이 간과된다; 70년대 초의 민주화물결의 결

과로서 참여권이 생겨났지만, 많은 시민의 책임공간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것은 

무엇보다 공동 분야에서 그러한 것을 창출하고 후원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뮌스터에서는 예를 들어 시 정부가 800개의 자유로운 담당기관에게 아이들과 노인

의 보호, 문화와 스포츠의 관리를 넘겨주었다.(33) 하이델베르크와 같은 다른 도시도 유

사하다. 성인정치교육은 사람들을 위해 강좌를 제공하면서, 이에 반응하여야 한다. 그

리고 그 강좌들은 진행되고, 지원되며,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Empowerment’

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각 주와 연방정치를 통해서 용기와 후원을 필요

로 한다. 여기 바덴 뷔템베르크 주는 성공적인 새로운 자립단체의 표창과 전통적인 협회

가 진행한 “시민활동”으로서 그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참여

독일 시민의 전통에 따라 그것은 선거참여의 형태로 정치적 협력을 충분히 제한한다. 그

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의미로는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행동의 관철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상은 가이슬링엔 시민들에 의해 - 뷔템베르크의 산업도시로 4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한다 - 나누어졌다. 그들이 보기에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치에 대해서 적은 부분

만을 참조했고, 대부분 사회적 행동분야를 참조했다는 것이다. 공개적인 기회와 시민

의 사회적 협력 간에 정의상 필요한 분리는 행동의 실행 면에서 똑같이 고양되었다.(34) 

행동의 목표는 위에서부터 배열되는 것(국가, 공동체, 정당 등등에 의해)이 아니라, 시

민 스스로와 국가의 제도 간에, 또한 공동 행정당국과 시민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단지 의무적인 동기만 믿는 것은 아니다. 연구결과에 나타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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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사회의 참여는 자신의 관심(“나의 관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과 즐거움(“새

로운 사람들을 알고 지내기 위해”)과 형성의지(“일으켜 세우기 위해”)를 통해 일깨워지

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무와 즐거움이 대립된다는 의견을 반박한다. 이미 인용

한 BAT 여가시간 연구에서 알아낸 것과 같이 청소년들은 의미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을 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나 성공적인 경험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형성을 위

해 많은 자유공간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35) 여기서 아직 획득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경험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방법론적이고 내용적인 중요한 결론이 학교에 아직 발생하

지 않는 것일까?

4. 시민사회의 역량

정치교육은 국가시민이나 정치적 인간을 이끌어 준다: 둘 사이에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

하고 정치교육은 정치와 선거의 참여, 정당과 협회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종류의 시민은 정치역량이 필수적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 영국의 시선으로 보면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는 

국가법의 범위에서 무보수명예직을, 상세한 공동의 자기관리를 맡기 위한 합의로 본다. 

물론 시민사회의 의미에서 사회적 상호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위해, 이웃 

시민의 삶의 상황과 문제 상황의 개입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된다. 이러

한 특성의 묶음은 “상호주의(Reciprocity)”라는 개념아래 요약된다. “시민사회의 참

여 개념”은 “정치적 역량”의 개념으로서 계속 이해된다. 그 개념은 그 같은 것을 배제하

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광범위함  때문에 정치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

할 수 없다.(36)

5. 대화문화

정치교육은 싸움문화의 수용을 추구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공동체에서 호전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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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움조정은 민주주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여

기에는 특정한 규칙, 세련된 예절, 협상 스타일이 필요하다.(37) 싸움구조가 정치교육 시

스템과 다수의 원칙에 연관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 구분되는 대화구조는 감정과 변화무

쌍한 이해, 배려에 귀 기울이는 법과 의견의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대화구조는 물론 그

럼으로써 서로 시민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국가, 즉 공동체의 입장을 

표시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실행에서 다수의 결정을 통한 갈등규칙은 합의추구나 타결

과정보다 덜 중요하다.

6. 공동체 우호/국가 우호

공산주의자들은 작은 공간의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대처한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체

(Comumunity)”라는 집합개념이 필요한 지역 통합에, 정치적·사회적 책임 전가가 따

른다는 것을 두둔한다. 그것은 국가가 공동연맹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의 권리와 판단의 권리는 생활력 있는 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동의한다. 물론 이러한 권력질서의 정치적 형상과 질서가 

비평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그들은 곧 알게 된다. 그것은 즉 익명성, 남의 이득을 보려

는 정신, 공익의 손실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반박을 개인과 국가 간 사이에 목

적과 감정의 공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줄이려 한다.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에 소속감에 대

한 의미를 일깨우려 한다. 그러한 소속감은 이전에는 애국심라고 불렸고, 그들의 의견

에 따르면 자치의 제도와 방법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소속감은 살아난다. 비슷한 점은 

이미 헌법 애국주의에 대한 독일의 토론에서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역설을 허용하고 있

다: 한 편으로는 보편적인 가치척도가 정체성의 단독 대상으로 고양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로지 독일의 경험과 갈망 주위를 선회한다. 독일의 헌법 애국주의의 대표

자들은 고착된 삶의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정반대이다. 그들은 서

방의 민주주의의 활력이 두 가지 점에, 즉 보편적인 헌법의 기초와 그 역사적 발전의 융

합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을 이기적인 시선의 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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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책임을 돌린다.

교수법의 성찰

바덴 뷔템부르크 주의 정치교육연방원의 전신은 “국가의 시민”(Bürger im Staat)으

로 불렸다. 그 기관은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폭넓은 연구에 이행된 요구를, 가능한 많은 

주민들에게 국가시민의 역량을 전달하는 것과 결부시켰다. 독일 연방 주의 많은 학교들

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의 한계가 나타났을 때, 빌헬름 헤니스(Wilhelm 

Hennis)는 “현실적인 시민”들의 본보기를 끌어냈다.(38) 헤르만 기제케는 헤니스가 참

여의 폭퐁에 휩쓸리기 전에, 그에게 동조하였다: “모든 시민은 독일헌법에 따라 각 주의 

정치발전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인식과 능력을 배워야 할 권리를 갖

는다. 그것은 권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39) 교육학의 전환과제를 과

도하게 요구했을 때, 파울-루드비히 바이나흐트(Paul-Ludwig Weinacht)는 입장

과 태도 방식에 연관된 시민권 부여를 경고했다.(40) 울리히 자르시넬리는 수동적인 시민

지위에 대한 정신을 “정치적 언론에 참여할 능력”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 

쯤 해 두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주의 관객 역할”은 아래로부터 개혁된 민주주의 삶의 

“적극적인 시민지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시민사회에 기초를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간의 표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41) 그것은 우선  지식

전달과 시민역할의 사이에서 떠도는 “다름슈타트 호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식역량을 통해서뿐 아니라 대화능력이나 참여능력 같은 태도방식을 통해

서, 규정된 민주주의 시민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 채, 

유령처럼 해매고 있다.(42)

문제해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a) 응답적인, 즉 대부분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이미 존재하는 표상에 의해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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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현존하는 구조 내에서 성취한다.

b) 체계를 뛰어넘어, 즉 체계 밖에서 대답을 구한다.

c) 예견할 수 있는, 즉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체계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답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룬 문제제기에 대한 반응의 보기들을 옮긴다면, “다름슈타트 호소

문”은 응답적인 문제해결에 속한다는 것을, 즉 그 호소문은 80년대의 표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토론이나 새로운 구조에 대한 토론은 그것

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 정치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행동지

침,(43) 실제제인 학습의 평가, 학교의 개방, 학교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시민사

회의 호소와 같은 소홀한 사회적 연결점들은 사회나 학교, 정치수업이 “전환단계”에 있

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44) 그것은 정치교육을 위해 세웠던 전면입장 

너머로 새로운 관점을 - 볼프강 잔더가 권리를 위해 물어보듯이(45) - 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기억해 보자. 계속된 토론을 위해 사용된 시민사회 개념은, 정치적 사회적 행동

의 연결성과 사회적 상호성의 확대성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인

간의 표상으로부터 분리된다. 50년대의 파트너십 교육학에서와 같이, 정치성의 평가에 

대한 위험은 오인되지 않았다. 그러한 확대된 개념 중의 하나인 양도는 정치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a) 서로 다른 관심방향과 공동체의 통로들을 발견한다;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

생이라고 생각한다.

b) 공익이나 연대감, 대화문화와 같은 독일의 덕행을 통해, 이기주의와 개별화, 

경쟁정신을 억제한다.

c) 학생들은 자신의 책임 공간에서 시민의 의무에 대해 준비한다. 공익에 대한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준다.



283

어떻게 핵심권한을 가진 확장된 개념이- 즉 자기조직능력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 정치

수업 중에 전환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늘날 참여준비와 대화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태도요청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정치 교육의 효과를 위한 순수한 연구는 무엇

보다 이러한 인식이 이미 약간의 견해만 전달하고, 태도방식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46) 효과에 대한 연구의 특정한 방법론을 지지하는 이 연구내용은, 태도방

식이 그룹이나 프로젝트연구 또는 역할놀이나 계획놀이와 같은 적당한 수업의 연구형태

를 이용함으로써,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그들의 확신과 확장을 

위해 본보기와 경험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일 이주 정도의 시간으로는 충분치 않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수업의 주요과제는 청년시민들에게 필요한 안내지식을 전달

해주고, 그들에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이성적인 정치 판단교육을 달성시키는 

일을 완전히 제쳐 놓았다. 이러한 모든 제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학습 장애나 

미디어 오용 시에, 교육적인 도움을 위해, 또는 시민의 태도방식의 훈련을 위해, 학교의 

넓은 공간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오전 

수업만 하는 학교는 이러한 전체적인 도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학

교가 필요하다: 아이들과 가족들도 변하기 때문에, 학교도 변해야 한다.(47) 그래서 바덴 

뷔템베르크 상공회의소는 Hauptschule(독일의 실업학교에 해당함)를 참조하여 학생

들을 종일 돌봐주는 학교를 요구하였다.(48) 종일수업을 하는 학교는 아이들을 종일 돌봐

주기를 바라는 요구와, 학생들에게 사회접촉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전수업

만 하는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이미 언급한 도전에 대한 답을 표현

할 수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나는 여기서 가능성의 형태와 그 다양함을 의식적으로 선

택한다. 그것은 오전수업 학교의 단계적인 확장과 개방을 상상할 수 있다. 

경제와 교육학, 정치는  이제까지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얼마 전 부터 학교의 개혁

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이미 “현대사회”가 그것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에도

(49) 불구하고, 정치적 교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

하고 있었다.(50) 확장된 과목들의 학습자산을 통해 정치교육을 위한 기회를 새로워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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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주제화시킬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슈타트 호소문”은 익숙한 현

실을 답습하고 있다.(51) 미래지향적인 정치교수법의 기본원칙의 질문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한탄스럽다. 이러한 한탄을 나는 별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다. 이에 대한 토론이 다른 상표로, 즉 민주주의 학습이라는 상표로 학교에서 열렸다. 

그리고 현재 정치교수법 학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자들에 의해 다툼이 일어나

고 있다. 수업모델에 파묻힌 정치교수법은 안드레아스 플린터(Andreas Flinter)와 하

르트무트 폰 헨티히(Hartmut von Hentig)와 같은 교육학자들에게 기본원칙의 질문

을 위한 권한을 양도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학교 내부혁신을 위한 토

론발표의 핵심에 민주주의 학습을 세우게 했다.(52) 그리고 다른 이유로 다투고 있는 위

원회의 각서는 “교육의 미래 - 학교의 미래”로 표현하였다: “민주주의 태도는 ... ‘정

당한 공동체’의 개념을 그 예로 불릴 수 있기 위해, 학교 일상에서 우월하게 각인된 만남

의 형태여야 한다.”(53)

이러한 학교토론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a) 학생들의 평가에서 “양호”를 받기 위한 자립학교의 경쟁투쟁: 얼마나 집중적

으로 수업 외의 운동과 예술적인, 문화적이고 미학적인 활동들을 신경 쓰는지 부

모들은 학교의 매력에 대해서 점점 더 재보게 된다. 그래서 개혁 교육학의 최고치

는 학교가 이성적인 수업운용보다, 이러한 면에서 더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다(54); 또한 공립학교는 전체적인 삶의 세계의 교육개념과 수업개념에 대해 의

무적이어야 한다.

b) 교육학의 관점변화: 오늘날 70년대의 구조적인 관찰방식과 차별화하여, 국가

와 그의 민주적인 능력과 반대되는 사회적 상호시스템과 분위기, 독자성을 가진 

각 자립학교의 경험공간이, 학교시스템과 기회균등, 차별화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는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토론의 논의를 받아들여진다. 직접적으로 학교생

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까지 학교내부의 구성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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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바덴 뷔템베르크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교육학자 쿠르트 아우린(Kurt Aur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가 

아래에서부터 발전되면 될수록, 학교에 대한 참여도는 더 높아진다.”(55)

c) 정치권의 반응: 정당 정치와 국토개발 자치권의 사상적 차단에 대해, 또한 행

동분야인 학교의 더 많은 독자성에 대한 정치적 토론을 이끈다. 공식적으로 바덴 

뷔템베르크 주는 “내부적인 학교개혁”에 대해 말해왔으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

렌의 교육청은 “확대된 구성가능성의 의미로 학교의 강화”를 신봉했다. 폭넓은 공

개성에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장관 라우에 의해 기초를 

이룬 교육위원회의 각서 “교육의 미래 - 미래의 학교”가 자극했다는 것이다. 그

것은 학교를 위한 부분자치권의 방식을 주시하였다.(56)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국가

의 주어진 핵심 커리큘럼 외에 수업시간표의 40%를 학교의 책임에 맡길 것을 고

려하였다. 이것은 또한 개인발전을 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각서는 학교에게 유동적인 수단경영뿐 아니라, 스폰서의 형태인 마케팅을 허락했

다. 그러나 광고의 유입을 위해 학교의 문이 열리게 될까? 학교의 자치권을 요구

함으로써 그 각서는 SPD 교육부서의 사고를 끌어내게 될까? 이제까지 국가에 정

착된 SPD 주들이 이러한 질문에서 먼저 물러난 CDU/CSU 주보다 더 과감하게 

전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념역사로 볼 때 더욱 흥미롭다. 바덴 뷔템베르크 주 교

육부서에 의해 위탁된 “키엔바움의 감정서”는 학교 발전 프로그램의 교육학적 프

로필의 완성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57) 그에 대해 교육부서에 의해 발간된, 

교사들을 위한 정보책자 “Schulintern”은 “학교를 위해 더 많은 자기책임”이라

는 말이 많은 제목으로 그것을 보고하였다.(58)

아직 의견다툼 중에 있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윤곽과 내용은  다음에서 암시적으로 인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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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항하는 학교의 강한 독립성

-학습계획을 구성할 수 있는 학교내부의 자유공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자신의 더 많은 경험 공간

-학교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가자의 강한 협력

-열린 수업과 학교 외의 학습장소의 의미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지

속적인 개방.

이러한 토론은 시대의 유행이다. “키엔바움의 감정서”는 기업 상담가에게 유래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분야의 대중생산을 하는 Fordismus는 규격에 맞추어 재단한 생산품

이나 서비스물품을 가진 Postfordismus 방식이나, 거기에 맞추어 분산된 생산방식에

서 분리되었다. 즉, 컨베이어 벨트가 작고 유동적인 생산의 단일성을 통해 대체되는 지

주사회와 생산사회에서, 콘체른은 구성단위로 나누어진다. 분산화, 수직의 평형화, 하

부단위에 대한 능력의 권한 양도들이 의식적으로 조정되고 현실화되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 영향력을 끼친다. 더 이상 실행능력이 있고, 수직조직에 적응한 직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고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지

배하고 있는 학습 테일러시스템은 조정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 그룹학습, 경험공

간들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 국가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제한된 정부”에 대해 말한다면, - 무엇보다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의 좋지 

않은 재정상황에 대해 - 중앙집권강화 원칙이 권한양도와 지원주의의 비용을 회수시키

고 있다. 즉 사회의 자기조정을 통해, 그와 같은 중앙집권 조정형태를 국가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세기 중반에 유

래된 교회의 학교감독을 중지시켰던 자유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의 하나로서, 공립학

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9); 그것은 항상 차별화되는 환경은 상황에 정당하고 

유연성 있게 반응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학교의 독립성을 

위한 방법들은  전체사회의 표상을 통해, 연방 주들의 학교통치권과 빠듯한 재정을 통

해 제한된다. 다른 개혁자산과 반대로 우리는 오늘날 절약이 아니라 추가된 비용을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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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종일학교를 위한 오전반학교의 해체를 참조했을 때 -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사의 

태도 또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환의 주요당사자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다면, 학교의 독립성과 학교의 경험공간을 요구하는데 계속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기회균등의 손실, 일관성 있는 교육규범의 해체, 중간학교의 경쟁싸움의 위험, 전문성

의 소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항의와 더불어, 교사의 프로필이나 활동상에 본질적인 변

화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 새로운 학교들은 교사들에게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오전반 수업학교 교사의 개

인주의적인 일상에 대해 이별을 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새로운 학교는 공동 성취

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위에서부터” 강요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특히  

수용과 개혁준비를 “아래에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60)

학교는 행동관련성과 경험공간으로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정치교수법의 시야에서 벗어

나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독일 교육 위원회

가 50년대에 외팅어(Ötinger)의 사고통합과 리트(Litt)의 표상을 형성하려고 했었다

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외팅어가 1951년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후에 “파

트너십”이라고 불린 그의 정치교육학 책은 본질적으로 사회교육으로서 이해되었고, 테

오도르 리트는 그 안에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과 정치적 차원을 그리워했다.(61) 위

원회는 학교의 사회교육으로 정치적 영역을 과목수업에 배정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통

합은 오늘날 학습계획에 반영된 단계개념에서 현실화되었다; 우선 사회적인 학습은 정

치적인 학습과 연관시켜 성공해야 했다. 학교 경험공간은 조화를 이루는 교육학의 섬으

로 축소되었다.(62) 새로운 교육학의 토론은 그것을 다르게 본다: 학교가 외부로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토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합의의식이 있는 정치교수법은 

이러한 토론을 학교 교육학자들에게 홀로 넘겨야 할까? 교수법은 가능한 한 많은 다툼

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정치과목을 전문적인 역량과 연관

시킬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를 위해 스스로 외부를 향해 여는 학교공동체가 나타나지 않

을까? “공동체”는 이미 언급된 시민사회의 구조특징에 속하고, 자치단체를 능가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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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회적인 경험과 행동의 연관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관성을 삶에 이행하기 위해, 

할부금에 대한 실상과 생각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BAT연구소에

서의 조사결과와 같이 학생들의 사회적 준비교육은 소홀했다. 그것은 학생들의 사회적 

의무교육의 감소와 쾌락주의적인 자기전개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비관주의에 빠

지기 위한 어떠한 이유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가치연구가인 헬무트 클라게스(Helmut 

Klages)는 가치통합을 통해서, 자립성과 창의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관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63) 그러나 그러

한 “책임감의 역할”은 학문적인 사고와 교육학적인 노력의 미래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이

미 삶의 세계의 실제 결과이다. 나는 이미 언급했던 “가이슬링엔의 연구”의 결과를 기억

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4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동기뿐 아니라 재미와 구

성의지, 스스로의 관심, 또는 종종 반대로 시민의 태도를 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안

내할 수 있는 내용이다.(64) 자아 사회(Ego-Gesellschaft)의 전형적인 대표인 “쾌락

주의적 물질주의”(32%)와 정 반대로, 이러한 조합은 “적극적인 현실주의”(34%)를 특

징짓는다. Speyer에서 연구하는 토마스 겐지케(Thomas Gensicke)는 현실주의에

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외관상의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증명해준다.(65) 이것뿐만 아니

라 시민역할의 기대도 다양한 동기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교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수법의 관심은 이러한 연관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a) 정치과목 수업과 시민의 경험학습 간에 관계, 말하자면 과목을 포괄하는 프로

젝트: 이미 종일수업 학교에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책임 

지향적인 공간을 표시하고 채우려는 교육학적 환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빌레펠

트의의 실험학교와 같이 동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문지면의 제

작, 양로원에서의 과제 또는 문화시설의 운용 등은 사회적 학습과 자기 책임감을 



289

연결시킬 수 있다. 외부인에게는 그런 사회적 학습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과목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과목의 존재 정당성은 사

회적 연관성과 정치사회적인 경험공간에 대한 과목을 포괄하는 학습자산의 형태

로, 학습 분야 정치의 공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당화된다. 둘 다 관찰자를 대

상으로 정치성을 그들에게서 찾고, 강조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수업을 전제

로 한다. 다른 연관성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을 현재 입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해

야 한다: 학교의 주요사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인식을 

전달하며, 완성을 넘겨주는 것에 있다. 그것은 또한 수신자의 사회적 기본입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 정치교육 과목에도 적용 된다.(66)

b) 시민교육과 폴리스 간에 관계: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에서 정당하게 자신

을 발견하고, 미래의 시민역할에서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 이제까지 학교의 경험공간에 더 강하게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폴리스와 어떠

한 관계가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Hartmut von 

Hentig)는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좋은 삶이란 가족에 있

다. 가족과 유사한 연습공간은 단지 작은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큰 공동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학교는 폴리스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 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위대한 삶을 

뜻하고 있었던 ... 학교는 폴리스 자체여야 한다.”(67) 그 점에서 나는 그를 따를 

수 있다. 헨티히는 그가 현실의 “불완전한 폴리스”와 반대되는, “좋은 폴리스”인 

학교를 마치 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은 교육학을 늘 유

혹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교육학은 이미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수준 높은 

도덕주의와, 현실강요로 스스로 정당화하는 현실주의 간에 반대원칙을 강화한다. 

이러한 대립설정은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알렌스바흐 설문, 즉 가

이슬링엔 연구(68)가 오늘날 독일에 경쟁사회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태도

에 대한 높은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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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개방에 대한 교육학적인 명제를 통해 밝힐 수 없는가, 당연히 질문이 제기된

다. 그 대답은 그 명제가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지에 달려있다.(69)

c) 정치에서 사고와 행동의 긴장: 학교 공간과 사회 정치적 주변 환경 간에 장애

의 감소는, 학생들을 정치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다: 그들은 한 사건에 대하여 설

정하고, 동맹을 홍보하고 정당에 가입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치 선전

과 갈등의 대상이 되는 자신이 마음에 들 수 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둔 

성찰의 장소로서, 학교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한 주제는 새로운 것은 아

니다: 그것은 이미 70년대에 토론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이점

은 간과할 수 없다. 당시 학교는 해방운동의 뾰족한 창으로서 봉사해야 했다; 현

재 토론되고 있는 개방은 원칙적인 편파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험공간

에 대한 개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정치적 주제, “학교 공동체”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된 교육학적,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나는 세 번째 협약의 

원칙의 전환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는 여기서 원래 관심을 강조했던 텍스트를, 1987

년의 것과 비교하여 약간 내용적으로 변화시킨 구성안으로 다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성인)은 정치적 문제를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당사자의 

상황에 스스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잘 이해하는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

적 공동생활을 위한 책임감을 고려하며,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각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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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인식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책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

유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소유는 비로소 습득되어야 한다. 실용적인 철학의 전통에서 

그들의 근거인 사회적 덕행의 연습이 선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습은 지지하는 “마음

의 습관”과 가능하게 하는 상황, 즉 자립 활동과 자기책임을 필요로 한다.(70) 시민사회

의 구조적 특징과 학생들의 더 많은 독립성을 화제의 실마리로 잡아, 정치교수법은 다

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즉, 어떻게 학교가 문을 외부로 열고, 

의무와 자기전개의 가치가, 또한 경험공간이 어떻게 사회적 파괴를 저지하고 키비타스

(Civitas)를 연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책임감 있

는 행동은 전공의 업적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

고, 성취능력을 증명해줄 뿐 아니라, 또한 폴리스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해 준비해주어야 

한다.(71) 학교는 정치 수업과목을 초월한 전체로서 정치교수법의 주목을 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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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텔스바흐 협약

1. 강제성 금지. 학생에게 - 어떠한 수단을 통하던지 간에 - 원하는 의견으로 강요하거나, 

그럼으로써 “자립적인 판단의 획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확히 정

치교육과 교화 간에 한계가 있다. 교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 항상 인정되는 - 학

생의 성숙에 대한 목표 표상에서 교사의 역할과 일치될 수 없다.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요

구는 이미 말한 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입장들이 무시되고 선택은 

은폐되며,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될 때, 교화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교

사가 수정기능을 전혀 갖지 말아야 할 것인지, 즉 학생에게 (정치교육 행사의 참여자들에게

도) 그들 각자의 정치적·사회적 출신에 낯선 그러한 입장과 대안을 특히 부각시키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물어져야 한다.

왜 교사의 개인적인 입장, 그의 학문이론적인 출신과 그의 정치적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

은지는 두 번째 기본원칙의 구성에서 명백해진다. 이미 언급한 예를 새로 파악하기 위해, 

그의 민주주의의 이해는 어떠한 문제도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반대되는 다른 관

점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

약

원

본



301

3.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에 의미에서 현존하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과 수단을 찾는 상황에  처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목표 설정은 학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의 강조를 매우 많이 포함

한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의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때때

로 - Herman Giesecke와 Rolf Schmiederer에 반대하여 - 자신의 내용을 수정할 필

요가 없도록 하는 “형식으로의 귀환”이라고 제기된 비난은, 여기서는 최고 협약을 찾는 것

이 아니라 최소협약 찾는 것인 한, 맞지 않다. 

 

Hans-Georg Wehling (179/180쪽) 

출처: Siegfried Schiele/Herbert Schneider (편찬):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슈투트가르트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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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제안(헤르베르트 슈나이더에 의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번째 원칙에 관해서.

a) 1997년의 안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에 의미에서 현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과 수단을 찾는 상황에 처해 보아

야 한다.”

b) 1987년의 재구성

“학생(성인)은 스스로 그 당사자의 상황에 투입되어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 상황에, 마

찬가지로 방법과 수단을, 즉 어떻게 그가 자신의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적 전체를 위한 

책임감을 고려하며 문제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상황에 처해보

아야 한다.”

c) 1996년의 재구성

“학생(성인)은 스스로 그 당사자의 상황에 투입되어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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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방법과 수단을 찾는 능력 즉 어떻게 그가 자신의 잘 이해된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

적 공동생활과 정치적 전체를 위한 책임감을 고려하며 문제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보충 제안

a) Gotthard Breit의 제안(1996년)

“정치수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정치참여의 전제와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b) Wolfgang Sander의 제안(1994년)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교육학적인 수단과 더

불어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민주주

의적으로 파악된 사회만이 교육학적으로 의도된 학생들의 성숙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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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텔스바흐의 대화

• “정치교육에서 협약 문제점”, 1976년 11월 19~20일, Weinstadt-Beutelsbach의             

    Landgut Burg에서

• “규범과 가치의 전달자로서 가족”, 1978년 11월 10~11일 Mühlhausen/Täle         

    Höhenblick 호텔에서

• “정치교육에서 합의와 불합의” - 보이텔스바흐 협약 10주년, 1986년 11월 28~30일,         

    Weinstadt-Beutelsbach의 Landgut Burg에서

• “정치교육에서 이성과 감성”, 1990년 11월 23~25일, Weinstadt-Beutelsbach의             

    Landgut Burg에서

• “정치교육의 목표로서 헌법 애국주의?”, 1993년 2월 18~20일, Haus auf der Alb,  

    Bad  Urach

•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 1996년 2월 26~28일, Haus auf der Alb, Bad         

    U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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